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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회는지난1 1월 1 4일 오전1 1시 국제회의

실에서2003 임시이사회를개최했다.

이날임시이사회는지난9월 4일개최된임시이

사회 의결에따라구성된소위원회가두 차례회의

를 통해 확정한정관개정등 제도개선안을의결했

다.

참고로, 소위원회는위원회가구성되기전인 1 0

월 2일 국회산업자원위원회국정감사에서지적된

발명의날 포상비위를비롯한다수 이사제도, 부적

절한 회계처리등의 문제점을중점적으로검토하

고, 이를개선하는데초점을두었다.

이 날 임시 이사회에서의결한정관개정에서이

사수는특허청쇄신대책및 국정감사지적사항임을

감안, 타유관기관의이사수를조사하고이를 참고

하여현행1 0 0인 이하를2 5인이하로조정하여이사

회를형식적인의결기구에서실질적인심의의결기

구로서역할하도록하였으며, 기존비상근이사의

임기를2 0 0 4년 정기이사회일까지로하고감사의임

기는상법상의임기를적용하여이사와동

일하게조정하였다.

상근부회장선임은공정성및 투명성제

고를위해 공개모집과추천위원회를통해

후보자를이사회에서선출토록상근임원

선임절차를강화하였고, 이사회운영의효

율성을위해서면결의도의결방법으로추

가하였다.

또한, 이사수축소에따라 예상되는발

명가와발명기업의의견수렴공백은발명

진흥회내기존특별위원회및 전문위원회

의 활성화와필요시, 특별위원회추가신설

등으로폭넓고다양한의견을심도있게토론하여정

책에반영할수있도록했다.

이 밖에도사무국의조직은핵심역량체제로탈

바꿈하기위해, 현행3직할2본부2센터의1 2개부서

체계를2본부1센터8개팀의체계로개편토록하고

실효성이적은특1급직급제도를폐지토록하였다. 

이와함께사무국직원의관리 및 사업효율성제

고를위해직원보수및 인사는성과급제, 다면평가

제, 순환보직제를원칙으로운영토록하였다.

정부포상심사는심사위원분야와수를적정수준

으로 늘려 실질적평가가될 수 있도록하고, 포상

수상자로부터홍보비와협찬금을수령하지못하게

하였다.

특히, 매년결산사항은객관성과투명성제고를

위해외부전문공인회계사를통해처리토록하였으

며, 업무와관련해일상적감사가이루어질수 있도

록감사관련부서를지정하도록하였다.

2003 임시이사회개최
정관개정등 제도개선의결

제5 5회독일국제아이디어·발명·신제품전시회

한국4개품목금상수상
은상5점, 동상1점, 특별상2점등

우 리회는지난1 0월 3 0일부터1 1월 2일까지독일뉘른베르그에서개최한제 5 5회 독일국제아이디어·발명·신제품전시회

(55th International Exhibition - “ Ideas -

Inventions - New Products”)에 참가했다.

우리회주관으로치뤄진이번행사에서우리나라는8

사, 10건의발명품을출품하여금상4점, 은상5점, 동상

1점으로전원이수상하였으며, 특별상에서도2개 품목을

수상하는등우수한성적을거두었다.

오스트리아, 크로아티아, 헝가리, 중국, 대만등 2 7개

국 6 0 0여점의발명품이출품된이번전시회에서우리발

명품의전원수상은국가경쟁력의신장및 뛰어난창의력

과 기술력의보유를의미하며, 앞으로수출증대의일익을

담당할것으로기대한다.

제5 5회 독일 국제아이디어·발명·신제품 전시회 수상현황

[ 8사 1 0건]

상격 권리자명 회사명(대표) 권리번호 발명(고안)의명칭 비고

(주)동아오스카
(주)동아오스카

특허제0 3 1 5 1 6 3호 착즙겸용분쇄기
(김연수)

이원배
(주)리드원

특허제0 3 6 7 1 7 0호 가스시설자동안전점검장치
특별상: 스위스

금상
(이원배) 발명협회상

(주)베스트월드산업
(주)베스트월드산업

특출2 0 0 1 - 3 3 7 3 6
세라믹필터의제조방법및그에

(이신안) 의해제조되는세라믹필터

(주) 진안
(주)진안

특허제0 3 3 4 5 9 9호 파이프용연결관
(김경환)

이철규
(주)테란엔에스비

실출2 0 0 3 - 2 8 2 1 4 유아용보호구
(이철규)

(주)베스트월드산업
유량조절밸브와원터치식재생탱크

(주)베스트월드산업 실용제0 2 5 5 6 9 7호 개폐장치를갖춘완전재생이
(이신안)

가능한연수기
은상

박천성 개인 특출2 0 0 3 - 6 1 2 5 9 고기구이판
특별상: 헝가리
발명가협회상

서종근 개인 실출2 0 0 3 - 3 0 4 4 1 다용도분수장치

박차철
동서대학교교수

특출2 0 0 3 - 6 6 9 6 1 착용이편리한신발
(박차철)

동상 박천성 개인 실용제0 1 9 3 9 3 5호 축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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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업 명 대 표 자 과 제 명 비 고

(주)영국전자 김배훈 산불 관리 시스템 금상(산업자원부 장관상)

(주)한영베스트 한경희 스팀청소기 금상(산업자원부 장관상)

(주)흥진메텍 윤중로 도광판 패터닝기술에 의한 백라이트 사업화 은상(특허청장상)

(주)진바이오텍 이찬호
아스퍼질러스 오리재 GB-107을 이용한사료용
발효대두 펩타이드의 생물학적 가공방법

은상(특허청장상)

(주)아진엑스텍 김창호
모터의 회전속도 제어장치를 이용한
Fieldbus (DeviceNet) 시스템을 지원하는 모션제어기 은상(특허청장상)

(주)바이오미스트
최영신 기록물 및 문화재소독장비 은상(특허청장상)

테크놀로지

(주)이온맥 김홍배 가정용 두유 두부 제조기 은상(특허청장상)

(주)월드린 양원동 치과용 워터시스템 은상(특허청장상)

(주)인디시스템 신현재 휴대용폴리에틸렌배관의 전기융착부 초음파검사장치 동상(한국발명진흥회장상)

(주)뉴로메딕스 정장현 치매 예방 및 치료제조성물 동상(한국발명진흥회장상)

(주)템피아 왕화식 재생 복합 냉·난방 시스템 구조 동상(한국발명진흥회장상)

대영 PC 산업 신종덕 앵커 공법용 인장부재 해체장치 동상(한국발명진흥회장상)

루블테크놀러지(주) 손인석 인터넷 상에서동영상 광고를 제공 하는 방법 동상(한국발명진흥회장상)

(주)태원소닉스 김성근 실용신안등록기술 개발 및 마케팅사업 동상(한국발명진흥회장상)

20 03 특허기술사업화성공사례발

표회가지난1 1월 2 5일(화) 오후

2시 COEX 컨퍼런스센터320호에서개최

되었다. 특허청주최, 한국발명진흥회주

관, 산업자원부후원으로치뤄진이번행사

는, 특허기술사업화에대한 정보제공과

동기부여로중소·벤처특허기업의창업

활성화를도모하기위한발표회였다. 이날

발표한기업은1차 서류심사를통해선정

된 수상기업1 4개 업체중 상위8개 업체

이며, 발표내용은특허기술로사업화에성

공한기업의특허기술개발과정에서부터

사업화및 판로확대에이르기까지등 전

과정을포함했다.

수상업체는각 분야전문가들의심사를

통해현장에서결정하였으며, 산업자원부

장관상(금상) 2개사, 특허청장상(은상) 6개

사, 한국발명진흥회장상(동상) 6개사에각

각 상장과상금을수여했다.

행사관련, 수상업체는다음과같다.

20
03 특허가족추계체육대회가지난1 0월 2 4

일 오전10시국제특허연수부대운동장에서

개최되었다.

특허청및 산하단체직원이한자리에모인이번체

육대회는특허가족대화합의장을마련하기에충분하

였다. 총 10개팀이참가하여국대항전경기(축구·배

구·족구·줄다리기·9 0 0ｍ계주·피구)와친선경기

(단축마라톤)를 가졌으며, 경기의흥을돋우기위한각

팀의열띤응원은또 하나의볼거리였다. 저녁노을이

하늘을감쌀무렵모든경기가끝이나고, 선수들은승

패에관계없이땀으로하나가된듯했다. 경기관련, 수

상팀은다음과같다.

우 승 준 우 승

축 구 심 사 4 국 심 사 1 국

배 구 심 사 2 국 특허심판원·국제특허연수부

족 구 기획·총무팀 심 사 3 국

줄다리기 심 사 4 국 심 사 1 국

피 구 심 사 4 국 심 사 2 국

900ｍ계주 심 사 4 국 한국특허정보원

1 위 2 위 3 위

단축마라톤
심 사 1 국 심 사 1 국 심 사 2 국

모효신 서기관 서관영 서기관 박재천 부이사관

최우수상 우승상 장려상

발명정책국

정보자료관실 심 사 3 국 한국발명진흥회

대한변리사회

2003 특허가족추계체육대회성료

국대항전경기

친선경기

응 원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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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전국초·중학생발명글짓기·만화현상모집시상

식이 지난 1 1월 2 7일(목) 오후2시 한국지식재산센터

19층 국제회의실에서개최되었다.

한국발명진흥회주최, 대상(주) 협찬, 산업자원부·특허청·

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

업협동조합중앙회·한국특허정보원·한국학교발명협회후원

으로치뤄진이번시상식에서는전국에서9 2 5개교7 , 2 6 4여건

의 응모작중, 150명을선별해주최·협찬·후원기관장상장

과 장학금(최고5 0만원) 및부상(메달및 발명관련도서)을수여

했다.

수상학생명단은다음과같다.

1. 개인상

◈ 초등글짓기부문

상 격 학교명 학년 수상자 제 목 비 고

대 상 미산초등학교 6 이은규 기능성 바퀴 학교 책상 산업자원부 장관상

탄방초등학교 5 김도흥 편리한 열전도 실험기기
대상(주)

금 상 죽변초등학교 6 박민영 효도 지팡이

일로초등학교 5 최민지 자원 절약 물 아낌이
대표이사상

포곡초등학교 5 채주석 좌변기 부착 가정용 소변기

산청초등학교 5 김은지 교체가 쉬운 랩걸이
대한상공회의소

은 상 고남초등학교 6 전혜경 생활속의발명!

문정초등학교 5 진익경 똑딱이 저금통
회장상

후포동부초등학교 6 위보미 나의 발명

이예지 등
한국발명진흥회장상

동 상 일신초등학교 4 내 마음대로 압정 한국특허정보원장상
36건

한국학교발명협회장상

2. 지도교사상

•초등글짓기:

인천미산초등학교 조은영선생님

•초등만화:

전남광양제철초등학교 최희경선생님

•중등글짓기:

경기송탄중학교 전인기선생님

•중등만화:

부산부곡여자중학교 조정숙선생님

3. 단체상수상학교

•중학교단체상

금 상 : 전남여도중학교

은 상 : 안산선부중학교

동 상 : 경기태성중학교

•초등학교단체상

금 상 : 대전탄방초등학교

은 상 : 부산분포초등학교

동 상 : 대전매봉초등학교

◈ 초등만화부문

◈ 중학교글짓기부문

상 격 학교명 학년 수상자 제 목 비 고

대 상 광양제철초등학교 5 김은지 오토매틱 팔레트 특허청장상

금 상
분포초등학교 4 박세환 높이조절을 할 수 있는 지하철 손잡이 대상(주)

인천승학초등학교 6 구수현 일석이조 대표이사상

포항시문충초등학교 6 박수지 칠판지우개가 달린 칠판

반안초등학교 4 김정은 책찾기

은 상 탄방초등학교 5 원소연 숨쉬는 화분 한국무역협회 회장상

매봉초등학교 6 이권준 안전신호등

대전대양초등학교 4 박한솔 엉키지 않는 줄

조수영 등
한국발명진흥회장상

동 상 복수초등학교 6 항상 책가방을 깨끗하게 한국특허정보원장상
29명

한국학교발명협회장상

상 격 학교명 학년 수상자 제 목 비 고

대 상 송탄중학교 3 김세진 매직 포대기 산업자원부 장관상

매현중학교 2 심제연 사각형 딱풀
대상(주)

금 상 연성중학교 1 장은실 옷장 속의 발명
대표이사상

성신여자중학교 3 김소정 손으로 보는 지구본

이제 누구나 조절해서 사용하자!!

제물포여자중학교 2 김민주 쉽게 조절 할 수 있는 세면대가

나올테니까..
전국경제인연합회

은 상 동부여자중학교 3 문은혜 미래는 상상력과 발명의 시대

산북중학교 2 장문경 안전한 멀티탭 회장상

청솔중학교 3 현지은 버스정류장 전광판

용전중학교 2 최희종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 쓰레기통

정호임 등 자신이 핀 담배의 양을 알려주는 한국발명진흥회장상

동 상 사하중학교 1 한국특허정보원장상
24명 담배케이스 한국학교발명협회장상

상 격 학교명 학년 수상자 제 목 비 고

대 상 부곡여자중학교 2 김해리 가정용 샤워부스 특허청장상

금 상
선부중학교 1 백 설 세탁세제 캡슐 대상(주)

여도중학교 2 박안나 음주운전 방지 자동차 대표이사상

연성중학교 2 최형은 편리한 태극기

태성중학교 3 송치국 컴퓨터 리모콘 중소기업협동조합
은 상 여도중학교 2 김태현 고정되는 바퀴의자

이곡중학교 3 심규연 과학발명만화 중앙회장상

포항여자중학교 3 최소윤 생활 속 검색기

권지영등
한국발명진흥회장상

동 상 예천여자중학교 3 조각비누 재활용기 한국특허정보원장상
27명

한국학교발명협회장상

◈ 중학교만화부문



아
주 멋진우표를제작하는데있어서일

부 발명품은다른 것 보다 이 일에 더

자연스럽게어울린다.

특히영화의경우가이상적이다. 많은체신부

가 단순히루미에르(Lumiere) 형제또는영화

카메라의그림을우표에묘사하는것이아니라,

전체배우사진시리즈로영화의발명을기념했

다. 

얼마나멋진아이디어인가. 그러나아이디어

를 갖는 것만으로는충분하지않으며, 화가의

손길로 아이디어를살려내는것이 필요한다.

떠오르는많은멋진작품들중에레코드플레이

어의발명을기념하기위해1 9 8 7년발행된우표

가 있다. 이것은포르투갈화가가그린것으로

확실히지금까지그려

진 가장빛나는우표이

다.

중국, 이란과같이아

주 오랜문명을지닌국

가들은수 백년때로는

수 천년된 발명품으로

우표를 장식한다. 무

기, 외과기구, 악기및

수많은 기타 발명품들

그리고이들중많은것

들이 오늘날 사용되는

물품의원형들이다.

우표-발명가 및 발명품
저자 Dr Farag Moussa(국제발명가협회연맹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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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소식

특허청이주최한「제4회반도체배치

설계공모전」시상식이2003년 11

월 5일 오후1시 서울코엑스(COEX) 그랜

드 볼룸에서개최되었다.

영예의 대상은‘콤팩트아이볼 센싱

시 스 템 (Compact Eye Ball Sensing

S y s t e m )’을 출품하여디지털카메라, 조

준장치및 각종 인식 입력장치에적용할

수 있도록한 연세대학교의김동수·임승

현 팀이차지하였다.

금상은‘저전력고속탐색을위한 3원

컨텐트어드레스메모리(Ternary Content

Address memory)'를 출품하여저전력소

모·고속탐색 캠( C A M )을 실현한 최성

대·손교민팀에게 돌아갔으며, 은상은

(주)텔트론의김춘환·이정호·김도형팀

과 서울시립대학교의임진업·권오준·

조영주팀이, 동상은한국정보통신대학원

대학교의오영훈등5팀이수상하였다. 대

상 수상팀에게는국무총리상과부상3 0 0

만원이지급되었으며, 금상수상팀에게는

산업자원부장관상과부상 2 0 0만원이지

급되었고, 은상수상팀에특허청장상과부

상 1 0 0만원, 동상수상팀에특허청장상과

부상5 0만원이각각지급되었다. 이날시

상식은다양한시스템온칩(SoC) 관련기

술정보공유의장으로마련된『아태시스

템온칩(AP-SoC) 2003』행사와함께진행

되었고, 하동만특허청장, 삼성전자, LG

전자,하이닉스반도체등의대기업, 설계업

체, 국내외대학및 연구소관계자가참석

하여수상자들을축하하였다.

특허청은새로운지식재산권인반도체

배치설계권의관심제고와기업및 대학의

연구개발을유도하기위하여매년반도체

배치설계공모전을개최하고있으며, 이를

통해반도체설계기술의공개적인발굴·

권리화및상업화를지원해오고있다.

올해로네 번째를맞는 이번 공모전에

는 지난 3월의 공모전 개최 공고를 통하

여, 27개기관45개팀이참가신청을하였

으며, 9월에반도체설계교육센터(IDEC)에

서 설계D B의 정밀검사를통해설계회로

도의 기술적인동작 및 성능을확인하였

고, 전문가심사위원회에서독창성, 상품

성, 파급효과, 경제성등 4개 항목으로이

루어진서면심사와발표심사를통해최종

9건의우수작을선정하였다. 앞으로, 이들

수상작에대해서는반도체설계자산연구

센터의반도체설계재산유통DB에등록하

도록하고, 제품제작발표회지원, 전시회

참가 등 기술거래및 상업화를지원하게

된다.

「제4회 반도체배치설계 공모전」시상식 개최

연세대학교김동수, 임승현팀 국무총리상(대상) 수상

공모전 수상자 명단

순위 수 상 신 청 인 소 속 설 계 명

1 대 상 김동수·임승현 연세대학교 Compact Eye Ball Sensing System

2 금 상 최성대·손교민 한국과학기술원 저전력고속탐색을위한Ternary Content Address Memory

3 은 상
김충환·이정호

(주)텔트론 ITS용송신MMIC
김도형

4 은 상
임진업·권오준

서울시립대학교 100MHz CMOS 연속시간아날로그필터
조영주

5 동 상
안승헌·임진업

서울시립대학교 10b 50Ms 파이프라인ADC 설계
임상훈

6 동 상 오영훈
한국정보통신 1.25Gb/s Burst-Mode Optical Transmitter with

대학원대학교 Temperature Compensation for E-PON Application

7 동 상
황상윤·권민호

연세대학교
ISM 주파수대역을사용하는CDMA/TDMA 기반원격계측

이원재 제어용무선통신SoC

8 동 상
손미선·조상현

(주)파이칩스 L1/L2-Band GPS 수신기용RF Front-end IC
김종문

9 동 상
서영호·박성호

광운대학교
Programmable Image Processor for Real- Time Compression

조원일 and Reconstruction based on 2D D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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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뉴스 특허뉴스

달라진도심의거리가사람들을걷도록유혹

하고있다. 건강에대한관심과함께걷기

열풍이뜨거운오늘날이러한경향은보도블럭특

허분야에도반영되어, 건강과친환경관련기능성

보도블럭의특허출원이최근 5년 사이 연평균

2 0 %씩 증가하고있고, 이중에서도특히걷기에

편한푹신푹신한보도블럭의특허출원이연2 5 %

로가장큰증가율을보이고있다.

이러한현상은도심속

에서 관절에무리가없

이 걷는 것만이라도건

강에도움이되려고하

는 최소한의필요성에

기인한것으로, 특히노

인, 장애인, 어린이들이

마음놓고다닐수있는걷고싶은길을많이만들

어야한다는사회적요구에도그 원인이있어보

인다.

여기에친환경적요소를더하게되면복잡함속

에서도아늑함을느낄수 있게되어그 증가율은

한층더커지게될것이다.

기능성보도블럭에관한특허기술내용을구체

적으로살펴보면크게3가지로대별할수있는데

①관절에무리없이걸을수 있도록쿠션을제

공하는기술(고무보도블럭)

②자연그대로의흙길을느끼게하는기술(황

토보도블럭)

③빗물을빨리배수시켜걷기에쾌적하도록

하는기술(배수성보도블럭) 등이다.

고무보도블럭은고무칩폐타이어칩을접착제

와 함께틀속에넣거나, 기존의콘크리트보도블

럭의윗면에고무층을입혀서제작하고, 황토보

도블럭은황토를성형하고건조후 1,200 이상의

고온에서구워생산하는것으로최근에는황토에

수액(樹液)을첨가

하여환경친화성을

높인것도개발되고

있으며, 배수성보

도블럭은블록의위

아래로관통구멍을

형성하거나, 콘크

리트자체에공극(空隙)이많이생기게하여물이

잘빠지도록하는것이다.

또한, 각종류별로장점을따온혼합형보도블

럭즉, 물이잘빠지도록한고무보도블럭과황토

보도블럭등도특허출원이늘고있다.

아울러, 최근에는보행위치정보를담은카드를

보도블럭에내장함으로써시각장애인에게유도

용음성정보를제공해주는전자점자보도블럭도

개발되고있으며, 기능성보도블럭과첨단기술의

접목에의한새로운보도블럭은계속개발될것으

로보여결국시민들이걷고싶은길은갈수록늘

어날것으로전망된다.

걷기에편한보도블럭

특허출원연2 5 %로

가장큰증가율

걷고 싶은 길 많아진다.

“기능성보도블럭개발활발”
최근 디자인·패션시대에걸맞게다양하고

개성있는형태를지닌명함의의장(디자

인) 출원이늘고있다.

종래의명함은회사명, 부서, 직책, 주소, 전화번

호등이기재된네모반듯한흰색의명함이대부분

이었으나, 최근에는그래픽디자인산업의발달로

문자, 숫자의외관을도형

화한도안명함, 그림명함,

입체명함의출원이급증

하고있다.

또한, 업종별로특징적

인 형태로디자인되어명

함의겉모양만보아도쉽

게그업종을파악할수있고보관, 정리도쉬워자

신을홍보하는수단으로서의기능을극대화하고

있다.

예를들면, 업종이화원인경우에는한자인꽃

화(花)자의외관에도안을그려제작하고, 버섯전

문식당인경우는버섯을본딴모양으로, 자동차

와관련있는업종인경우에는승용차의외관을본

딴명함으로디자인하여소비자가쉽게업종을짐

작할수있도록하고있다.

국내명함디자인출원현황을보면, 1960년부터

2 0 0 1년까지는총9 1건이출원되어건수도미미했

을뿐만아니라디자인이주로네모형태에서크게

벗어나지못하였으나2 0 0 2년3 4 1건, 2003년9월

현재2 5 0건으로출원건수가급증함은물론디자

인이크게다양해졌다.

이는명함에도미적효과와상징미를느낄수

있도록함으로써최근불황속에서소비자의관심

을끌기위한노력이반영된것으로분석된다.

앞으로도컴퓨터기술및관련첨단장치의발전

으로명함의디자인은더욱다양화되고관련출원

도계속늘어날것으로보인다.

•한글명함

•한자명함 •영어명함

•숫자명함 •그림명함

명함도 개성시대!

“네모반듯한 흰색명함은가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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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각국의제약업체와생명공학관련연구

소 들을 중심으로이른바“인간화항체

(humanized antibody)”제조기술에대한연구와

이를이용한난치병(암, 에이즈, 치매등)치료제

개발이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는가운데, 이분

야의국내특허출원도2 0 0 1년 이후급증하고있

다. 원래항체는체내에침

입한외부물질에대한방어

작용의일환으로체내에서

만들어지는것이나, 최근이

들항체를체외에서제조한

후 인체에투입하여항원

(예: 암세포, 에이즈바이러

스)과싸우게함으로써난치성질환의치료에활

용하려는시도가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다.

항체를외부에서체내로투입하는경우가장큰

문제점은인체가이를새로운항원으로인식하고

거부반응을일으키는것인데, 이러한문제점을해

결하는것이인간화항체제조기술의핵심부문이

다. 다시말해서인간화항체란유전자재조합기

술을이용하여체내의항원을인지하는데필요한

최소한의부분을제외하고는쥐유래의서열을인

간의항체서열로대치한항체이다. 즉항체의치

료용부분은쥐유래의서열로구성하고그 외의

부분은인체친화적인성분으로구성함으로써항

체의치료효과는유지하면서거부반응을일으키

지않도록한 것이다. 인간화항체는화학물질에

비해치료효과가높고부작용은적은반면개발기

간이짧고부가가치가높기때문에미국등 선진

국에서R&D 투자가활발하게진행되고있으며,

현재H e r c e p t i n (유방암치료제), Zenapax(면역

억제제) 등의인간화항체가시판중에있다. 인간

화 항체관련국내 특허출원현황을 살펴보면

1 9 8 9년 최 초 출 원 부터

2 0 0 2년까지총1 3 1건이출

원되었는데, 2001년 과

2 0 0 2년 두해동안절반 가

까운6 1건이 출원되었다.

출원인국적을살펴보면,

미국이5 7 % ( 7 5건)로압도

적으로많으며, 한국1 3 % ( 1 7건), 일본1 2 % ( 1 5

건), 영국, 독일이각각 6 % ( 8건), 기타나라가

6 % ( 8건)이다. 기술내용별로는항암제가3 9 %로

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고, 면역억제제( 3 2 % ) ,

B형간염치료제(8%), 치매치료제(2%), 에이즈치

료제(2%) 등이그뒤를잇고있다. 내국인출원의

경우총1 7건중9건이B형간염치료제로서이분

야에서는우리나라가선도적인역할을하고있음

을알수있다. 

앞으로국내제약업체, 바이오벤처기업들이인

간화항체분야에집중적으로투자한다면고부가

가치를창출할수 있을뿐만아니라우리나라가

B T산업분야에서선진국으로도약할수 있는계

기가될것으로기대된다.

특허뉴스 특허뉴스

난치성 질환, 인간화 항체로 정복한다

“현재H e r c e p t i n (유방암치료제), Zenapax(면역억제제) 등

인간화 항체 시판”

인간화항체, 치료효과높고

부작용적어

미국등선진국에서R&D 투자

활발히진행

앞으로우리나라에특허권을가진사람은말

레이시아에한국특허등록증사본만제출

하면말레이시아특허권을획득할수있게된다.

2003. 10. 27일말레이시아특허국은이같은결

정을한국특허청에공식통보하여왔다.

이는우리특허권이외국에서바로인정받게되

는최초의사례에해당하

며, 지금까지는우리나라

에 특허등록을받았더라

도 말레이시아에서특허

권을획득하기위해서는

다시심사를받아야만했다. 이번조치로말레이

시아에서신속하고저렴하게특허권의확보가가

능해져, 우리나라의말레이시아특허권획득건수

의 증가와함께, 기업들의말레이시아투자진출

이보다증가할전망이다.

현재말레이시아에서통상적절차를통해특허

권을획득하기위해서는짧게는4년, 길게는7년

까지걸리는점을감안하면, 이번조치로우리출

원인의말레이시아특허권획득기간이2년 이내

로 대폭단축되게되었다. 출원수수료또한통상

적으로출원할경우7 0 0 R M (약2 1만7천원)를납

부해야 하지만, 이번조치로 약 36% 인하된

4 5 0 R M (약 1 4만원)만지불하면되기때문에보다

저렴하게특허권을획득할수있게되었다.

RM : 말레이시아화폐단위로1 R M (링기트)은

약3 1 0원에해당

우리나라특허권이최초로외국에서무심사인

정되게됨으로써한국특허청과특허권의위상이

한층제고될것으로보인다.

현재, 말레이시아에서특허권의무심사인정을

받고있는국가가미국, 일본등일부선진국뿐인

점을감안할때, 이번한국특허권에대한무심사

인정은한국의특허 심

사능력및 품질이국제

적으로인정받는수준까

지향상되었음을의미하

기때문이다.

이번성과는우리나라의적극적인지재권대외

협력의결실이며, 향후우리나라특허권의인정국

가확대의발판으로작용할것으로기대된다.

말레이시아가A S E A N의선도국가인점을감안

할 때이번성과는싱가포르등기타동남아국가

에서도말레이시아에서와마찬가지로무심사특

허권획득을추진하고있는노력에긍정적인영향

을미칠것으로보인다.

※ 현재우리나라는말레이시아에서11번째
다출원국가임

- 최근 1 0년간 우리 국민의 말레이시아로의특허
출원건수

우리나라 특허권 말레이시아에서도 인정받는다.

“한국의특허권이외국에서바로인정받는획기적성과”

연도 ‘93‘94‘95‘96‘97‘98‘99‘00‘01 ‘02

출원건수 43 50 82 174 287 151 101 98 77 120

말레이시아특허권획득기간

2년이내로대폭단축



환경규제가날로강화

되는 추세에 따라

중유, 경유등의 연료유에

물을혼합한에멀젼(유화)

연료관련특허출원이크게

증가하고있다.

‘에멀젼연료’란액체연료중에연료와섞이지않

는물질을미립자상태로균일하게분산시킨연료

를 말하는 것으로서, 중유또는 경유에 물

1 0 ~ 3 0 %와유화제(계면활성제) 1%정도를혼합한

것이주류를이루고있다.

에멀젼연료는연소시분산함유된물의순간적

인증발·팽창에의해중유등연료가미립화되어

완전연소를촉진하므로분진, 일산화탄소등의발

생이저감되고, 낮은공기비및 연소가스온도로

질소산화물의생성이억제되는것으로알려져있

다.

특허청의자료에따르면, 에멀젼연료관련특허

출원은2 0 0 2년 말 까지 총 1 2 1건으로서, 그중

3 8 %인4 6건이2 0 0 0년이후에출원되었으며, 내

국인출원비중이2 0 0 0년이후7 0 % ( 3 2건)에달하

여외국보다국내에서관련연구개발이활발히이

루어지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기술내용별출원동향을살펴보면, 연소특성및

분산성을좋게하기위한다양한유화첨가제와,

혼합및 분무특성등을개선한유화장치에관한

출원이다수를차지하고있다.

앞으로도유해가스저감과함께에너지절약에

초점을맞춘 보다 개선된

에멀젼연료와유화장치에

대한연구개발이지속적으

로 이루어질것으로보이

며, 이에따른특허출원도

꾸준히증가할것으로예상

된다.

에멀젼연료관련특허출원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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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저감과 연료효율,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

“물을혼합한 에멀젼연료특허출원증가”
다양한유화첨가제, 

혼합및분무특성등을개선한

유화장치에관한

출원이다수

연도별 출원 동향

국가별 출원 동향

인터넷서비스업계의새로운수익모델로자

리 잡은아바타관련특허출원이전반적

인 B M특허감소추세에도불구하고2 0 0 0년 이후

크게증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아바타는사이버상에서

사용자를대신하는캐릭

터로서, 초기의단순한2

차원 캐릭터에입체감과

현실감을지닌3차원캐릭

터로변화하고있으며, 사용자가자신의기호에

맞는자신만의아바타를직접제작하는방향으로

기술이발전하고있다.

또한메일에첨부되거나, 게임이나채팅에서캐

릭터로단순이용되는형태에서이동통신, 교육,

쇼핑, 건강관리등 다른분야와결합되어서비스

가점차다양화되고있는추세이다.

이러한아바타구현기술의발전과아바타서비

스의다양화로인해아바타관련BM 특허출원건

수는1 9 9 9년 이전1 7건에불과하던것이2 0 0 0년

1 3 1건, 2001년1 4 6건, 2002년1 9 4건으로매년크

게증가하고있다.

국내아바타서비스의활성화에힘입어특허출

원에서내국인이차지하는비중도전체출원의

9 5 %이상을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아바타관련출원을기술별로살펴보면, 1999

년에는아바타의제작과관련된아바타구현기술

이 7 0 . 6 %를차지했으나, 2002년에는쇼핑도우미

등아바타를활용한서비스기술이7 0 . 6 %를차지

하고있어, 아바타서비스가다양화함에따라이

부문의기술개발이주로이루어지고있음을알수

있다. 

아바타관련특허출원의증가에따라등록건수

도2 0 0 1년5건, 2002년1 6

건, 2003년2 1건으로점차

증가하고있는것으로나

타났는데앞으로관련업

체에서는특허정보를분

석하고대응책을수립하는등분쟁발생에사전대

비하는것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아바타(avatar) : 가상사회또는사이버공간

에서자신을대신하는분신

을의미하는시각적이미지

아바타는분신(分身)·화신(化身)을뜻하

는 말로, 사이버공간에서사용자의역할을

대신하는애니메이션캐릭터이다. 원래아

바타는 산스크리트어의‘아바따라

( a v a t a a r a )’에서유래한말이다. 아바따라

는‘내려오다’라는뜻을지닌동사‘아바뜨

르( a v a - t r )’의 명사형으로, 신이지상에강

림함또는지상에강림한신의화신을뜻한

다. 

인터넷시대가열리면서3차원이나가상

현실게임또는웹에서의채팅등에자기자

신을나타내는그래픽아이콘을가리킨다.

특허청제공

e-비즈니스의 새로운 강자“아바타”

“특허출원건수크게증가”

특허출원에서내국인이차지하는

비중, 전체출원의9 5 %이상

발특2003/12

특허뉴스



미연방무역위원회(FTC : Federal Trade

C o m m i s s i o n )는1 0월2 8일경쟁과특허법

및정책의적절한균형점을찾음으로써혁신을증

진시키는방법에대한보고서를발표하였다. 시장

에서의경쟁과발명가를위한특허모두가혁신을

촉진하기위해서함께작용하고있기는하지만,

이번보고서에는그러한

작용을위해서는각정책

간에적절한균형이필요

하다고하였다.

“특허와경쟁정책이

적절한균형을이루게될

때 소비자와혁신가들은

모두승리하게된다. 비록의문시되는특허가경

쟁과혁신에해를끼칠수 있기는하지만, 유효한

특허가혁신을증진하기위해서는경쟁과조화를

잘이루어야한다. 

이번FTC 보고서는경쟁과적절한균형을유지

하기위한특허제도의분석과권고안을내놓았

다.”라고F T C의Timothy J. Muris 위원장은말하

였다.

특허제도에대한권고안을내놓은이번보고서

는경쟁과특허정책간의균형을유지하는방법에

대한2개의보고서중첫번째이다. 이에대한두

번째 보고서는F T C와 법무부의독점규제과

(Antitrust Division)가공동으로독점규제법에대

한유사한권고안을가지고제출될것이다.

이번보고서에서내놓은특허제도에대한1 0가

지권고안은다음과같다.

1. U S P T O에등록후이의신청절차를마련할것

2. 우월적 증거(preponderance of the evi-

dence, 혹은증거의우위) 기준을근거로특

허에대한소송을결정할것

3. 진보성에관한특정법적기준을강화할것

4. U S P T O에적절한예산을제공할것

5. 선행기술인용과심

사절차에관한규칙

을수정할것

6. 특허대상물의확대

이전경쟁에있어서

의해악을고려할것

7. 출원후1 8개월동안

모든특허출원을공개할것

8. 계속출원에대항한보호를위하여개입권

(intervening right - 재발행특허에의해원

특허보다권리범위가더넓어지는경우, 제3

자가원특허에는속하지않으나재발행특허

에는속하는범위의실시행위를하고있을

때 우리법의법정 실시권과유사한권리

(intervening right)가발생함으로써선의의

제3자가보호된다.) 혹은선사용권( p r i o r

use right)을설정할것

9. 고의적침해의책임에대해서는실질적인통

지(actual notice)와의도적복제요건을마

련할것

10. 특허법개정시경제학과경쟁관련사항을

고려할것

출처 FTC press release

국제동향

미국FTC, 경쟁과특허정책에관한

보고서발표

소비자와혁신가들의

승리를위해선특허와경쟁정책간의

적절한균형이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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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가입자들의저렴한가격의처방전

약품요구와최고판매고의브랜드의약품

의특허만료도래에의해서일반의약품( g e n e r i c

drugs) 제조업자들은거대제약회사와의전면전

에나서고있다. 일반의약품은약국에서조제되는

모든처방전약품중 약4 2 %를차지하고있으며,

이러한수치는계속조금씩올라갈것이다.

하지만, 일반의약품제약회사의과학자들이연

구실에서아무리좋은일반의약품을만들어낸다

하더라도, 동산업에대한

실질적인도전은법원에

서이루어지며, 바로여기

서 일반의약품이시장에

나올수 있는가없는가가

결정되는것이다. 이런점

에서미국 일반의약품제

조회사중 1 1위를차지하

고있는URL Mutual사는1천만불의연구개발비

의약5 0 %를차지하는약5백만불자사제품을빨

리시장에내놓기위한특허약품제조업자에대한

법적비용으로쓰고있다.

일반의약품제조업자들은특허권이만료되는

유명의약품(brand-name drugs)과화학적으로

동등한약품을개발할뿐만아니라현존하는특허

를가진약품에대한개발도하고있다. 아직특허

권이있는약품에대해서는동 특허가무효하며,

자사의저렴한약품이동특허를침해하지않았다

고주장한다. 

일반의약품제조업자들은지난1 0년동안유명

의약품제조회사들에대항하는새로운법률전략

을짜내고있다.

1 9 9 0년대후반, 큰규모의일반의약품제조업

자들은작은규모의경쟁사들을매입하였다. 따라

서좀더집중적이고재정적으로강력한일반의약

품분야는완전무장한거대제약회사들에대해서

비용이많이드는법적투쟁을기꺼이전개하게

된것이다.

유명의약품제약회사들은1 9 8 4년미의회가현

대의 일반의약품산업을

탄생시킨 H a t c h - W a x -

man 법을통과시킨이래

로 일반의약품에대한압

력을받아왔다. 동법률은

일반의약품제조업자들이

제품을시장에내놓기위

한 실험의양을줄여주었

는데, 이러한관행은이전에일반의약품에있어서

는 거의극복할수없는장애였다. 일반의약품으

로 조제된처방전은1 9 8 4년에단지1 9 %였다. 하

지만, 오늘날이수치는5 2 %로늘어났다. 

“정치적그리고경제적변화의바람은일반의

약품산업의판매에서큰 변화를가져왔다. 국가

적으로관리되는보건의료와자사직원들혹은고

객들에게처방전을제공해주고있는거대한기업

의출현으로, 일반의약품에대해서유리한방향으

로나아가고있다”고 URL Mutual 보고서는지적

하고있다.

출처Knight Ridder/Tribune Business News

거대제약회사에대한

일반의약품회사의치열한경쟁

일반의약품, 약국에서조제되는

처방전약품중약42% 차지,

이러한수치는계속오를전망



A
PEC CEO 2003 참석자들은지식재산권보

호를주제로한 회의에서지식재산권보호

의중요성에대해서의견을함께하였다. 

태국의가요계를대표하는Yuenyong Opakul

은 음반에대한 저작권

침해를강력히비판하면

서, 태국정부의지식재산

권보호정책에대해감사

의뜻을표시하였다. 

홍콩의무역, 산업, 기

술부 책임자인 J o h n

T s a n g은 정부의강력한

음반해적물에대한단속결과일정한성과를거두

고있다고밝혔다. 그는관련법제정비와C D해적

물단속을위한특별TF 구성이실효를거두었다

고한다. 

홍콩의경우지식재산권에대한홍보와교육에

년간백만U S달러를사용한다고한다. 

Warner Music International 사장인P a u l - R e n e

A l b e r t i n i는 음반산업의세계시장이3 2 0억달러에

달할정도로큰 시장이지만성공률은1 0 %정도일

정도로모험산업임을알아야한다고강조한다. 

모든참석자들이공동으로주장하는바는소비

자특히젊은세대들이무체재산권의가치와보호

의 필요성에대해교육을받을필요가있다는것

이다. Microsoft의최고기술담당자( C T O )인C r a i g

M u n d i e는저작권보호를

위한4단계전략을제시

하였다. 

즉, 적절한가격에제

품을판매할것, 대중에

대한교육, 무체재산권을

보호하는기술개발, 저작

권침해에대한강력한처

벌을제안하였다. 

M u n d i e는APEC 정상회담에참여하는각국의

대표들이특허법을통일화하는것에대해서합의

하기를바란다고한다. 

그렇게된다면발명자들이좀더적절하게보호

받을수 있으며, 이로인한동기부여가궁극적으

로는경제발전에도움을줄것이라고주장하였다.

저작권법의경우대개전세계적으로비슷한법제

를가지고있다고그는평가했다.

출처The Nation(태국)

국제동향

APEC CEO 2003 참석자들, 

지재권인식재고교육필요성강조

젊은세대들은

무체재산권의가치와

보호의필요성에대해

교육받을필요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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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발명으로함께누릴밝은미래

기술혁신은경제의핏줄이며일상생활에서

삶을개선시키는원동력이다. 

그러나이러한모든것들이, 현재U S P T O가안

고 있고의회가법률안( H . R . 1 5 6 1 )을통과시키지

않으면더욱악화될문제때문에위협을받고있

다. 

소프트웨어를포함한저작권산업은2 0 0 1년미

국경제에7 , 9 1 0억달

러가치의기여를했

으며, 한편이분야는

다른 산업분야보다

매우 빠르게 성장하

고있다. 

K P M G에 따르면

미국특허들의기술이전계약은미국경제에추가

적으로1 , 5 0 0억 달러가치의기여를했다. 지재권

보호는I T산업에서기술혁신및투자에특히중요

하다.

U S P T O에는4 5 , 0 0 0건이상의특허출원이계류

중에있으며특허출원에서등록까지약2 7개월정

도걸린다. 그러나이러한수치는추가적인재원

이확보되지않는다면2 0 0 8년까지거의4 7개월까

지치솟을것으로예상된다. 

만약U S P T O가 이러한추세를멈추지못하면

경제에좋지못한영향을미칠뿐만아니라생활

표준을향상시킬새로운물품의도입을늦출것이

다.

상기의문제점들을개선시켜줄것으로기대되

는, 하원법사위원회를통과한H.R. 1561법안에는

중요한두가지사항을담고있다. 

첫째, H.R. 1561

는 기술 분야에따

라 다르긴 하지만

특허출원료를1 5 %

에서2 5 %정도올리

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두번째는, 모든특허출원료가계속해서특허

청에남아있도록하는것이다. 불행하게도지난

1 2년동안6 5천만달러이상을지재권과전혀관계

없는정부프로그램에전용해왔다. 

캘리포니아출신인하원법사위원H o w a r d

B e r m a n은“삶을개선시켜주고직업을창출해낼

기술혁신이U S P T O의 출원적체에잡혀있는것

같다”고주장하고있다.

출처 foxnews.com

USPTO, 특허청심사적체의문제가기술혁신및

경제의발목을잡다

기술혁신, USPTO가안고있는

의회가법률안불통과시, 

악화될문제로위협

발명하는생활속에웃음가득행복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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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미국과의무역으로년간1 , 0 3 0억달

러의흑자를내고있으며, 단순히싼 가격

의 장난감을파는것에의해서이러한결과를낸

것은 아니다. 이것은미

국 내에서중국기업에대

한 특허분쟁이증가하는

법적척도에의해서알수

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ITC)에는지

난해초부터현재까지1 3건의중국기업에대한특

허침해사건이제기되어있다. 그전에는한건내

지 두건의사건이있던것에비해서획기적인증

가를보여주고있다. 한편, 텍사스에있는미국지

방법원에서의소송에서미국의Cisco System사

는“홈파는기계”에 대한 중국의 H u a w e i

T e c h n o l o g i e s사를 상대로 한 가처분 신청

( p r e l i m i n a r y )에서승소했다. 

보스턴의 변호사인

Lee Bromberg는 이 같

은현상을중국의경제가

성장했음을보여준다고

분석하고있다. 미국의

Energizer Holdings사에

의해소송을당한중국의9개알칼린전지생산업

체를변호하는Steven Hollman은미국에서사업

을하는경우언젠가는특허침해소송을당할가능

성이높다는것을외국기업들이알아야할것이라

고충고한다.

출처Forbes

미국내중국기업의특허분쟁증가추세

중국, 미국과의무역으로

년간1 , 0 3 0억달러흑자

함께해요 발명특허 보호해요 지식재산

<미국내에서소송을제기당한중국기업사례>

사 건 특허침해소송대상

•Chamberlain Group v. Capital Prospect Ltd. (of China) : transmitters for garage door openers

•Climax Molybdenum Co. v. Molychem LLC : Ammonium octamolybdate isomers

•Cisco Systems v. Huawei Technologies : Software code used in routers

•Pfizer v. 7 Chinese drug companies** : Sildenafil (Viagra)

•Leviton Manufacturing Co.v. 6 Chinese companies : Ground fault circuit interrupters 

일본기업들은생산공장을중

국으로이전한후에그들의

기술적영업비밀이누출되고있는

것을보고분개하고있다. 일본특

허청의1 5 0 0개기업을대상으로한

설문조사에따르면 특허침해의

3 3 %가 중국기업과관련된것으로

드러나고있다.

중국내에서의지적재산권보호

가 어렵기때문에일본기업들은일

본과기타다른시장에서도특허보

호에관련한압박을받고있다. 특

히 일본의가전업계가특허보호의

압력을많이받는이유는개발된제

품이낮은가격으로대량생산되기

전에개발비용을회수해야하기때

문이다.

이와관련하여매출액기준일본

최대의 가전업체인M a t s u s h i t a

Electric Industrial사는매출액대비

중국 최대 가전업체인H a i e r사를

특허침해와관련하여경고장을발

송하였다. 

마쯔시다는파라소닉이라는브

랜드로판매하고있다. 

또한, 산요전기도H a i e r사의냉

장고나, 세탁기같은가전제품을일

본에서보급하기때문에경고장을

같이받았다. 

마쯔시다의경고는미국,유럽,일

본기업의중국기업에대한특허침

해소송이이루어지고있는와중에

서 나온것이다. 즉Cisco Systems

는소프트웨어와관련하여H u a w e i

T e c h n o l o g i e s에대한소송을제기

하였으며, 지난7월에는S o n y가중

국의B Y D사를상대로소송을제기

하였다. BYD사는일본의가전제품

전시회에자사의배터리제품을전

시하였다. 

출처Financial Times

일본기업, 중국기업의

지재권 침해로 인한 피해 우려

일본기업, 생산공장중국으로이전후

그들의기술적영업비밀이

누출되고있는것을보고분개

창
의
적
인
발
명
하
나
나
라
경
제
되
살
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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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특허분석과경영전략

한 연구조사결과에따르면기업이R & D를 투

자한후그 개발기술에대한권리가다른회사의

특허에의해보호되는것을발견한사례가7 0 %에

달하는것으로드러났다.2 ) 이러한통계는연구개

발에있어서특허조사및분석이가지는중요성을

단적으로나타난사례라고하겠다.

이러한R&D 투자의효율성뿐만아니라특허

분석은경영의방향을설정하는매우중요한도구

로서사용되고있다. 예를들어국내모기업은경

영전략을수립하는단계에서우선적으로관련분

야특허를조사하고있으며, 원천특허가존재하는

경우특허를구입하거나, 라이센싱을받거나대체

기술가능성을분석한후결과가부정적이면아예

동사업분야에뛰어들지않는다고한다. 동기업

은 미국의파산한벤처로부터원천특허를구입하

여 회사가지불하는로얄티를1 / 1 0로절감하였다

고 하며, 바이오칩분야 진출을 검토하면서

A f f y m e t r i x의D N A칩 원천특허가국내에있다는

것을파악하고, Lab칩분야로투자의방향을잡은

것으로알려지고있다.

이러한사례는특허분석이곧한기업의사활을

좌우할수있을정도로중요하다고것을말해주고

있다고하겠다. 따라서, 바이오칩분야의업체들

은 특허분석을반드시선행하여효과적인R & D

투자방향및경영전략을수립해야할것이다. 

1 9 8 0년대의침체기를거쳐서미국의경제가활

발명기획

3 0_월간 발명특허

“특허분석없이경영전략을수립하는것은눈 감고
지뢰밭을걸어가는것과같다”

- Augustine, Yoon -

1 ) 본원고는특허청의의뢰로수행한“바이오칩및응용기술과제에관한PM 사업최종보고서”중필자가집필한부분을수정한것임을밝혀두는바입니

다.

2 ) 윤재갑, “특허정보의전략적가치와특허정보정책방향, 2001년9월 2 5일세미나자료

윤 권 순수석연구원

한국발명진흥회지식재산권연구센터

성화된배경은첨단기술을가진벤처의활성화라

고 평가되고있는데, 그배경에는특허보호의강

화가 자리잡고있다고하겠다. 즉미국정부는

1 9 8 0년대초친특허정책을수립하고, 생명공학분

야에서의특허보호대상을확대하였다. 이에따라

벤처캐피탈이위험부담을안고도특허권의독점

성을담보로과감하게생명공학벤처에투자할수

있게되었다. 타분야와비교하여특히생명공학

분야의특허가산업에미치는영향이더욱크다는

경제학자의분석이보고되고있다. 레빈등은특

허가모방을완전히금지시키지는못하지만, 모방

시간및모방비용을증가시켜서모방을지연시키

는효과를가지고올수있다고주장하고있는데,

의약품의경우특허권으로인한모방비용의증가

가 4 0 %에 달하는반면에반도체, 컴퓨터분야의

경우7 ~ 1 5 %에그친다고보고하고있다.

이같은맥락에서핵심기술에대한특허권은생

명공학분야의경우가장중요한경영자원이라고

하겠다. 국내바이오칩관련산업과연구소는핵

심기술을개발하여국내외에특허권을확보하고

이를무기로하여효율적인경영전략을수립해야

할것이다. 

제2절한국의바이오칩R & D와권리화
지표

특허권획득의기본전제는효율적인R&D 라고

할수있다. <그림: 각국의바이오칩연구개발투

자현황>3 )은미국, 일본, 한국의국가R & D와특허

출원현황을도시한것이다.

이 표에따르면원의면적으로나타나는국가

R & D의 총량은한국이8 1억불로서미국의2 1 1 2

억불및일본의1 2 2 0억불로절대적으로부족한것

으로드러나고있다. 전체국가R & D에서생명공

학이차지하는비중도한국2.5%, 미국9.5%, 일

본 2 . 5 %로서미국에비해한국과일본의투자비

율이낮게나타나고있다. 생명공학산업이가지는

중요성에비추어볼때투자비율을높이도록노력

해야할 것이다. 그러나생명공학R&D 중바이오

칩이차지하는비중은한국20%, 미국과일본이

각각1 0 %를차지하고있고, 이는한국의경우바

이오칩에상대적으로투자가많이되고있다는것

을나타낸다고하겠다.

R&D 투자와특허출원간의상관관계를살펴보

면연구비1억불당특허출원건수가미국5 6건, 한

국7 3건, 일본8 3건으로나타나고있다. 따라서한

국의경우R&D 투자비율에비해서특허출원건

수가그다지저조하다고볼수없으며, 향후과제

는출원건수보다는질높은특허출원을위한노력

이 필요하다고하겠다. 특히바이오칩분야는다

수의약한특허보다는하나의핵심특허가갖는

영향이매우크다고할 수있다. 예컨대A f f y m e -

t r i x나Oxford Gene Technology가가진원천특

허는이회사들의입지를탄탄하게하고있다. 

제3절바이오칩제작회사의특허·
라이센싱전략

개 요
기업의주요경영자원은자본과기술이라고할

수 있고, 생명공학분야에서기술은곧 특허권과

동일시할수있다. 자본과기술의상관관계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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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백상규님작성(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본을가진대기업과기술을가진벤처의입장에서

바라볼수 있다. 즉대기업의입장에서는자본의

투자로기술을개발하거나, 벤처로부터기술을구

입하거나라이센싱을받거나하는방식으로자본

을기술로대치할수있다. 벤처의경우자사가개

발된기술을바탕으로적절한특허전략구사를통

해자본을조달받을수있다. 이와같은맥락으로

볼때바이오칩분야에서강력한특허권의전략적

활용은경영전략의핵심을이루고있다고하겠다.

즉특허권의매매, 라이센싱, 분쟁을통해서동분

야주요참여자들의경영전략을포착할수있다고

하겠다. 따라서특허포트폴리오와경영전략의연

계에대한분석이매우중요함에도불구하고그동

안에이에대한분석이소홀했다고하겠다. 본절

에서는주요바이오칩제작회사의특허·라이센

싱 전략을분석하여, 기업의경영전략수립에도

움을주고자한다. 거의모든DNA 칩제조회사는

다음단계가“molecular diagnostics”를위한기

기개발이라고분석하고이시장을선점하기위해

반도체, 연구기관, 제

약업계와전략적제휴

를 맺고있으며, 그중

심에는벤처기업의핵

심기술특허와대기업

의자본이자리잡고있

다. 

A f f y m e t r i x사등

바이오칩제작회사에

이 어 서 M o t o r o l a ,

Agilent, Corning, 3M,

Hitachi 등거대기업이

자사가가지고있는칩

제작기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등을가지

고동시장에뛰어들고있다. 

이들거대기업들은소규모의기술혁신바이오

벤처인Rosetta Inpharmatics, Hyseq, Nanogen

Caliper Technologies, Lynx Therapeutics 등과

전략적인파트너쉽을유지하여이분야의기술상

용화에박차를가하고있다.

I T대기업, 바이오칩벤처, 제약회사, 연구기관

등동분야의주요참여자들은각자가가진자원을

무기로하여상호간에전략적제휴를형성하고있

는데, 본절에서는특허권및라이센싱을중심으로

파트너쉽을형성하는과정을분석하고자한다.

기술혁신바이오벤처로부터핵심기술의
도입 : 라이센싱인 전략
한 기업이필요한모든기술을개발하는것을

매우어려울뿐만아니라비효율적이라고알려지

고있다. 즉기술개발보다기술이전이경제적으로

효율적이라고경제학자들은지적하고있다. 물론

자사가경쟁력을가지는기술에대해서는집중적

발명기획

3 2_월간 발명특허

으로개발하여특허를취득, 경영무기로사용하는

것이필요하고특히바이오칩분야의벤처입장에

서는권리화된강한기술, 즉강한특허가거의유

일한경영자산이라고할수있다. 

바이오칩분야에서향후가장큰시장으로전망

되는분야는임상진단칩분야이고동분야가많은

자본력과인프라및소프트웨어가필요한분야임

을 I T업체는바라고보고있다. 이같은판단으로

바이오칩분야에뛰어든대표적인대기업은모토

롤라와휴렛-패커드의자회사인A g i l e n t를 들수

있다. 이들기업들은기술도입하기전에바이오칩

분야에서의경영전략수립을한후이에적합한기

술도입방식을취하고있다. 예컨대모토롤라는

1 9 9 4년생명공학과관련하여기업의전략분석을

하였다. 동분석에따르면모토롤라와같은IT 하

이텍기업이경쟁력을가지는분야는컴퓨터프로

그램과관련이있는바이오인포메틱스분야와정

밀한제품의대량생산이요구되는분야, 즉바이

오칩제작분야라고진단하였다. 즉모토롤라의셀

폰 기술개발전문가는바이오인포메틱스분야에

서, 반도체제작기술진은바이오칩제작부문에서

강점을가질수있다고진단하였다. 

모토롤라는또한“신약개발”은벤처가적합하

다고판단하고, 동분야에는

진출하지않기로판단하였

으며, 동분야의사업파트너

에 주식지분을출자하는활

동에국한하였다. 즉경쟁력

있는분야에투자를집중하

고그외의분야는전략적제

휴라는방식을취하고있는

것이다. 

이와같은전략분석후 5

년이지난시점인1 9 9 9년모

토롤라는바이오메디컬및농업분야를위한바이

오칩및 전자장비의개발에초점을맞추고있다.

이와같이이들대기업은그들이가지고있는반도

체칩및정보통신기술과잉크젯프린터기술을바

이오칩기술과접목시켜종합적인임상진단칩분

야에진출한다는마켓전략을수립하였다. 예컨대,

A g i l e n t의마켓전략은유전자발현분석을한번에

할수있는“Total Solution Approach”이고이를

위해D N A칩/ 바이오인포메틱스/랩칩분야의기

술을활용하고있다. 

또한모토롤라는동분야에서한회사의한가지

기술로는DNA, mRNA 및단백질을효과적으로

측정할없다고판단하였다. 여러회사로부터관련

기술에대한라이센싱을획득하여그들은함께활

용하여바이오칩을제작하는경영전락을수립하

고 있다. 이를위해그들은필요한요소기술들을

소규모기술혁신벤처로부터도입하고있다. 

이들IT 대기업이도입기술을선택하는데다음

과같은기준을적용하고있다.

첫 번째, 바이오칩제작기술과같은동분야의

핵심기술은자사의경쟁력있는기술과접목시킬

수 있는분야를선택한다. 이는바이오칩제작기

술은기반기술이기때문에단순히기술도입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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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경쟁에서이기기어렵고, 도입후에도자사의

인적자원을활용하여계속세계최고의기술을유

지할수 있는분야를선택한다는것이다. 예컨대

잉크젯프린터를만드는휴렛패커드의자회사인

A g i l e n t는바이오칩제작기술로서Oxford Gene

T e c h n o l o g y로부터잉크젯방식을바이오칩제작

기술로도입하였다.4 )

두번째, 필요한요소기술들을핵심특허를보유

한 벤처가가진기술을선택한다는것이다. 핵심

기술을가진여러개의벤처들로부터요소기술을

도입하여자사의마켓전략에맞는상품을개발하

고있다. 

바이오칩의요소기술을칩제조기술, 바이오인

포메틱스, 분석기기분야로나눌 수 있는데

A g i l e n t는 요소기술에대한핵심특허를보유한

Oxford Gene Technology, Caliper, Rosetta로

부터기술을도입하였다. 

모토롤라의경우 칩제작기술은A r g o n n e

National Laboratory부터도입하였고, 바이오인

포매틱스는I n c y t e로부터O r c h i d로부터는L a b

칩에대한라이센싱을취득하였다.5 )

이같은라이센싱인전략에따라모토롤라자체

의특허는성장률이저조함을보이고있다. (그림

2 . 1 - 1 06 ) 주요출원인다중상관분석참고)

세번째, 기술도입시향후특허분쟁에대한고려

를 하고있다. 모토롤라의경우바이오칩제작기

술로는겔에기초한마이크

로겔기술을선택하였는데,

이기술이가지는기술적장

점과권리적강점을고려한

결과이다. 기술적측면에서

마이크로겔기술에의한바

이칩제작은A f f y m e t r i x의

방식과는달리 2차원적인

표면에적용하는기술이아

니라 3차원적인겔에 적용

하여효소등을다루는데편

리하다는강점을가진다. 

권리적인 측면에서는

Affy-metrix, Oxford Gene

techno-logy, Incyte,

Agilent 등과관련한바이오

발명기획

3 4_월간 발명특허

4) Cliff Henke, “DNA-chip makers build strategies to break into diagnostics”, May 2000

5) Kathryn Calkins, “Motorola embraces biology”, Biocentury, September 11, 2000
6 ) 동특허분석도는“바이오칩및응용기술과제에관한PM 사업”에참여한백상규연구원(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작성한것임을밝혀둡니다. 꿈에

서도특허분석을할정도로열정과헌신으로동프로젝트를수행하여한국의특허분석기법을한차원높여준백상규님에게감사와경의를표하는바
입니다.

파트너(전문분야) 기 술 제휴 방식

Argonne National

Laboratory (칩제작)
Micro-gel technology 라이센스/기술이전

Axon Instruments

(분석기기)
Microarray scanner 공급계약

Clinical Micro Sensors Bioelectronics - formation of electronic

(전자분석기기) circuits using organic molecules
회사매입

Genometrix Use of electromagnetic fields in reactions
공동전용실시권/

지분매입

SurModics(칩재료) PhotoLink gel production technology
라이센스/개발/

공급/지분매입

Iconix Database of chemicals, gene expression

(바이오인포메틱스) biological activity
배포/지분매입

Incyte Gene sequence databases and gene

(비이오인포메틱스) patent portfolio
통상실시권

Orchid(랩칩) Microfluidics 라이센스/지분매입

(모토롤라의 바이오칩 전략적 제휴 관계)

칩 제작특허분쟁에서벗어날수있다는점이특

기할만하다고하겠다. 모토롤라의주장에따르면

이들이사용하는3차원적기술은다른바이오칩

회사의제작관련특허와관련이없다고보고있다

한편, 기술도입방식으로는전통적인라이센스

를받는방법도있지만, 꼭회사가필요한부문이

라고판단될경우에는규모가작은벤처를직접

매입하거나, 지분을인수하기도한다. 

모토롤라는전자분석기기벤처인 C l i n i c a l

Micro Sensors사의기술역량이자사가지향하는

간편한진단칩개발에유효할것으로판단하여이

를매입하였다. 물론상대파트너의경영전략과일

치된다는전제가있어야할것이다.

연구 커뮤니티와의전략적 제휴
대학이나공공연구기관은바이오칩을실험실

에서직접사용하는소비자이면서동시에칩을활

용하여응용기술을개발하고있다. 또한대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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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병원의경우환자에적용하여이에대한데이터

를축적하고있다. 이와같은대학이가지는특성

을활용하여많은바이오칩제작기업은대학이자

사의바이오칩을활용할수있도록유리한조건의

라이센싱을제공하면서, 대학이가지는잠재력을

활용하고있다. 자사제품을시장에출시하기전

에대학이써보도록하여기술적인자문을받기도

하고, 칩을활용한기술적성과에대해서공동으

로특허권을획득하거나기술을도입하기도한다.

예컨대A g i l e n t는연구커뮤니티와의파트너쉽을

형성하는“Technology access program(TAP)”

를운영하고있는데, 연구자들에게자사의기술을

조기에제공하면서, 그기술의피트백을연구자로

부터제공받고있다.

A f f y m e t r i x사의경우도Washington Univer-

sity, Stanford University, University of

California, 미국국립보건원(NIH), 국립암연구소

(NCI) 등에유리한조건의라이센싱을제공하고

있 으 며 , Stanford University, University of

California, Princeton University와는바이오칩응

용분야에서공동출원을한사례도보이고있다. 

한편, 모토롤라는“시카고대학운영연방에너

지부소속연구소Argonne National Laboratory”

로부터핵심기술인마이크로겔기술대한실시권

을획득하고기술이전을받았다. 

모토롤라가핵심기술을공공연구기관으로기

술이전받았다는것은두가지중요한사실을말해

준다고하겠다.

첫 번째, 대학이나공공연구소로부터의기술이

전메카니즘이미국은잘 발달해있다는사실로서

우리정부에서도이에대한관심을기울여야한다

는점이다.

두번째, 핵심기술을자체적으로개발하는방법

도있지만이와같이공공연구소를활용하는것도

시간과비용을절약하는방법이라는사실이다. 

바이오칩벤처의경우자사경영자원의핵심인

바이오칩기술을이전할가능성은매우적다고하

겠다.

칩제작업자와거대제약회사와의전략적제휴
제약회사로서는신약개발을위해1 0여년동안

5억달러정도를투입하고있는데, 약간이라도

R & D시간을절약한다면그절감비용은수백만달

러에달한다고하겠다. 

반면에바이오칩제작자인벤처의입장에서는

수십만달러가개발비용으로유입된다면기술개

발을지속하는데매우큰도움이될것이다. 

칩제조업자는거대제약회사로부터라이센싱

으로인한수입및투자등을통해연구자금을확

보하는것 외에제약회사의유전자샘플등을활

용할수있다는점에서인센티브를가지고있다. 

제약회사는첨단칩기술을활용하여연구의효

율성을높인다는점이협력의동기라고할 수 있

다. 예컨대A f f y m e t r i x는칩기술을제공하고제약

회사인Eros Biotechnology 유전자샘플을제공

하는협약을체결하였다. 또한다국적제약업체인

Novartis, Boehringer Ingelheim, Smithkine

Beecham, Pfizer, Sankyo 등에게라이센싱을제

공하고있다. 한편다국적제약사인G l a x o는

A f f y m e t r i x의모태라고할수있는A f f y m a x를인

수하였으며, 일본의Kirin Brewery 제약부문은

H y s e q과라이센싱관계를수립하고있다.

제4절 결 론

미국은현재의료용진단칩시장을조기에선점

하기위해관련기업(벤처및 대기업)과대학및

발명기획

3 6_월간 발명특허

연구소가긴밀한파트너쉽을형성하고있다. 

예컨데, 정부자금에의해개발된시카고대학

의겔기반바이오칩기술이모토롤라라는기업에

이전되고, 모토롤라는각종벤처로부터개발된기

술을라이센싱받아경쟁력있는바이오칩을제작

하고있다. 파트너관계의벤처는모토롤라라는

대기업으로부터자금을제공받아독자적인기술

을개발하고있다. 

위와같은사례는우리에게다음과같은점을

시사한다고하겠다. 

첫번째, 벤처와연구기관대기업이각각의장점

을 살려서핵심역량에집중하고, 기타부문을외

부에서도입하는전략적제휴를적극적으로맺을

필요가있다고하겠다. 이를위해서각주체는적

극적이고효율적인특허전략을수립하여야할것

이다. 

두번째, 정부는특허분석을통해한국이경쟁력

을 갖출수있는분야를선정하여, 대학·연구기

관·기업에R&D 투자를지원하거나관련인프라

를구축하는것이필요하다. 

또한특허분석을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해서

특허청은정확한특허분석을하기위한기초데이

터를정비하고, 관련특허분석기관들은이들데이

터를기반으로하여정기적이고깊이있는특허분

석결과를관련기관에제공해야할것이다. 

여기에는원천및핵심특허에대한대비방안도

포함되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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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저녁여성들에게사랑을받고 있는 거울은

어떻게만들었을까?

기원전3천년경 이집트나서아시아에서는구리

와주석을섞은청동이많이쓰였다. 

이집트인들은청동을잘 닦아광을내서거울을

사용하였다. 기원전5 ~ 3세기 경 중국에서는청동

거울을만들었다. 

우리나라에는기원전4 ~ 3세기경 중국한나라

시대에청동거울이전해졌다. 

유럽에서는이집트의기술이그리스와로마에전

해졌다. 특히로마시대폼페이시의유적에서발굴

된 것에의해, 청동거울외에은이나철로만든여

러가지거울이있었음을알게되었다. 

1 3세기가되자 이탈이아의베네치아에서유리

공업이발달하여널리퍼졌고, 15세기에는유리에

도금을한거울이베네치아에서발명되었다. 

1 9세기 이후은도금방법이발명되어거울도발

달했다.

거 울



최근건강과장수에대한사람들의관심이높아지며공기청정기

나유기농식품등자연친화적제품들이인기를모으고있다. 이

런가운데황기모아는이러한자연친화바람을타고황토를이용한제

품으로틈새시장을개척했다.

황기모아는특허기술인황토염료화및황토염색기술을기반으로대

나무숯등천연소재만을사용해의류, 양산, 침구류, 각종소품등을제

조·판매하는천연황토염색전문기업이다.

이회사의제품들은아토피성피부질환예방및치료, 살균성등제품

의우수성을인정받아2 0 0 2년한·일월드컵및아시안게임유망업체

인증서를받기도했다.

차별화된아이템의선정
이회사의대표는‘국내유일’의황토염색가인류숙사장. 그는‘황토

의기를모아생명의천을만드는여자’로 통한다. 국내에서처음으로

특허기술사업화성공사례
(주)황기모아

새로운시장을창출하라새로운시장을창출하라새로운시장을창출하라새로운시장을창출하라새로운시장을창출하라새로운시장을창출하라

최근 건강과장수에대한 사

람들의관심이높아지며공기

청정기나유기농식품 등 자

연친화적제품들이인기를모

으고있다. 이런가운데황기

모아는이러한자연친화바람

을 타고 황토를이용한제품

으로틈새시장을개척했다.

3 8_월간 발명특허

항토염색을체계화시켰다는평을받고있는류씨는황토의효능

을직접체험한예찬론자다.

1 9 8 0년 고속도로에서교통사고를당하고허리와무릎통증

등의후유증에시달리던류사장은약이별소용이없자8 2년고

려수지침에입문하면서동의보감을비롯한한방서적을두루섭

렵했다. 이후9 1년고려수지침학회순천지회장으로임명돼환자

를돌보면서황토를연구하기시작한그는황토가아토피성피

부염이나습진등에탁월한효과가있다는사실을체험했다. 류

사장은여드름, 낭습등피부병환자를치료할수있는방법이없

을까고민하다가‘동의보감’, ‘방학합편’등의한의학서에황토

가효과가있다는구절을보고9 8년황토염색가로변신했다. 황

토염색을한의류, 침구를만든다면흙을접할기회가별로없는

현대인들에게큰도움이되겠다는생각에서였다. 류사장은전

남구례섬진강변의한폐교에황토염색터를닦고, 피부미인이

가장많다는점남순천에서황토를퍼다염색을시작했다.

황토는규속등으로이뤄진입자크기0 . 0 2 ~ 0 . 0 5㎜의고운흙

을말한다. 황토는예로부터방충과해독기능이있다고알려져

복어를잘못먹었거나화상을입었을때민간요법으로널리사

용됐으며, 황토를거른물인지장수는피부질환에쓰이기도했

다. 또원적외선을다량으로방사해황토로빚은아궁이에서일

하던선조들은자궁암, 유방암에예방및 치료효과가탁월한것

으로믿어왔다. 이처럼황토는예로부터몸에좋은자연소재로

알려져왔으나원재료의가공과염색을위한과정은까다롭기

그지없었다.

사업초기에는직원들의숙련도가부족해잘못염색된천과옷

을태운적이수도없이많았고, 개량한복에도전했다가실패하

기도했다. 이러한과정을겪으며황기모아는황토염색의노하

우를보유한기술력있는회사로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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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황기모아는침구류, 속옷류, 각종소품에황토를이용하는것뿐만아니라

전통색소인대숯, 소목, 치자, 산수유등을부원료로다양한무늬를내기도하며,

전통무늬를이용해직접디자인해옷과방석, 이불, 속옷,베개, 커튼등을제품화

하고있다.

류사장은황기모아가가지고있는기술력을바탕으로앞으로는담양의대나무

로천연염색을해볼계획을갖고있다. 황기모아는이렇게개발한황토천연염색

으로현재2 0여개의특허를가지고있다.

시류를 적극활용하라
황기모아는설립초창기에별주목을받지못했다. 그러나2 0 0 0년에들어서면

서황토가아토피성피부질환예방및치료, 살균등에효과가있는것으로알려지

자소비가부쩍늘기시작했다. 이러한자연친화상품바람을타고매출액이꾸준

히 늘어 현재 연간 3 0억원에 달한다. 특히최근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 w w w . h w a n g g i . c o m )의쇼핑몰을통한온라인매출도크게늘고있다.

황기모아는대리점과온라인판매뿐만아니라‘여성기업우수상품및발명품

박람회’에1회때부터꾸준히참가했다. 박람회를판로모색과자사의수준을가늠

할수있는기회의장으로활용한것이다. 또한다양한업체의사람들을만나교류

의시간을가지면서타사의운영방법을배우는것은물론박람회장에서바로주문

을받거나하청업체를선정할수있는계기로도활용했다.

무엇보다주용한것은제품 홍보문제. 류사장은박람회참가는단기적으로이

익이없는것처럼보일수있으나여러사람들에게제품과업체소개를할수있어

향후비즈니스로이어질수있는장기적인효과를갖고있다고말했다.

황기모아는현재전국적으로직영점2개, 대리점7개를운영하고있다. 국내시

장뿐만아니라 해외시장에서도황기모아제품은인기를얻고있어미국직판을

통해1 7개주에황토염색제품을수출하고있다.

황기모아는올해해외수출에매진할생각이다. 미국뿐만아니라독일로의진출

도 계획중이다. 해외에서자연친화상품에대한평가와관심이높아수출전망이

밝은데다우리의황토를이용한천연염색수준을세계적으로알리는데대한뿌듯

한자부심도갖고있기때문이다.
이봉원記

특허의중요성을인지하라
류사장은황토본연의성질을살리면서세탁시물이빠지지않게해

야한다는점이황토염색의가장어려운점이라고설명했다. 우선질좋

은흑갈색황토만을구해깨끗한물에아홉번거른후착색과염색물이

빠지지않도록발효방법을거쳐, 순면천에염색하고햇볕에말리는과

정등총6 3번의공정과정을거쳐야비로소하나의황토염색옷감이완

성된다.

그것뿐만아니라햇살이비치지않으면제품을만들수없어며칠만

날씨가나빠도재고가바닥나기일쑤였다. 실제로1년에4개월에서6개

월정도밖에작업을하지못한다. 인공건조시설을검토해봤지만, 품질

이자연건조보다떨어져도입을포기한상태.

류 사장은주위사람들이특허출원을하면사업을보호할수있다는

말에큰중요성을인지하지못한채 출원신청서를접수했었다. 그런데

국내에 황토제품들이인기를끌면서유사제품들이나오기시작했다.

그래서특허가얼마나중요한지뼈저리게인식하게됐고, 특허(제

3 2 1 9 9 1호)가나오던날눈물을흘리기까지했다.

황토를천에염색한다는것은어찌보면자연의섭리를거스르는일이

므로결코쉽지않은일이다. 흙을뜨겁게달궜다가차갑게식히는등여

러차례의과정을거쳐야제대로된색깔이나오기때문이다. 또한이러

한전과정이철저히수작업으로이뤄지므로고용창출면에서탁월하

고, 인력과장소만넓으면대량생산도가능하다.

특허기술사업화성공사례
(주)황기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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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_월간 발명특허

III. 세계각국의데이터베이스보호를위한
법제도현황

1. 미국에서관련법제도현황

디지털환경에따른미국법제의변화는기술과

법의차이에서생기는사회적인이슈를기반으로

한다. 즉, 처음V T R이등장했을때, 저작권의문

제가제기되었고, 이에따라“홈오디오레코딩법”

이제정되었고, 컴퓨터프로그램의비영리를목적

으로배포함으로써영리를취하지는않았지만불

법복제품을사용하는입장에서는영리를꾀한경

우에처벌할수 없는한계때문에“전자절도금지

법”이제정되었다. 그리고, 최근의D M C A도일시

적복제등의문제때문에법제정이이루어진것

이고, 데이터베이스에대한보호논의도, Feist사

건에서데이터베이스에대한저작권법적보호가

불가능하다는미연방대법원의판례에기인한것

이라고하겠다. 

또한U C I T A를제정하게된것도쉬링크랩라이

센스에대한법적인효력이문제가된사례에기

Ⅰ. 서론

Ⅱ. 국제조약에의한데이터베이스의보호동향

1.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2. 유럽연합(EU)에서의데이터베이스의논의

3. 미국에서의데이터베이스의논의

4. 일본에서의데이터베이스논의

5. 멕시코에서의데이터베이스논의

Ⅲ. 세계각국의데이터베이스보호를위한법제도현황

1. 미국에서관련법제도현황

2. EU(유럽)의관련법제도현황

3. 일본에서의관련법제도현황

4. 호주에서의관련법제도현황

Ⅳ. 한국내의데이터베이스보호를위한법제도현황

1. 국내의저작권법

2. 데이터베이스보호법의2003년 개정안

3. 국내데이터베이스의추가적인보호문제

1) 독자적인권리를인정하는방안

2) 부정경쟁법리를통하여보호하는방안

3) 부정경쟁방지법에규정하는방법

4)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규정하는방법

Ⅴ. 우리나라데이터베이스의법적보호해법

Ⅵ. 맺음말

〔참고문헌〕
<고딕은이번호, 명조는지난호>

논단

인하여제정되게된것이라고하겠다. 

여기서DMCA(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 c t s )에서판결된판례를보면1 9 9 8년1 0월2 8일

사건으로Mai System 사건DMCA 제2편온라인

저작권침해책임제한법의기초가된판결은R T C

사건판결이다.

RTC 사건은개인인얼라이스가사이언톨로지

에대한비판을목적으로창시자의저작물을인용

하여비평을작성하였고, 이를자신이가입해있

는사설B B S와이를인터넷과연결시켜주는네트

컴이라는인터넷서비스를통해관련유즈넷뉴스

그룹에게재하여문제가된사건이다. 

DMCA 제3편컴퓨터유지보수법의제정근거가

된Mai 사건은컴퓨터를유지보수하기위하여일

시적으로프로그램을복제하여사용한경우가침

해를구성한다는판결이었으며, 본판례는기본적

으로일시적저장에대한문제로귀결된다고하겠

다. 

또한동 법은W C T나 W P P T의 비준을위하여

제정된것이기도하다.

또주요내용으로는「Digital Millennium Copy-

right Acts」로 칭해지는미국 개정저작권법은

(1)WIPO 조약이행법, (2)온라인저작권침해책

임제한법, (3)컴퓨터유지경쟁확보법, (4)기타규

정, (5)선박디자인보호법으로구성되어있다. 본고

에서(1), (2)만에대해서만살펴보도록한다.

(1) WIPO 조약이행법

가) 기술적보호규정

제1 2 0 1조는기술조치를저작물에의무단접근

금지조치와저작물의무단복제금지조치의두개

범주로나누고있다. 저작물에의무단접근이나무

단복제를통제하는기술적조치를우회하는장치

나서비스를만들거나판매하는것은금지되고있

다.

전통적인저작권법리를벗어나특히저작물에

대한접근을효율적으로통제하는기술보호장치

를훼손할주된목적으로설계되거나생산되는기

술, 제품, 서비스, 수단, 부품등을생산, 수입, 제

공또는거래하는상업적행위도금지하고있다.1 2 )

나) 권리관리정보

권한없이저작권관리정보를고의로제거또

는변경하거나, 권리침해를유인, 야기, 조장은닉

할의도로, 허위인것을알면서(민사적구제에있

어서는이를알만한상당한이유가있음에도) 변

개된저작권관리정보(copyright management

information) 혹은이를부착한저작물사본을제

공하거나배포하는것을금지한다. 침해를유인,

야기, 조장, 은닉할고의없이, 저작물관리정보를

제거또는변경한방송국이나케이블시스템의책

임은제한된다.

(2) 온라인저작권침해책임제한법

제2부는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저작권을침

해했을때도일시적디지털네트워크통신, 시스

템캐싱, 이용자의지시에따른시스템또는네트

워크상에의정보저장, 정보소재확인도구이용

의 경우에대해새로운책임제한을두고있다. 각

제한은금전적손해배상은완전히배제하고, 금지

명령구제의가능성을다방면으로제한하고있다.

가) 책임제한의일반적요건

2003·12_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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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태 종 선임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K I S T I )

정보콘텐트개발실

차 례

1 2 )방석호, “디지털딜레마와현행지식재산권법제의선택”, 법제연구원, 2000.11.3,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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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나특별법체계등다양하게이루어져있다고

하겠다.

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첫째, 저작권적보호의대상이되는가와는무

관하게‘실질적인투자’가 이루어진데

이터베이스는1 5년간보호된다. 

둘째, 데이터베이스의실질적인부분의추출이

나재이용은금지된다.

셋째, 실질적인변경이이루어진데이터베이스

는 새로운데이터베이스로서자체의보

호기간( 1 5년)을부여받을수있다. 

넷째, 권리자가E U의국민이거나일상적인주

거자인경우의데이터베이스만이상과

같은독자적인권리를부여받는다.

현재저작권법지침은2 0 0 1년4월에E U의회를

통과하였고, 1년6개월내에각회원국들은자국법

의 개정을통하여입법화하도록하였다. 주로저

작권자의권리강화를목적으로하고있다고한다.

그리고, 동지침은E U회원국들WIPO 조약의비

준과가입을위할목적이기도하다. 

정보사회에서의저작권및 저작인접권의특정

분야를통일하기위한지침의주요내용은“직접

또는간접복제및 일시적또는영구적복제를허

락하거나금지할배타적권리를규정하도록하고

있는”복제권, “저작자에게공중구성원이개별적

으로선택한시간과장소에서저작물에접근할수

있는방법으로저작물을공중의이용에제공할권

리를포함하여, 유선또는무선의방법에의하여

저작물의원본및사본의공중전달을허락하거나

금지할배타적권리인”공중전달권, “판매또는

그밖의방법으로공중에배포하는형태에대한배

타적권리인”배포권, “저작권등을보호하는효

과적인기술조치의우회를권한없이허용하거나

조장할사실을알거나그러한사실을알만한상당

한 이유가있는경우, 관련자가행한행위에대하

여법적인보호를규정하도록한”기술적보호조치

및“전자적권리관리정보를권한없이제거함으로

써저작권이나법에서규정한저작권관련권리나

데이터베이스관련권리의침해를유인, 허용, 또

는조장할것이라는사실을알거나그것을알만한

상당한이유가있는경우에법적보호를규정하고

있는”권리관리정보의의무에대한것이다. 

또한전자상거래의활성화에따라E U회원국을

대상으로전자상거래의규제에대한통일안을제

공하고자동지침을제정하였다. 

3. 일본에서의관련법제도현황

(1) 부정경쟁방지법

가. 복제관리기술등의무효화기기판매규제

1 9 9 9년3월에‘복제관리기술’과‘엑세스관리

기술’을 무효화하는기기를규제하기위한부정

경쟁방지법개정법이성립되었으며2 0 0 0년 1 0월

1일부터시행되었다. 구체적으로는부정경쟁방지

법의부정경쟁에해당하는행위에디지털콘텐츠

복제관리기술·엑세스관리기술의무효화기기

판매를첨가한것이다. 

나. 데이터베이스보호

창작성이있는데이터베이스는저작권법으로

보호받아야하지만창작성이없는데이터베이스

는저작권의보호를받지못한다. 

그러나, 현재데이터베이스의대부분은금전적

또는기술적인투자나노력에의하여제작되어시

장에제공되고있다. 

책임제한의이익을얻고자하는자는‘서비스

제공자’이어야한다. 서비스제공자가책임제한

을 받기위해서는두 가지조건을충족시켜야한

다. 첫째, 반복적으로저작권을위반하는가입자

에대해서는적절한방법으로그와의거래를종료

하는정책을채택하고이를합리적으로이행하여

야 하며, 둘째, 표준적인기술조치1 3 )를 수용하고

이를방해해서는안된다.

나) 일시적디지털네트워크통신에서의책임제한

서비스제공자가타인의요청에의해서단순히

디지털정보를네트워크의한지점에서다른지점

으로송신하는통로를제공하는경우에그책임이

제한된다. 

다) 시스템캐싱에서의책임제한

서비스제공자이외의자에의해서게재되어그

의지시로가입자에게전송된내용물의복제물을

일정기간보관하는관행에대하여서비스제공자

의책임을제한하고있다. 

서비스제공자는같은내용물에대한계속적인

요구에대해네트워크상의원본에서내용물을불

러오는것이아니라, 보유하고있던복사물로전

송하기위해캐싱을하는것이다.

이와같은방식에의하면, 서비스제공자에게

요구되는대역폭을줄일수있고, 같은정보의후

속요청에대해대기시간을감소시키는이점이있

다. 반대로, 오래된정보가가입자에게전송되거

나, 웹사이트운영자에게광고수입산정기준이

되는웹사이트상의내용물에대한정확한접속정

보획득을어렵게하는결과가생길수있다.

라) 이용자의지시에의해웹사이트상에있는

정보에대한책임제한

서비스제공자의시스템에서운영하는웹사이

트(또는다른정보저장고) 상에서이용자의지시

에의해저장된저작권침해내용물에대해서비스

제공자의책임을제한하고있다. 

마) 정보소재도구에대한책임제한

하이퍼링크, 온라인디렉토리, 검색엔진등과

같은정보소재도구(information location tools)

를 이용해서저작권침해내용물을담고있는사

이트를이용자에게제시하거나링크시키는경우

책임을제한하고있다.

2. EU(유럽)의관련법제도현황

1 9 9 1년 유럽연합의회에서통과된컴퓨터프로

그램의법적보호에관한지침은컴퓨터프로그램

에대한회원국들의일관된법체계를도모하고자

제정된것이라고하겠다. 동지침에서처음컴퓨

터프로그램에대한역분석(리버스엔지니어링)에

대한논의가이루어졌다. 

1 9 9 6년3월1 1일유럽연합의회에서통과된데

이터베이스의법적보호에관한유럽공동체지침

은1 9 9 8년까지각회원국들은기존법체계이든입

법을통해서는데이터베이스에대한보호의무를

두고있다.

현재, 거의모든회원국들이입법화시켜놓은상

태라고한다. 영국이나프랑스독일등 저작권법

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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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 )표준기술조치란저작물의동일성을확인하거나보호하기위해저작권자가사용하는조치로서공개되고공정하며자발적인산업표준절차에서저작권
자및서비스제공자의광범위한공감대형성에따라개발되었으며, 합리적인비차별적조건으로누구나이용할수있으며, 서비스제공자에게과중한

비용이나부담을주지않는기술조치를의미한다.



따라서투자나노력을보호한다는관점에서데

이터베이스의법적보호가필요하다는문제의식

이확산되어새로운데이터베이스보호방침에관

한검토를지속적으로시행하고있다. 

창작성이없더라도많은금전적또는기술적투

자나노력에의하여제작된데이터베이스에대해

서는무허락유출·재이용을규제하고복제물의

대량판매를방지하여데이터베이스제작·제공에

의인센티브를확보할수있도록한것이다. 

(2) 저작권법

현행저작권법은공중송신권, 기술적보호조치

등WIPO 저작권조약의내용을수용하고있다. 이

중자동공중송신은1 9 9 7년에저작권법개정을실

시하여( 1 9 9 8년시행), 이미대응하고있으나공중

송신이외의유선또는무선방법에의한공중에의

전달은권리화되어있지않으며조약비준을위

한법정비가필요하다. 

1) Copy Protection 회피규제

비디오소프트, CD, DVD 등에는무단복제를방

지하는기술적보호수단으로복제방지를실시하

고있으나복제방지를회피하거나회피하기위한

장치가판매되고있어저작권침해를조장하고있

는실정이다. 

이를규제하기위하여복제방지를회피한복제

는개인또는가정내에서사용하는것이더라도사

적복제에대한저작권침해제한규정에서제외하

고 회피장치제조, 판매는형사죄를부과하는등

의개정을실시하였다. 

2) 저작권관리정보개수규제

디지털화된저작물에저작권자가이용조건등

의권리관리정보를부가하여저작물거래를원활

하게하는데노력하고있으나현재에는이러한정

보를불법적으로제거·개변·추가등의현상이

두드러지고있다. 이러한권리관리정보개수를저

작권침해로규정한다.1 4 )

4. 호주에서의관련법제도현황

호주에서는Digital Agenda Acts로 불리우는

개정저작권법을2 0 0 1년3월부터시행하고있다.

구체적인내용은다음과같다.

공중전달권의출판물이외모든저작물에공중

전달권을부여하고있다. 

ISP 책임에대한제한된통신사업자및I S P는물

리적설비만을제공하고저작물의내용을결정할

책임이없는경우, 자신들의네트웍을통한저작

물의공중전달에대해직접책임을지지않는다.

즉, 예외적인경우에만이책임을지는것이라고

하겠다. 

도서관의이용자를위하여디지털화된복제물

을 만들수있는것은기존의저작권법에서허용

하는바와같지만, 이러한디지털화된결과물을

공중에이용할수있도록허락하는것은아니다. 

따라서, 도서관에서디지털화한자료는해당관

내에서만이용할수있도록제한하고있다. 

또저작권보호를위한기술조치를우회하는장

논단 논단

치를만들고또한그러한장치를유통시키는행위

에대하여민·형사적구제조치를취할수있도록

하고있다. 

또한전자적권리관리정보의무단변경행위에

대하여형사처벌하는규정도아울러두고있다.

IV. 한국내의데이터베이스보호를위한
법제도현황

1. 국내의저작권법

현재저작권법에서는창작성있는저작물만을

보호대상으로하고있다. 따라서, 디지털콘텐츠의

경우에는보호기간이만료되거나보호받지못하

는내용도있을것이다. 

따라서, 적절한보호가이루어질수 있는지는

미지수라고하겠다. 다만저작권법의보호대상이

아니라고하더라도, 소재의선책이나배열에있어

서창작성을가지게된다면편집저작물로서의보

호가가능하다. 

그렇지만이러한경우에는그기준을선별하는

것이쉽지는않기때문에최종적인판단은법원이

할수밖에없다는한계성을가진다고할것이다.

저작권법제9의2에 전송의정의를“일반공중

이개별적으로선택한시간과장소에서수신하거

나 이용할수 있도록저작물을무선또는유선통

신의방법에의하여송신하거나이용에제공하는

것”으로정의하고있으며, 인터넷등네트웍상에

서거래되는저작물을전송할권리를저작권자에

게부여하고있다. 디지털도서관사업의활성화를

위한근거조항을마련하였다. 

또한사적복제등에있어서일정한제한규정으

로서, 일반공중의사용에제공하기위하여설치된

복사기기에의한복제는사적복제의영역에서벗

어나게하였다.

2. 데이터베이스보호법의2 0 0 3년 개정안

지식정보사회의진전으로데이터베이스·디지

털콘텐츠등에대한수요가급증함에따라데이터

베이스의제작등에드는투자노력을보호하고,

저작권자등이불법복제로부터자신의권리를보

호하기위하여행하는기술적보호조치및저작물

에관한권리관리정보를다른사람이침해하지못

하도록보호하는등디지털네트워크환경에서의

저작권보호를강화하며, 인터넷을통한제3자의

저작권침해시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일정한요

건을갖춘경우에는면책받을수있도록하는등

그책임범위를명확히하여온라인서비스제공자

가 안정적인영업활동을도모할수 있는제도적

기반을마련하고, 그밖에현행제도의운영과정

에서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취

지로개정하였다. 

편집물이란소재의집합물을말하며, 데이터베

이스(정보처리장치를이용하여소재의집합물을

검색할수 있도록체계적으로구성한것)를포함

한다고정의하고있으며, 데이터베이스제작자에

대해서는5년간의독점적인권리를부여하고있

다(안제7 3조의6 신설). 

종전에는창작성있는데이터베이스에한하여

권리로서보호를하였으나, 앞으로는창작성의유

무를구분하지아니하고데이터베이스를제작하

거나그 갱신·검증또는보충을위하여상당한

투자를한자에대하여는일정기간당해데이터베

이스의복제·배포·방송및 전송권을부여하도

록하였다(법제2조제1 2호의5 및제7 3조의2 내지

제7 3조의9 신설) .

4 6_월간 발명특허 2003·12_4 7

14)한편2000년 12월에발표된일본저작권심의회의결과는서비스제공자의법적책임, 국가저작물등에관계되는저작재산권의제한, WIPO 실연·음

반조약의체결과관계되는개정사항이다. 저작권침해에대한서비스제공자의민사상책임을일정부분에있어서제한하고있다.디지털환경에따른저
작물의이용형태에다양화가이루어지고있다. 그에따라종래인쇄물등의종이매체를전제로하였던국가등의저작물에관한저작재산권제한등

을 CD-ROM, DVD 등의전자매체로확대하는것에관한검토이다.



논단

가 반드시일치하는것은아니라는점, 컴퓨터프

로그램보호법은독창성이있는컴퓨터프로그램

을보호하고있다는점에서컴퓨터프로그램에의

한보호는어느정도문제가있다고할것이다. 또

데이터베이스가직접컴퓨터프로그램이되는것

은아니기때문에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의한

데이터베이스의보호는데이터베이스에독창성

이있는컴퓨터프로그램이긴밀하게결합되어있

는경우에만가능하고그렇지않은경우에는보호

에 한계가있을 수 있다는점에서도문제가있

다.2 0 )

⑤기타보호기간

문광부법안제7 3조의6은편집물제작자의권리

는 편집물의제작을완료한때부터발생하며, 그

다음해부터기산하여5년간존속하고, 편집물을

유지관리하기위하여인적또는물적으로상당한

투자가이루어진경우에당해부분에대한편집물

제작자의권리는유지관리를한때부터발생하며,

그 다음해부터기산하여5년간존속하는것으로

규정하고있다.

이에반하여, 정통부법안제1 4조는상당한정도

의자본이나기타자원의투입에의하여데이터베

이스가제작되어처음으로배포또는전송된때로

부터1 5년이경과한후에는권리의내용이되는

금지청구권및손해배상청구권을행사할수없도

록 하고있다. 데이터베이스의배포또는전송이

이루어진이후에상당한정도의자본이나기타자

원의투입에의하여새로운정보의수집과체계적

인 조직이추가적으로이루어진경우에, 추가된

정보로구성된데이터베이스부분에관하여는당

해데이터베이스부분이처음으로배포또는전송

된때로부터산정하며, 보호기간을산정함에있어

서는데이터베이스를처음으로배포또는전송한

다음해부터기산하도록규정하고있다.

현재데이터베이스의보호기간은다양하게제

시되고있다. 25년간보호하여야한다고하기도

하고1 5년간보호하여야한다고하기도하고1 0년

간 보호하여야한다고하기도한다. 그러나, 독창

성이없는데이터베이스의보호기간은이를법리

적으로결정할수는없는것으로보인다. 보호기

간을보다단기간으로할것인가아니면보다장

기간으로할 것인가는그 국가의정책에따라달

라질수있다. 다만, 데이터베이스도다른지식재

산권분야와마찬가지로국제적흐름에따를필요

가있다할것이므로국제동향을고려하여결정함

이상당하다고생각된다. EU의데이터베이스보

호지침은1 5년으로규정하고있고, EU 지침을이

행 입법한유럽각국은그 보호기간을1 5년으로

규정하고있다. 

V. 우리나라데이터베이스의법적
보호해법

우리나라의저작권법제5조데이터의편집물

〔데이터베이스〕에는내용의선택과배열로인하

여 지적창작물이되는자료또는기타소재의편

집물은, 그형태에관계없이지적창작물로서보

호된다. 이보호는당해자료또는기타소재그자

체에는미치지아니하며, 그편집물에수록된자

료나소재에존속하는저작권에도영향을미치지

아니한다라고지적을하고있다.

한국역시미국과마찬가지로창작성있는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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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데이터베이스의추가적인보호문제

(1) 입법의형식

접근방법의문제와는별개의문제로서어떠한

입법형식을택할것인가문제된다.1 5 )

1) 저작인접권으로보호하는방법

저작권법을개정하여저작인접권편에두는방

안으로서, 데이터베이스에대한독창성의여부에

관계없이데이터베이스의제작자에게배타적인

권리를부여하는형식을의미한다.1 6 ) 현재국회에

계류중인문광부법안이이 방식을채택하고있다

(문광부법안제4장의2 이하참조). 

저작인접권으로데이터베이스에대해추가보

호를하는경우①기존의편집저작물규정에의

한보호와함께법적일관성을가질수있고, ②한

편으로기존의규범내용에부가적으로데이터베

이스보호규정을마련하는것이기때문에법적안

정성이라는측면에서장점이있다. 그러나이에

대해서①데이터베이스는다른저작인접권의영

역과는달리그 보호의대상이문화적산물이아

니라하나의(정보)산업적산물이라는이론적인

난점이있고, ②원칙적으로데이터베이스에포함

된 정보자체는공유할수 있는대상이라는점에

서저작권법에서보호하기어렵다는문제제기가

있다.1 7 )

2) 특별법으로보호하는방법

①독자적인권리를인정하는방안

유럽연합지침과같이특별법의형식을취하되,

독자적인권리를인정하는방안이다. 즉, 데이터

베이스제작자에게배타적인권리를인정하여데

이터베이스의자료무단추출이나재이용을금지

할권리를부여한다.

②부정경쟁법리를통하여보호하는방안

특별법의형식을취하되, 데이터베이스제작자

에게배타적인권리를부여하지않고, 경쟁사업자

또는이용자가데이터베이스의부당한이용을하

는것을금지하는형식을취하는방안이다.1 8 ) 정통

부법안이이형식을채택하고있다.

③부정경쟁방지법에규정하는방법

데이터베이스를보호하는내용이데이터베이

스의제작자에게배타적인권리를인정하지는아

니하고이용자가부당한이용을하는것을금지하

는형식을취하는경우에는부정경쟁방지법의법

리에부합하는바가크기때문에부정경쟁방지법

을개정하여독창성이없는데이터베이스를보호

하는것도유용한방법이될수있을것이다. 다만,

이방식을취하는경우부정경쟁방지법의목적규

정을포함하여정의규정이변경되어야할필요가

있다.1 9 )

④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규정하는방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의하여독창성없는

데이터베이스를보호하는방안이다. 그러나데이

터베이스의제작자와컴퓨터프로그램의저작자

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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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논의의상세에관하여는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데이터베이스의추가보호, 98면부터103면참조.
16)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데이터베이스의추가보호, 100면이하.

17)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데이터베이스의추가보호, 99면; 김은기, 전게논문, 28면.
1 8 )김은기, 전게논문, 28면.

1 9 )김은기, 전게논문, 26면. 2 0 )김은기, 전게논문, 27면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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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에중대한몫을차지하고있다는점을고려할

때, 데이터베이스의지속적인발전을도모하기위

한정책의하나로서, 데이터베이스의적절한보호

해법마련은우리의눈앞에떨어진몫이라고할

수있다. 

VI. 맺음말

현재우리가어떠한입법방법을취하든염두에

두어야할 것은, 데이터베이스의보호는국내영

토에머물러있는것이아니라는점이다. 국경을

초월하는범세계적인정보시장이제대로기능하

기위해서는데이터베이스를국제적으로보호할

수있는제도가필요하며, 따라서W I P O에서도이

를 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는것이다. 현재국내

에서도데이터베이스산업이점차발달하고있는

것은사실이나, 이의보호를위한입법은국제적

인보호동향을주시하면서조심스럽게접근하여

야할것이다.

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미국과유럽등의선

진외국에서는데이터베이스에관한저작권법적

보호를둘러싼상당수의분쟁이법원에제기된바,

독창성을갖춘데이터베이스는보호될수 있지만

저작권법상독창성의요건을결여된데이터베이

스의경우에는그개발에엄청난투자를했음에도

불구하고저작권법에의해서보호되지못하는한

계를드러내게되었다. 또한저작물로서보호받을

수있는데이터베이스의경우에도당해데이터베

이스소재의선택과배열의독창성만이보호받을

수 있는것이고그소재되는정보와지식자체는

보호받을수없기때문에, 그러한소재의수집과

검증및가공에대부분의투자를한개발업자로서

는경쟁업자가그러한소재를추출하여이용하는

것을저작권법에의하여저지할수없다는한계도

이번연구결과에서세계의벽은역시두텁다는것

을기고준비를하면서느끼게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독창성이결여된데이터베이

스의보호를중심으로하여그개발업자의경제적

이익의보호필요성과일반소비자들의정보에접

근보장의필요성이심각하게정면으로대결하여

해석론또는입법론상의논쟁이시작조차하지아

니한것으로보인다. 그러나데이터베이스의독창

성결여로인한우리나라의법제도에있어서데이

터베이스의보호는서둘러서국내에도입법화를

시켜야한다.

국경을초월하는범세계적인정보시장이제대

로 기능하기위해서는데이터베이스를국제적으

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며, 따라서

W I P O에서도이를적극적으로추진을할것으로

예측하고있다.

지난2 0 0 3년4월2 8일에개정된저작권법은데

이터베이스의보호에관한별도의장을신설하여

데이터베이스제작가에게그 데이터베이스의전

부또는상당한부분을복제·배포·방송또는전

송할권리를부여하며, 데이터베이스저작자에게

저작인접권을부여하고그권리는데이터베이스

를제작한해로부터5년간존속하며그소재의갱

신 등에상당한투자가이루어진경우에는그 갱

신등을한때부터5년간존속한다고해놓고있다.

이제국내에저작권법의데이터베이스관련규

정을모두폐지해야할 것이며, 선진국들의데이

터베이스무단이용의위법성에관한외국의판례

동향과국내법원의보다많은사례와판단그리고

선진국들의입법동향을잘 지켜본 후에보다더

신중하게데이터베이스의보호에관한입법을세

워 21C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인프라도착실히

구축하여나아가는것이필요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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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베이스는저작권법으로보호하고있으나창작

성 없는데이터베이스에대한보호는하지않고

있다. 

이에대해1 9 9 9년과학기술정보위원회소속국

회의원들이‘데이터베이스의보호및 이용에관

한 법률’을 제안하였으나보류되었다. 이법안은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데이터베이스제작에따

르는투자와노력을보호’하고자함을명시하고

있다. 즉창작성의유무에관계없이모든데이터

베이스를저작권법이아닌별도의법안으로보호

하고자한 것이다. 국내관련학자들대부분은데

이터베이스의추가적인보호필요성에대해서어

느정도의견의일치를보이고있다.

그러나데이터베이스보호입법형식과관련해

서는각기의견을달리하고있는데, 저작권법의

개정을주장하는측과데이터베이스만을위한별

도법마련을주장하는측으로대별되고있다.

각각의주장이나름대로의미가있겠으나, 다음

과같은이유로데이터베이스별도법2 1 )을마련함

이효율적이라판단된다. 

ⅰ) 데이터베이스의보호만을대상으로함으로써

데이터베이스의특성을최대한반영하는적합

하고구체적인보호법마련이가능한점,

ⅱ) 법마련에소요되는노력, 시간을단축시킬

수있다는점,

ⅲ) 데이터베이스를추가적으로보호하기위한

취지가제작자의투자보호에있는만큼독창

성을보호근거로하고있는저작권법보다는

제작자의투자보호및부정경쟁금지를반영

하는별도법마련이바람직하다는점,

ⅳ) 열악한상태의국내데이터베이스산업의

현실을고려하면별도법을마련하여운영함

으로써데이터베이스의집중적인육성책의

구심점이되도록할필요가있다는점,

ⅴ) 데이터베이스제작과유통이일반적인저작

물과달리정보화촉진등산업발전과밀접

하게연계되어있다는점을고려하여, 저작

권의틀내에서데이터베이스를보호하는것

보다는별도의법을통하여데이터베이스만

을집중관리하는것이효과적이라는점, 

ⅵ) 국내데이터베이스산업의육성을목적으로

활동중인데이터베이스관련기관이이미

존재하고있으므로이들을활용한다면별도

보호법을마련함으로써부차적으로필요한

데이터베이스등록, 심의기구운영등각종

업무를처리하는데드는비용과노력을최

소화할수있으며법적효력의극대화를도

모할수있다는점등이다. 

한편, 정보이용과관련한이해당사자들은데

이터베이스제작자에게데이터베이스정보에대

한 이용금지권리를부여함에따라야기될수 있

는정보독점에대해우려를제기하고있다. 따라

서가까운시일내국내에서데이터베이스보호법

을 마련하게되면, 합법적이고공공에이익이되

는 정보의이용행위를저해하지않는선에서데

이터베이스제작자를보호할수 있도록, 각국의

입법례를충실히분석하는한편관련이해당사자

들과의긴밀한협의를거쳐서하게될것이다. 데

이터베이스보호법마련에있어서반드시고려되

어야할 점은데이터베이스보호형태(배타적인

독점권부여혹은부정경쟁법차원에서의접근

등), 보호대상, 보호권리내용, 보호에대한제한

사항, 보호기간, 입법형식등을기재하면된다. 

데이터베이스산업의발전이국가의경쟁력확

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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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정책연구보고서, 한국테이터베이스진흥센터, 1998, 요약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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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는어느나라할것없이사람들이무척좋아

하는식물로감자를가공하여만든여러가지식품

은 전세계적으로발달되어있다. 뿐만아니라감자

는 영양가도높고재배도비교적쉬운농작물로서

주식으로이용되기도한다. 미국도예외는아니어

서 많은사람들이감자를즐겨먹는다. 심플롯은미

국의서부인아이다호주에서감자재배를시작하여

복합기업을이룩해‘감자왕’으로유명한사람이다.

그는어린시절에공부를무척싫어하고, 대신넓은

농지를뛰어다니며감자고르기를더 즐겼다. 결국

감자재배를시작으로엄청난생산기업을만든그는

군대에서받은주문량을대기위해열심히일했다.

그런데감자껍질을벗기는데 기업의승패가걸리

자 심플롯은연구를거듭하여획기적인방법을찾

아냈다. 이방법으로전미군고비량의3분의1을납

품할수있었다.

국경조치
상표권등 지식재산권침해물품에대한세관의통관유예조치

차용

(의장)저면도

계약위반

(종자산업법)육종자

육종자의권리

(저작) 방송
무선통신에의한방송뿐만아니라유선통신에의한것까지도

모두포함

(저작) 방송사업자
저작인접권으로서의방송에대한권리의주체. 음반제작자와마

찬가지로법인이나단체도포함

방송권
방송및 라디오등에의한전달을허락하는배타적권리

부다페스트조약
해외출원시미생물을각국의기탁기관에따로기탁해야하는부

담을해소하기위하여1 9 7 7년에체결된국제조약으로조약국상

호간에는출원 미생물을하나의 국제기탁기관에기탁하고 그

수탁증을출원하려는각국의출원서에첨부하면된다. 우리나라

는 1 9 8 8년에가입하였고가입국은2000. 1월현재미국, 일본등

4 8개국이다.

입증부담

border measures

borrowing

bottom view

breach of contract

breeder

breeder’s right

broadcasting

broadcasting

organization

broadcasting right

Budapest Treaty on the Interantional

Recognition of the Deposit of

Microorganisms for the Purposes of

Patent Procedure

burden of proof

지식재산권용어해설



설명했고맥더미드교수는곧바로미국에히데키

교수를초청공동연구를진행했다. 이후물리학

교수였던하거교수까지참여해전도성고분자물

질을만들어내는개가를올렸다. 이렇게전도성

고분자물질은변형직박사의실수를극적으로활

용해서발명한사례다. 2002년3년연속노벨화

학상수상자를배출하여일본열도를일약노벨화

학상의본거지로올려놓은보통사람다나카고이

치의단백질분석방법에관한발명은발명자본

인이박사학위도없고시마즈라는기업의연구원

으로써입사후2년째때개인적인실수로글리셀

린과코발트를혼합한샘플을잘못만들었으나버

리기아까워실험을한번했는데나온결과가다

른 어떤물질의합성보다좋은데이터를얻어서

발표한논문에의거한것이라고노벨상인터뷰에

서 스스럼없이본인이밝혔다. 43세의나이로최

연소노벨상수상자의영예을안게해준사건의

모티브가신입사원때실수한실험샘플이었다면

때로는실수라는것이위대한발명과연관이되는

지를한번쯤음미해볼필요가있다. 분명실수는

조용히침묵을지키고있다. 그러나침묵의의미

를 깨달으면발명의열반을얻는다. 이와비슷한

사례를하나더 소개하겠다. 소개할기술은현재

사용중인64M, 128M 256M DRAM의핵심적인

반구형폴리실리콘( hemi spherical grain) 캐패

시터전극을형성하는기술이다.

<작업자의 실수로 만들어진 반구형 실리콘>

상기의도면은반도체기판위에게이트<오랜

지색> (트랜지스터의전하를조절하는전극)을만

드는공정에서반구형이상물질<주황색>이생성

된 상태를보여주는그림이다. 이상황은1 9 8 9년

8월 삼성반도체생산라인에서신입사원인작업

자의실수로실리콘박막데포공정온도를잘못

입력하여불량이발생했던그림이다. 당시실리콘

이곰보가되었다고라인에서는큰소란이있었으

나정확한원인분석이나발생메카니즘에관한규명

없이단순작업자의실수로처리하고끝나버렸다.

상기의 도면은 일본

N E C가 1 9 9 0년 3월 2 0일

특허를출원하여1 9 9 4년

1 1월 2 2일 미국특허청에

등록한반구형폴리실리

콘에관한특허도면중전

자 현미경으로반구형실

리콘을찍은사진이다. 앞

에서본실수로불량이발생한모습과동일하다.

<데포온도에 따라서 표면적 변화와 캡 용량 변화>

상기그래프는실리콘데포공정의온도변화에

따른표면적과캐패시터용량변화를나타내는그

발명은어떤동기부여나모티브에서만들어

질까? 많은위대한발명이나학설은오랜

연구와사색에서나올까? 이러한질문의답으로는

의외로커다란실수에의해서우연히발견된사례

가 많다는것은실수의중요성을역설한다. 지금

까지통계를보면처음의도했던결과를한 두번

실험을통해서얻은사례는10% 미만이라고한

다. 수많은시행착오를경험하면서최적의결과에

접근했다는에디슨의말은이러한통계를뒷받침

해준다. 그러면세계적인발명이실수에의해서

만들어졌으나실수의침묵의미를해석하지못하

여다른사람이영광을얻거나, 실수의발명을정

확히해석노벨상을받은사례를소개하겠다. 

2 0 0 0년 노벨화학상은일본의히데키교수와

미국의맥더미드교수가공동으로수상했는데수

상의근본이된물질은한국사람이최초의합성자

라는것을2년 전 신문기사화되어잘 알려져있

다. 내용을자세히보면노벨화학상의영예를안

겨준전도성고분자(polymer) 최초의합성자는

원자력연구소에근무중인변형직박사라고밝혀

졌다. 변박사는1 9 7 0년대초도쿄공업대에서연

수하던중 우연한기회에폴리아세틸렌필름샘

플이라는새로운물질을만들었는데이것이3 0년

후 노벨화학상을가져다준계기가되었다. 변박

사는당시실험과정에서규정치의1천배나넘는

촉매제를실수로넣었는데과거에볼 수 없었던

물질이생성되었다. 당시변박사와히데키교수는

이실험이무엇을의미하는지전혀몰랐고변박사

는연수가끝난뒤실험자료를고스란히남겨놓고

귀국했다. 그러나히데키교수는7 5년 도쿄에서

열린한세미나에서고분자화합물의세계적대가

인맥더미드교수를만나당시실험경과를자세히

발명컬럼 ||| 실수의 침묵은 발명의 열반

박 진 준 차장

삼성전자주식회사메모리사업부지적자산팀

실수의침묵은
발명의열반이다

실수에 의해 우연히 발견된

사례가많다는것은…

곧 실수의 중요성을역설

“
” <NEC 특허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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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명 수 필

업무상많은사람

들과매일인사

하다보니책상서랍한

칸을 명함보관함처럼

사용하고있다. 

이중에많은발명가

명함도포함되어있지

만 안타깝게도명함에

발명가라고직책을표시한명함은아직단한장

도발견하지못했다. 

대표이사, 사장도좋지마는발명가라는직책이

노력하는모습도보이고연구하는모습도보이고

또, 한기술분야에대가처럼느껴지는데도불구

하고말이다.

차라리병기(倂記)라도했으면좋으련만.

왜그런가! 

인식부족때문일까?

아니면실패한발명가들이많기때문일까!

어떤연유인지는구체적으로알수없지만발명

가라고쓰는것을부정적으로보기때문은틀림없

는사실일것이다.

사주팔자를보면성공한발명가일주에‘금여

록’이라는신살이많이보인다.  ‘금여록’이란옛

날에임금님이타던수레, 황족이아니던가!

그런데어찌하여대우도받지못하고명함에도

쓰지않을정도로평가절하가되어버렸을까!

발명을하다보면지극히좋은제품도더 좋게

하기위해서는비판적인사고, 엉뚱한발상등이

필연적이다. 

이런생활을반복하다보면주위에는괴상한인

물로기피하는사람으로요즘은왕따로가는첩경

일수도있다.

그러나역기능만보지말고순기능을보는지혜

를갖자. 우선성공한발명가는발명가의명예와

권익을신장하는일에앞장서야한다. 스스로자기

를평가하여살아온지혜·경험·성공담등순기

능을책이나강연으로기회를만들어널리세상에

알리는일이급선무이다.

성공한개인발명도중요한의미를갖지만그보

다는전국민이공감하는발명가집단으로서국가

발전에기여도를높이평가받는것이더욱중요하

다.

이를발명가가아니면누가하겠는가!

아주사소한발명이라도경력이있거나, 산업재

산권권리를획득하거나직무발명을했던회사원

모두명함에발명가라고쓰자.

그러면4 0 0만 발명가의거대한물줄기가형성

되어갈 것이며, 더불어발명가의사회적평가도

달라질것이다.

이조세종대왕시대에많은발명품이탄생하였

다. 그래서우리는대왕이라는칭호를붙여서존

경하고있지않은가.

현대통령께서도직접발명을한경력과실용신

안권도출원등록하였으니, 만약명함을사용할

때발명가를병기하면어떨까.

그렇게되면발명가에대한국민적관심과더불

어현대사에발명중흥기를가져오는계기가되지

않을까기대하며, 지도자적위치에있는많은발

명가의참여를다시한번소망한다.

명함에발명가라고쓰자명함에발명가라고쓰자명함에발명가라고쓰자명함에발명가라고쓰자명함에발명가라고쓰자명함에발명가라고쓰자명함에발명가라고쓰자명함에발명가라고쓰자명함에발명가라고쓰자명함에발명가라고쓰자명함에발명가라고쓰자명함에발명가라고쓰자명함에발명가라고쓰자명함에발명가라고쓰자명함에발명가라고쓰자명함에발명가라고쓰자명함에발명가라고쓰자명함에발명가라고쓰자

김 주 병사무국장

한국발명진흥회부산지회

래프이다. 데포온도5 5 0±1 0℃에서용량및표면

적의커다란변화가일어나고나머지구간에서는

아무런변화가없는것을보여준다. 반구형폴리

실리콘이형성되는비밀을그래프가잘보여주고

있다. 특정한매우협소한특정온도에서만반구

형으로되고나머지구간은평면형으로된다는것

을알수있다. 그렇기때문에작업자의실수로온

도를잘못입력하거나연구개발라인에서실리콘

성분이나물성특성을연구하기위해서모든온도

범위의실험을하지않고는도저히알아낼수 없

는특수한현상이다. NEC사는차세대기술을개

발하기위해서실리콘의물성을연구하다반구형

실리콘 특성을알아내어이것을이용 대용량

D R A M을 만드는특허를만들어냈다. 아래도면

이 대용량D R A M을 만들때 캐패시터의상하부

전극으로반구형폴리실리콘을이용하여제품을

만들었을때 대표도면이다. 캐패시터의용량은

전극의표면적에비례하기때문에표면적이반구

형 이라면일반평면형보다대용량의D R A M을

쉽게만들수 있다. 현재전세계DRAM 회사들이

쓰고있는핵심적인기술이다.

사례를통해서얻을수 있는것은통상의범위

를넘어서발견된현상들은실수에의해서만들어

진다는것이다. 그리고통상의지식을넘어서기

때문에해석도되지않으며실수로간주되어사장

된다는것이다. 통상보다1천배가넘는촉매를넣

는다는것은일반적인상식을가지고있는사람들

의 행위는아니다. 글리셀린과코발트가만나서

단백질을분석하는물질로될거라는생각은꿈에

서나있을일이라고당시연구팀장은이야기를했

다. 800도이상의고온공정을실시해야하는데

5 5 0도의저온을입력하는것은초보자의실수다.

그러나이렇게엄청난실수의결과물을정확히해

석하여다른용도를개발하면유용한발명이다.

다나카고이치는실수로만든샘플의실험치를면

밀히분석하여단백질분석의새로운기원을열었

다. 우연한실수라기보다는준비된우연으로보

아야한다. 5급여사원의실수로결과물에대한해

설과다른용도를생각하지못했을때 실수는침

묵으로남는다. 게이트전극은표면이매끄러울

때좋지만캐패시터전극은반구형돌기가생긴다

면 대용량으로사용될수있다. 폴리머성분이전

도성이있다면정전기차폐용페인트소재로쓰면

신소재발명이다. 위대한발명가와천재의특성중

하나가사고의유연성이다. 다양성을인정하고다

양한용도를찾으려고노력한다. 실수의침묵은

발명의열반을만들어낸다. 뢴트겐은진공방전을

연구하다전기장이나자기장에도진로를굽히지

않는이상한전자기파를발견그정체를알수없

다고하여X - r a y라고명명했다. 뜻하지않는것을

발견인류사에커다란족적을남겼다. 실수를해

서숨겨놓은실험노우트가위대한발명이될수

있다. 빛바랜실험노우트의침묵을깨우쳐발명

의열반을얻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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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브랜드네이밍의전략적표준작업모형

브랜드네이밍의진행방법은브랜드네이밍을기업에서직접수행하

느냐, 외부전문기관에의뢰하느냐에따라그진행방법이다를수

있다. 여기에서는기업에서직접네이밍작업을진행할수있도록표준작

업모형을제시하고그방법을설명하고자한다. 만일기업내에네이밍작

업을진행할수있는전문인력이없다면외부네이밍전문기관에네이밍

을의뢰한다고하더라도그과정과결과가기업의사정에맞는전략적이고

도효율성있는작업인지점검할수없을뿐만아니라결과물의선택에있

어서도확신을갖기힘든경우가많게된다. 또한외부전문기관의입장에

서보더라도기업내에네이밍전문가가없으면결과물을결정할때우왕

좌왕하고결과물에쉽게확신을갖지못해서최종결정하는데애로를겪게

된다. 따라서기업에서는네이밍전문가를기르는데게을리하지말아야

할것이며자사에적합한브랜드네이밍의전략적표준작업모형을마련하

는것도필요할것이다.

브랜드를네이밍한다는것은그저브랜드하나를단순히선정한다는것

이아니라전략적인과정의일환으로서작업을말하는것이다. 즉, 제품,

시장, 경쟁, 소비자분석을한후시장세분화에의한타겟팅을하고이에기

해제품을기획하고제품컨셉트를결정한후마케팅차별화계획과마케팅

믹스전략, 차별화포인트전략을세우고브랜드전략을입안한후에야비

로서들어가게되는전략적과정중의한부분을말하는것이다. 브랜드전

략이입안된후그제서야브랜드네이밍전략을입안하고브랜드를네이밍

하게되는것이다. 기업에서는네이밍을전문적으로수행하는부서가없

으므로대개는상품개발부서나마케팅부서또는지식재산관리부서에서

네이밍을하고있는데네이밍을한다기보다는직원들이여러개의브랜드

를제안하여그중하나를선택하는방식으로브랜드를선정하는경우가

일반화되어있다. 그러나이와같은방법으로브랜드를선정할때에는브

랜드선정에있어서확신을갖지못할뿐만아니라애써세워놓은마케팅

특 허 전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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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이브랜드에연결되지못하여시장에서의성

공확률을스스로줄이는우를범할수도있는것

이다. 따라서전략화된브랜드네이밍표준작업

모형에따라브랜드를개발함으로써성공확률을

높혀나가는것은작은노력으로큰 이익을얻을

수있는기회를잡게되는것이라생각된다. 

신상품의개념과마케팅전략은주로상품개발

부서또는마케팅부서에서입안하지만브랜드네

이밍은상품개발부서또는마케팅부서, 총무부서,

지식재산관리부서, 기획부서등기업에따라다양

한 곳에서맡고있으며브랜드네이밍에들이는

노력또한천차만별이다. 브랜드네이밍을어느

부서에서하던지각 기업의특성에따라하면되

겠지만허드레일또는과외의부가적인일이라는

개념을갖고접근한다면그브랜드가시장에서성

공하리라는기대는애당초하지말아야할 것이

다. 자사상품이시장에서성공해야만영속기업으

로존재할수 있다는것을깊이깨닫고브랜드네

이밍에애정을갖고작업에임해야할것이다. 그

러면브랜드네이밍의전략적인표준작업모형을

소개하기로한다. 

제1단계(계획단계)

브랜드네이밍의제1단계는네이밍의계획단계

로써(그림4 - 1 )과같은과정으로진행된다.

(그림 4-1) 전략적 표준작업모형 중 제1단계

제1장브랜드란무엇인가
1. 브랜드의개념과역할
2. 브랜드의중요성
3. 브랜드이미지
4. 브랜드의인지
5. 브랜드의기능
6. 브랜드전략

제2장브랜드네이밍이란무엇인가
1. 브랜드네이밍의개념
2. 브랜드네이밍의필요성
3. 브랜드네이밍전략
4. 네이밍유형별성공브랜드

제3장브랜드네이밍전략의실천방안

1. 브랜드네이밍의방향
2. 브랜드네이밍절차
3. 관여도
4. 대안의평가
5. 브랜드이미지와자아이미지
6. 브랜드네이밍의일반적경향
7. 브랜드네이밍의현황과과제

제4장브랜드네이밍의전략적표준작업모형
1. 제1단계(계획단계)
2. 제2단계(개발단계) 
3. 제3단계(확정단계) 

제5장네이밍을위한키워드데이터베이스
<고딕은이번호, 명조는지난호, 다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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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팀 편성
기업에서는브랜드네이밍을위한전문부서또

는전문인력이없기때문에네이밍과정의각작

업을여러부서의인력에분배할것을권하고싶

다. 기업내에는여러언어전공자, 마케팅전공자,

법률전공자들이있기때문에이를잘활용하기만

하면어떠한네이밍전문기관못지않은훌륭한인

력구성을갖출수가있다. 따라서기업에서는브

랜드네이밍을위한상설기구를갖추기보다는필

요할 때마다운용할수 있는 TFT(Task Force

T e a m )를구성하는것이바람직하다. 네이밍T F T

의구성원으로는마케팅부서직원, 상품개발부서

직원, 광고부서직원, 디자인부서직원, 해외영업부

서직원, 지식재산관리부서직원등으로구성하며

이를전공별로본다면언어전공자, 마케팅전공자,

디자인전공자, 법률전공자등이다. 1개의네이밍

프로젝트를진행할때의인원으로서는8 ~ 1 0명이

적당하며작업관리및진행은마케팅부서또는상

품을개발하는부서이외의부서에서담당하는것

이 바람직스럽다. 마케팅부서나상품개발부서의

직원이네이밍작업관리를하게되면결과에대한

부담이가중되어작업진행이왜곡될수있기때문

에부담감을분산시켜객관적인관점에서프로젝

트를이끌수있도록다른부서직원이작업진행

을 맡도록하는것이바람직하다. 작업팀이구성

되면신제품런칭시기에맞도록브랜드네이밍

일정을확정하고이에따라작업계획을입안한다.

대개표준작업모형에따라작업을진행할경우

2 ~ 3개월의작업기일이소요되므로이를감안하

여네이밍을시작하도록한다. 브랜드의우수성이

란항상상대적인것이므로절대적으로우수한브

랜드이어야한다는망상은버려야하며때에따라

서는우수한브랜드보다는런칭시기를놓치지않

는 것이더 중요할때가많으므로작업기간은상

황에따라서신축성있게조정할필요가있다. 작

업계획표의일례는(표4 - 1 )과같다. 

(표4-1) 브랜드네이밍 작업계획표
(총작업기간을 1 0주로 할 때)

마케팅전략프리젠테이션
작업팀이편성되면브랜드네이밍을의뢰한부

서로부터신상품의개념과마케팅전략등에대해

서프리젠테이션을받도록한다. 네이밍팀도신상

품에대한컨셉트를공유하여야하기때문이다.

그러나신상품에대한기획안은기업의생명이기

때문에외부로노출되지않도록보안을철저히유

지하는것이절대적으로필요하다. 브랜드네이밍

에 참여하는직원뿐 만 아니라신상품에관련하

여종사하는직원들은각별히보안유지에신경을

써야만한다.

브랜드 네이밍 전략입안
성장률-점유율매트릭스의이용
신제품의성격과마케팅투자규모, 경쟁제품의

시장상황등을감안하여어떠한네이밍전략을사

1. 제품개념과마케팅전략프리젠테이션 3/21
2. 제품개념과전략숙지를위한브레인스토밍 3/24
3. 브랜드네이밍전략입안 3/27
4. 브랜드네이밍틀작성 4/3
5. 브랜드네이밍전략, 틀 프리젠테이션 4/4 
6. 1차키워드수집 4/14
7. 키워드에대한브레인스토밍 4/15
8. 2차키워드수집 4/25
9. 키워드에대한브레인스토밍 4/26
10. 1차네이밍 5/6
11. 네이밍에대한브레인스토밍 5/7
12. 2차네이밍 5/17
13. 네이밍에대한브레인스토밍, 브랜드1차평가 5/18
14. 법률조사, 상표출원 5/20
15. 브랜드2차평가 5/21
16. 소비자선호도조사 5/28
17. 최종프리젠테이션 5/29
18. 브랜드최종결정 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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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할것이며네이밍고려요소중 어떠한요소를

전략적요소로활용할것인가를입안하고제품컨

셉트와네이밍전략을고려하여네이밍컨셉트등

을 결정한다. 화제성있는공격적인브랜드를사

용할것인지타겟층이받아들이기에무리가없는

무난한브랜드를사용할것인지, 또한경쟁시장에

서의경쟁대상제품의상황에따라어떠한네이밍

전략을사용하여야할지를판단하기쉽도록경쟁

시장상황을성장률-점유율매트릭스로작성하여

시장상황의흐름을관찰한다. 성장률-점유율매트

릭스는기업의제품에대한포트폴리오를가장잘

보여줄수 있도록도표화한것인데, 브랜드네이

밍 시에는이를한기업만의제품이아닌경쟁기

업의제품과함께도표화함으로써경쟁시장의동

적인흐름을쉽게판단할수있도록한다. 성장률-

점유율매트릭스에대한이해를돕기위해제품포

트폴리오분석기법을간단히설명하기로한다. 기

업의제품에대한포트폴리오를가장잘보여주는

것이(그림4 - 2 )와같은성장률-점유율매트릭스

이다.

(그림 4-2) 제품포트폴리오매트릭스 : 성장률-점유율
매트릭스

판매액은매트릭스상의원의면적으로나타내

며, 시장점유율은타겟경쟁자의주요경쟁제품의

시장점유율과비교하여중심을1 X로하여가로축

상의위치를정하고, 제품의판매성장률은중심을

성장률1 0 %를 기준으로세로축상의위치를정한

다. 상대적시장점유율은자사의특정제품과타겟

경쟁자의주요경쟁제품간의시장점유율의비교

가 된다. 예를들어자사A제품의연간판매액이

1 0 0일때타겟경쟁기업의주요경쟁제품의판매액

이2 0 0이었다면타겟경쟁제품에대한자사A제품

의상대적시장점유율은0 . 5가된다. 그기업이시

장에서주도권을행사하려면상대적시장점유율

은1 . 0보다커야한다. 시장에서의경쟁력평가에

있어서단순한시장점유규모보다는상대적시장

점유율을이용하는것이시장주도권을가진경쟁

자와의비교가가능하므로더욱합리적이라할수

있다. 시기별로일련의포트폴리오매트릭스를작

성하여각점의흐름을표시해보면각 제품의동

향과그변화율을측정할수 있어시장흐름을한

눈에파악할수 있다. 따라서브랜드네이밍시에

는경쟁제품의최근몇년간의변화를포트폴리오

매트릭스를이용하여분석하여보는것이바람직

스럽다. (그림4 - 2 )의 도표를몇년간변화를표시

해보면(그림4 - 3 )과같은형태의도표가완성되

어시장흐름을파악할수가있다.

(그림 4-3) 포트폴리오 매트릭스상의동태적 제품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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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형식으로소득에서재투자를강화함으로써현

존시장점유율을보호하는것이다. 주의할것은신

규소비자와용도의개발에의하여확대되는시장

을확보하여시장성장의원천을타경쟁자에게빼

앗기지않도록하여야한다.

c. 고성장률-하위의점유율(problem child) :

고성장률과불량한이윤폭으로인하여막대한자

금이소요된다. 시장이급속도로성장하고있으므

로시장점유율을유지하려면많은투자가필요하

나자금유입이없으므로추가적인자금의투입이

요구된다. 만일자금을충분히투입하지않으면

그제품은성장이둔화하여“d o g”으로되고만다.

자금의원활한지원으로경쟁자의시장을침투해

들어가점유율을늘리면“s t a r”가된다. 투자를늘

려야할것인가다른여건상그러지말아야할것

인가의기로에 서 있는 형상이므로“p r o b l e m

c h i l d”라는별명이붙게되었다. 

d. 저성장률-하위의점유율(dog) : 일반적으로

이제품은원가상의불리한점을가지고있으므로

자금의창출도어렵고성장도거의기회가없으며

시장점유율을확대하려하면경쟁자들로부터심

한저항을받게된다. 자본이투입되더라도그효

과가저조하고이익성이불량하므로자금공급원

으로는전혀가능성이없다. 저성장률과하위의

점유율로인하여시장에서의주도권을장악하기

위한적극적인활동이요구된다. 이러한제품에

대한가능한방책은다음과같다. 첫째, 지배권을

장악하고경쟁자의견제로부터보호될수있는전

문적시장세분화에중점적으로노력을경주한다.

둘째, 비용을의도적으로최소화하여일정기간자

금의유입을시도하는수확정책을강구한다. 앞의

방책이불가능할때에는계속기업으로서의사업

을포기하거나제품계열에서제외하거나폐기해

버리는것이손실을최소화하는길이다.

포트폴리오매트릭스상에서제품의위치는현

재 포트폴리오의건강상태에대한지표가된다.

제품은시장의동태적성격과전략적결정에의하

여그 위치를이동하게된다. 이를역으로이용하

면경쟁제품의상황에따라대처할전략의모색이

쉬우리라보여지며브랜드네이밍시에도침투해

야 할 공간을예측하여이에적당한네이밍전략

을 구사하기용이할것이다. 예를들어공격적인

네이밍전략을구사할것인가안정적이고방어적

인네이밍전략을구사할것인가를결정하기용이

할것이다. 브랜드네이밍시성장률-점유율매트

릭스를이용하여네이밍전략과전략적고려요소

를찾아본사례를들어본다.

(그림 4-5) 사례에서 작성한 성장률-점유율 매트릭스

(그림4 - 5 )에서볼수있듯이자사제품은“s t a r”

에서“problem child”로되었다가현재는“d o g”

으로되었다는것을알 수있다. 성장률과점유율

이 계속하락한다는것을알고이에대한조치를

취해야겠다고판단했으나, 그시점을놓쳤다는것

은위매트릭스를보면금방알수있다. 이시점에

제품판매성장률은일반적으로1 0 %의 성장선

을 기준으로고성장률과저성장률을나타내는제

품군으로구분된다. 

시장성장률은제품수명주기대용으로이용될

수있다. 

제품이1 0 %선의상측에위치해있을때에는성

장기에있으며, 하측에있을때에는성숙기에있

음을뜻하게된다. 상대적시장점유율에있어서도

1 . 0의시장점유율을나타내는선을기준으로고시

장점유율과저시장점유율을나타내는제품군으

로구분된다. 

이들의선은절대적인것이아니고경쟁시장의

여건과정책적목표에따라서그 위치를달리할

수있다.

제품의상대적시장점유율은높으나성장률이

낮은때에는도표좌하측에표기되며, 자금창출자

의역할을하게된다. 

그러나상대적시장점유율이낮고성장률이높

은때에는도표의우상측에표기되며, 자금사용자

가 된다. 좌상측과우하측은자금의창출과사용

이균형을이루는지점이된다. 

제품이시장점유율분할선의좌측에위치할때

에는운영상이윤폭이양호하므로강력한자금의

유입을볼 수 있으나우측에위치할때에는운영

상미약한자금의창출이나유출이있게된다. 

그리고시장성장률분할선의상측에위치한제

품은시장의성장률에보조를맞추기위하여상당

한 투자를필요로하게되며, 하측에위치한제품

은시장점유율을유지하기위한투자를별로필요

로하지않게된다. 

이러한제현상을감안하면포트폴리오매트릭

스상의제품을(그림4 - 4 )에서와같이네가지범주

로 분류할수 있으며이에대한일반적인특성은

다음과같다.

(그림 4-4) 포트폴리오매트릭스의 제품분류

a. 저성장률-지배적점유율(cash cow) : 이제

품은시장점유율을유지하는데소요되는자금보

다훨씬더많은자금을창출하므로금송아지라는

별명이붙었다. 여기에서의전략적목표는시장의

지배력을유지하는데있다. 가격정책에있어서도

선도적위치를유지할수있도록조심성있는결정

을하여야한다. 이부분에위치한제품들은적은

투자와많은수입이있으므로과대투자의유혹이

있게되지만기본적수요가특별히확대되는경우

가 아니라면투자는자제해야만한다. 이제품은

시장의성장률이낮은성숙기에있는것으로서지

배적시장점유율을확보하고있음으로써초과이

윤으로인한여유자금의창출이가능하며이여유

자금으로연구개발또는성장기에있는타제품에

자금공급원으로서역할을담당하게할수있다.

b. 고성장률-지배적점유율(star) : 상위의시장

점유율에서충분한이윤이확보되므로자금유입

은비교적충분하다고할수있으므로시장성장률

에 대응하기위한투자에소요되는자금을자체

공급할수있다. 이제품은시장에서주도권을행

사하고있지만시장성장속도가빠른성장기에있

으므로고도성장을위한막대한자금투자가필요

하게된다. 이러한제품에대한전략은주로가격

인하, 제품개선, 시장범위확대, 생산능률제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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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더넷은컴퓨터간을연결하여주는시

스템으로기계에서기계로연결하는

하드웨어이다. 이것은전화선, 프로토콜소프

트웨어그리고약간의하드웨어를이용하여

컴퓨터끼리연결하는인터넷과는다른것이

다. 

이더넷은인터넷프로토콜에서빌려온약간

의 소프트웨어를사용하지만, 연결하드웨어

는새롭게설계한칩과회로를갖고있는특허

(특허번호4 0 6 3 2 2 0 )의 기술에기초하여만든

것이다. 이특허는이더넷을충돌추적(네트워

크상에서n networks, 하나의노드는충돌이

발생하는지를결정하는과정을거치게된다.

충돌은모든네트워크에서발생하며프로토콜

은이같은상황에서복구되어야한다. 이더넷

은C S M A / C D라는것을충돌추적과복구시스

템으로사용하고있다.) (collision detection)”

이라는“다중포인트데이터통화 시스템

(multipoint data communication system”으

로이더넷을사용하고있다. 

로버트메트칼(.Robert Metcalfe) 는파올로

알토연구센터에있는제록스사의연구원중의

하나였으며, 이곳에서최초의P C몇대를만들

었다. 메트칼페는연구센터용의네트워킹시

스템을설치하라고지시받았다. 제록스사의

컴퓨터네트워킹을설치하려고한 원인은그

들이최초로레이져프린터를개발하여전 연

구원이이 프린터를연결하여사용하기를바

랬기때문이었다. 

메트칼페는레이져프린터를충분히빠르게

작동시킬수있으면서같은건물내의수백대

컴퓨터가서로연결될수있는네트워크를설

계하여야한다는2가지문제점을안게되었

다. 이전에는개인이두서너대의컴퓨터를하

나의작업에사용할뿐 동시에수백대를가동

시켜줄이유가그당시까지만하여도거의없

었다. 

언론은때때로이더넷이1 9 7 3년5월2 2일에

발명되었다고한다. 그때는메트칼페가그의

사장에게이더넷의잠재력에대하여메모를

전달할때로알려져있으나, 메트칼페는이더

넷은수년간에걸쳐서천천히개발되었다고

밝히고있다. 1976년에로버트메트칼페와데

이비드보그스가“이더넷:로컬컴퓨터네트워

크 용 의 분 산 페 킷 -스 위 칭 (Ethernet :

Distributed Packet-Switching For Local

Computer Networks.)”이라는논문을발표

하였다. 

메트칼페는제록스사를1 9 7 9년에사직하고

개인용컴퓨터의사용과L A N의 사용을보다

촉진하기로하였다. 그는디지털이큅먼트(인

텔)와제록스사를성공적으로설득하여이더

넷을표준으로하여함께일하기로하였다. 오

늘날이더넷은국제컴퓨터업계의표준으로

L A N의표준으로자리잡고있음은명백한사

실이다.

제공 : 진성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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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일반적으로기존제품을리뉴얼( r e n e w a l )하

는 것보다새로운제품으로스위치( s w i t c h )하는

것이바람직하다. 

새로운제품으로스위치하기로결정하고기존

제품에대해서는자금회수전략을사용하기로하

였다. 새로운제품의탄생을위해경쟁제품분석과

시장분석을한 결과이 시장은경쟁이너무치열

하고각사가마케팅비용을과다하게사용하고있

는시점이라타사와같은제품전략으로는출혈만

심할뿐큰 성과를기대하기란매우어려운일로

판단되었다. 

매트릭스상시장을주도하는제품과이를추격

하는제품군이명확히드러나고있으며추격제품

또한곧시장에서안정된자리매김이가능할것으

로 보여지며, 신제품출하시경쟁제품의저항은

대단할것으로판단되었다. 따라서이와같은상

황에서는시장세분화가가장효율적이라판단되

어제품전략을새로운기능성제품으로기획하였

다. 이에따라브랜드네이밍전략은기능성제품

에알맞은의미계브랜드네이밍전략을사용하기

로하였으며전략적고려요소로서는제품암시성

과지향목표표현성, 시사성, 발음성을택하였다.

네이밍전략과전략적고려요소에대하여는뒤에

서자세히설명할것이다. 

이와같이경쟁제품과자사제품을몇년간의성

장률- 점유율매트릭스로작성하면시장의흐름

을 한눈에이해할수 있으며자사제품의세일즈

프로모션시기또는제품리뉴얼시기를판단하는

데도움이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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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발달되어있다. 

뿐만 아니라감자는영양가도높고재배도비교적

쉬운 농작물로서주식으로이용되기도한다. 미국도

예외는아니어서많은사람들이감자를즐겨먹는다. 

심플롯은미국의서부인아이다호주에서감자재배

를 시작하여복합기업을이룩해‘감자왕’으로유명한

사람이다. 그는어린시절에공부를무척싫어하고, 대

신 넓은농지를뛰어다니며감자고르기를더즐겼다. 

결국감자재배를시작으로엄청난생산기업을만든

그는군대에서받은주문량을대기위해열심히일했

다. 

그런데감자껍질을벗기는데 기업의승패가걸리

자 심플롯은연구를거듭하여획기적인방법을찾아

냈다. 이방법으로전 미군고비량의3분의1을납품할

수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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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건발명1의 포괄적크로스라이센스계약과그

로부터피고가얻은이익액에대하여

가. 포괄적크로스라이센스계약에서‘사용자가

받아야할 이익’의산정

나.포괄적크로스라이센스계약이란, 당사자쌍

방이다수의특허권을상호라이센스하는계

약을 말하는데, 이경우 한 당사자가자기의

특허권을상대방에게라이센스함으로써얻는

이익은, 상대방의특허권을실시할 수 있는

것, 즉그로인해 상대방에게지불해야할 실

시료의지불을면한것에있다고해석된다. 그

리고증거(을74, 75, 증인이시다마사카즈)에

따르면, 포괄적크로스라이센스계약을체결

함에있어서, 서로특허권을실시함으로써받

는 이익을엄밀히비교하여체결한다는보장

은 없고, 계약체결후 라이센스받은 특허를

어떻게실시하는지는경영판단의문제로양

자가같은 정도로실시한다는보증은없음이

인정되므로, 상대방에대해지불을면제한실

시료액수가상대방이지불을면해준실시료

액수와일치한다고는할수없다. 따라서상대

방이지불을면제한실시료액수가바로크로

스라이센스계약에따른 이익액이라고할 수

는 없다. 

나.다만, 포괄적크로스라이센스계약이합리적

경영판단에근거하여체결되는이상, 양자이

익의균형이라는점도무시할수 없다고생각

되므로, 상대방이지불을면제한실시료액수

는 포괄적크로스라이센스계약에의해 얻게

될 이익액을산정하는데 있어서하나의자료

는 된다고해야한다. 

나.피고의‘발명고안에관한 보상기준’개정안

에는, 크로스라이센스의취급으로서‘상대방

의 실시상황이판명하거나또는추정할수 있

을 때는이를근거로수취했을실시료를산정

하여‘간주실시료’로삼는다’는 기재가있는

데, 이는피고에서검토된안에불과하고, 피

고 규정에따르면, 포괄적크로스라이센스계

약의경우에는상대방에대해지불을면제한

실시료액수를기준으로보상금액을산정한

다고되어있으므로, 상기인정을좌우하는것

은아니다. 

나.또 포괄적크로스라이센스에서는, 다수의특

윤 선 희
한양대학교법과대학교수(법학박사)

지식재산권법연구실감수

C&S 특허법률사무소역

허권이라이센스되므로그것들중 어느권리

가 계약에기여했는지를고려할필요가있고,

그것은각 특허권의가치나계약체결의경과

등 여러사정을고려해결정해야한다고해석

된다.

나. 소니와포괄적크로스라이센스계약에대하여

(ㄱ) 1 9 7 7년에체결된피고와소니의포괄크로스

라이센스계약의대상 제품인‘기타오디오

기기’에는 C D플레이어와같은 본건 발명1

이 실시되는제품이포함된것, 따라서본건

발명1은1 9 7 7년에체결된피고와소니의포

괄적크로스라이센스계약의대상에포함된

것, 이상의사실이인정된다. (중략)

(ㄴ) 또원고는1 9 8 4년부터1 9 9 7년까지소니의광

픽업의매상고는1조2 1 7 6억엔이라고주장하

나, 이것을직접뒷받침하는증거는없다. 한

편 피고는, 매상고는원고가주장하는8분의

1 정도로그 중 약 9할이해외제조분이라고

주장하고, 이피고의주장에따르면소니의

광픽업매상고는약 1 5 2 2억엔, 국내제조분

은약 1 5 2억엔이된다. 

(ㄷ) 이상의사실에, 상기(2) 인정대로타사와라

이센스계약에서도본건 발명1에관한 특허

는 반드시다른 특허에비해 유효했다고는

할 수 없다는것을종합하면, 소니와포괄적

크로스라이센스계약에서본건발명1의기여

도가높다고는할 수 없으나, 한편본건발명

1은상기( 1 )라인정대로가치를갖는것이므

로, 일정한공헌은있었다고인정된다. 그리

고 이들사실에, 기타본건에나타난여러사

정을고려하면, 본건발명1에관한일본국특

허에대해소니와포괄적크로스라이센스계

약에 의해 피고가받아야할 이익액은3 0 0 0

만엔으로인정하는것이상당한다.

다. 마츠시타덴키와포괄적크로스라이센스계약

에 대하여(중략)

라. 필립스와포괄적크로스라이센스계약에대하

여(중략)

마. 합계

나.상기( 2 )의 가 내지마 및 상기 나 및 라에 의

해, 본건발명1에관한일본국특허에대해피

고가받아야할 이익액은합계2억4 9 5 9만엔이

된다.

(4) 본건발명1이이루어지는데대해피고가공헌한

정도에대하여

가. 피고가공헌한정도에대하여

(ㄱ)(전략) 원고는본건 발명1에필요한계산을

피고의대형컴퓨터를사용해수행하고, 실험

을 카타오카에게중앙연구소의실험기기를

이용해실시하게하고본건발명을완성시킨

것, 본건발명1에관한일본국특허의출원절

차는모두피고가하고, 카타오카나이시자카

가 심사관과면담하거나거절이유통지나거

절결정이나특허이의에대해보정하거나의

견서를제출하는등 많은 노력을기울이고,

특허청구범위를‘반치폭’으로 한정해서드

디어 등록된것, 피고가C D활용프로젝트를

발족시키고타사 제품을조사하고교섭하는

등 한 결과로다수의회사와라이센스계약을

체결하게된 것, 이상과같이인정된다. 그러

나 한편, 상기1에 인정한사실에따르면, 본

건 발명1은원고의착상에의한바가크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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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수있고, 실험에서도카타오카를지도하여

실시하게했다고할 수 있는것, 원고는사업

화 과정에서도C D활용프로젝트에참가해

침해입증을위한장치를제작하고필립스와

라이센스교섭에참가하는등 한 것이인정된

다. 이들사실에서, 본건발명1에관한 일본

국특허에대해서는피고의공헌이상당히크

다고 할 수 있어, 피고의공헌도는전체의

8 0 %로 인정하는것이상당한다. 

(ㄴ) (전략) 또한원고는피고의사업화에대한

공헌은고려해야하는것이아니라고주장하

나, 이미말한바와같이, 예비적청구에서는

라이센스계약의실시료를기초로상당하는

대가의액수를산정하고있으므로, 피고의

사업화에대한공헌은상당하는대가액의산

정에서고려할수 있다고해야한다.

나. 공동발명자의기여도에대하여

(ㄱ) (전략) 또‘東京都발명연구공로표창후보자

조사표’(갑2 7 )에는공동발명자간의공헌도

로서원고 70%, 카타오카3 0 %라는 기술이

있고, 원고를동표창의후보자로서추천하

는 데는 카타오카도승낙했다(갑238). 이들

사실로부터공동발명자인카타오카의공헌

도는3 0 %로 인정하는것이상당한다. (중략)

다. 이상에의해, 본건발명1에관한일본국특허

에 대한‘상당하는대가’의 액수는하기와같

이 3 4 9 4만엔이된다. 

나.2억4 9 5 9만엔×0 . 2×0 . 7≒3 4 9 4만엔

(5) 본건발명1의 사내실시분에대하여

원고는본건발명1에대하여피고의사내실시분

에 대해서도‘상당하는대가’의 산정 기초가되어

야 한다고주장하고, 이에대해피고는이주장은시

기적으로뒤늦은것이라고주장한다. 

피고는1 9 9 9년2월2 6일제4회구두변론기일에진

술한준비서면에서, 본건발명1의사내실시실적보

상금이원고에게지불된것 및 그 금액을개시하고

있으므로, 원고는늦어도동기일이후에는피고의

사내 실시분도‘상당하는대가’의 기초가된다는

취지의주장을할 수 있었다고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원고는그 시점에서는이러한주장을하

지 않고, 증인및 원고본인의심문종료후인 2 0 0 1

년 1 2월1 4일의제4회변론준비절차기일에야비로

소 피고의사내 실시분을‘상당하는대가’의 산정

기초로해야한다고주장한것이므로, 이주장은고

의 또는중대한과실에의해시기적으로뒤늦게제

출한공격방법이라고하지않을수없다. 그리고상

기주장의추가에의해, 피고규정중사내실시분의

산정방식의합리성이나그 적용의타당성에대한

피고의주장입증이예상되고, 이로인해소송의완

결을지연시키게된다고인정된다. 

따라서상기주장은민소법1 5 7조1항1 3에 의해이

를 각하하기로한다. 

(6) 본건발명1의히타치미디어일렉트로닉스실시

분에대하여

변론의전취지에따르면, 본건발명1은히타치미

디어일렉트로닉스에서실시된것, 동사가피고의자

회사인것, 이상의사실이인정되고, 피고가동사실

시분에대해실시료수입을받았다고인정하는데충

분한 증거는없다. 그러면동사의실시분에대해서

는 실시료수입이인정되지않으므로, ‘상당하는대

가’산정의기초로할 수는없다. 

(7) 본건발명1에 관한일본국특허에대한‘상당하

는 대가’의액수(결론)

가. 이상과같이, 본건발명1에관한일본국특허

에 대한‘상당하는대가’의 액수는3 4 9 4만엔

이 된다. 

나. 직무발명에관한특허권등의승계에관해서

는, 특허법3 5조3항에정한‘근무규칙기타규

정’에 의해, 사용자가이것을일방적으로정

할 수 있으나, 그경우‘상당하는대가’의 액

수에 대해서까지사용자가일방적으로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사용자가직무발명의

‘상당하는대가’의 액수에대해서직무발명

규정등으로일방적으로정할지라도, 발명자

인 종업자가이에구속될이유는없다. 직무발

명 규정등에정해진대가액이특허법3 5조3항

및 4항이정한‘상당하는대가’의 액수에못

미친다고인정되는경우는, 대가청구권을유

효하게포기하는등 특단의사정이없는 한,

종업자는회사에부족액을청구할수 있다고

해석할수있다.

다. 상기제2의1 ( 6 )의 사실에따르면, 원고는피

고로부터본건발명1에관한일본국특허권의

권리기간만료시까지실적보상금합계 4 0만

엔( 1 9 8 3년도부터1 9 9 6년도까지본건발명1에

관한 실시료수입실적보상금합계액)을수령

한 것이인정되고, 이것에는외국특허에관한

것도포함된다고생각되므로, 그반액을상기

가의 금액에서공제하기로한다. 그러면‘상

당하는대가’의 부족액은3 4 7 4만엔이된다. 

나.원고는수령한실시료수입실적보상금은피

고가무상의통상실시권을취득한데 대한사

례, 포상의취지로지불한금전에불과하고,

공제대상이되어야하는것은아니라고주장

하나, 상기금원은피고가피고규정에근거하

여 실적보상금으로서지급한것이므로, 원고

가 피고에특허받을권리를양도한대가로인

정할수 있고, 공제대상이되어야한다. 따라

서 원고의상기주장은이유가없다.

라. 피고는라이센스계약에대해피고규정을마

련해처리한것의필요성및 합리성을주장하

고, 피고규정이무효가되는 것은 해당규정

이 이익과공헌도를고려하여보상금을산정

하는 것을 목적으로하지않는경우나, 그내

용이특허법3 5조의취지에비추어명백히불

합리한경우에한정해야한다고주장하나, 상

기 인정대로피고규정에따른보상금의액수

와‘상당하는대가’의 액수로인정된금액에

는 차이가있으므로, 피고규정에따를 수는

없다.

마. 그리고원고는피고규정중소니와포괄적크

로스라이센스계약에대해‘클래스1’로 평가

해야한다고주장하고피고규정에근거한실

적보상금을청구하고있으나(쟁점( 2 )나), 상

기 1에 인정한사실에따르면, 본건발명1이

피고규정에서‘클래스1’로 평가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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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 ) (공격방어방법의각하) 제1 5 7조당사자가고의또는중대한과실에의해시기에늦게제출한공격또는방어의방법에대하여, 이에의해소송의완결

을지연시키게되는것으로인정되는때는, 재판소는, 신청에의해또는직권으로, 각하의결정을할수있다. 
2 공격또는방어의방법으로그취지가명료하지않은것에대해서당사자가필요한석명을하지않고, 또는석명을해야할기일에출두하지않을때

에도, 전항과같다.



7 0_월간 발명특허

고는인정되지않으므로, 이유가없다.

(8) 본건발명2, 3에관한일본국특허에대해피고

가 받은이익액

상기제2의1 ( 5 )나의사실및증거및변론의전취

지에 따르면, 피고는타이요유덴과1 9 9 1년 7월1일

무상크로스라이센스계약을체결하고, 타이요유덴

에 대해 ①본건발명2, 3에관한일본국특허, ②대

응 미국특허를라이센스하고, 타이요유덴은피고

에 대해 ③유럽특허출원4건, ④그대응국내출원

및 기타 외국출원을라이센스한것, 히타치막셀과

1 9 9 1년 8월3 0일에상기① 내지④를대상특허로서

라이센스계약을체결한것, 피고는상기대상특허

의 실시료수입으로서히타치막셀로부터2 3 0만엔을

받은것, 이상의사실이인정된다. 이상을종합하면,

상기 실시료수입은, 피고가히타치막셀에①②의

특허를라이센스한데 대한실시료수입분과③④의

특허를서브라이센스한데 대한실시료수입분을합

계한 것이라할 수 있고, 그중 후자는피고가①②

를 타이요유덴에라이센스함으로써얻은이익과같

은 것으로인정된다. 

그러면상기실시료수입2 3 0만엔은피고가①②

를히타치막셀에라이센스함으로써얻은이익과피

고가①②를타이요유덴에라이센스함으로써얻은

이익의합계이고, 이중 ②는미국특허이므로, 본건

발명2, 3에관한 일본국특허에대해‘피고가받아

야 할 이익’은 1 1 5만엔이라고인정된다. 상기인정

의 이익이외에, 피고가상기인정한라이센스에의

해 이익을얻었다고는인정되지않는다. 

(9) 본건발명2, 3 피고의공헌도등에대하여

가. 본건발명2에대하여

(ㄱ)피고의공헌도

상기1에 인정한사실에따르면, 원고는피고입

사 당시부터광학전문가로서동분야의발명연구

가 기대되고, 피고입사후 중앙연구원연구원으

로서 광디스크분야의기술을연구하던자로서,

발명의완성에서중앙연구소의다른연구원들의

협력을구하거나, 중앙연구소시설을이용할수

있는입장이었던것, 본건발명2의완성에있어서

원고는피고의대형컴퓨터를사용한외에 다른

연구원으로부터가르침을받은것, 본건발명2에

관한 일본국 특허의 특허등록절차(출원명세서

작성을제외)는피고가하고, 라이센스교섭등의

권리행사도피고가한 것, 이상의사실이인정된

다. 그러나한편, 상기1에 인정한사실에따르면,

본건발명2가이루어진시기는, 51프로젝트가시

작되기전이고, 본격적으로광디스크의연구가

이루어지게된 것은본건발명2가이루어진후이

고, 그러한시기에원고는독자의착상으로본건

발명2를완성시킨것, 본건발명2에관한 일본국

특허의출원명세서는원고가작성한것, 이상의

사실이인정된다. 

이들사실로부터, 본건발명2에관한일본국특허

에 대해서피고의공헌도는전체의7 0 %로 인정

하는것이상당한다. 

(ㄴ) 공동발명자간의기여도

상기1에 인정한사실에따르면, 본건발명2는원

고의 착상에의한 것으로원고가필요한계산을

하여완성시킨것이고, 출원명세서도작성한것,

토무라나후쿠하라는동기정류회로나계산식의

전개를가르친것, ‘토쿄토발명공로표창후보자

조사표’(갑2 7 )에는공동발명자간의공헌도로서

원고60%, 다른4명 각 1 0 %라는기술이있고, 원

고를동표창의후보자로서추천하는데 대해서는

다른4명도승낙한(갑238) 것, 이상의사실이인

정된다. 이들사실로부터, 원고의기여율은6 0 % ,

나머지공동 발명자의기여율은각 1 0 %로 하는

것이상당한다. 

(ㄷ) 본건발명2, 3 간의기여도

본건발명2와본건발명3을비교하면, 본건발명2

가더 기본적인발명으로인정되므로, 본건발명2

와본건발명3의기여도는2대1의비율로한다. 

(ㄹ) 이상에의하면, 본건발명2의‘상당하는대

가’의액수는하기와같다. 

1 1 5만엔×2 / 3×0 . 3×0 . 6 = 1 3만8 0 0 0엔

(ㅁ) 상기제2의1 ( 6 )에 인정한사실에따르면, 원

고는피고로부터본건발명2에관한실적보

상금으로서1만2 5 0 0엔을 수령한것이 인정

되고, 이것에는외국특허에관한것도포함

되어 있다고 생각되므로, 그반액을 상기

(ㄹ)의 금액에서공제하기로한다. 그러면

‘상당하는대가’의 부족액은1 3만1 7 5 0엔이

된다. 

나. 본건발명3의상당하는대가

(ㄱ) 피고의공헌도

상기 1에 인정한사실에따르면, 원고는피고입

사당시부터광학전문가로서동분야의발명연구

가 기대되고, 피고입사후 중앙연구소연구원으

로서 광디스크분야의기술을연구하던자로서,

발명의완성에서중앙연구소의다른연구원들의

협력을구하거나, 중앙연구소시설을이용할수

있는입장이었던것, 본건발명3이완성된시기는

5 1프로젝트후이고, 이미피고에서광디스크연구

가이루어져있었고그 와중에본건발명3이이루

어진것, 본건발명3에관한일본국특허의특허등

록절차는피고가하고, 라이센스교섭등의 권리

행사도피고가한것, 이상의사실이인정된다. 그

러나상기1에 인정한사실에따르면, 본건발명3

은 원고및 마에다의착상에의한 것으로인정된

다. 이들사실로부터, 본건발명3에관한 일본국

특허에대해서피고의공헌도는전체의8 0 %로 인

정하는것이상당한다. 

(ㄴ) 공동발명자간의기여도

상기1에 인정한사실에따르면, 본건발명3은원

고에 의한, 트랙에액서스하기위한방법의검토

에 대한지시를받아마에다가착상한것으로, 마

에다가출원명세서를작성한것, 코모토는워블

링 홈을가진디스크의작성에관여한것이인정

되고, 기여율은원고 40%, 마에다40%, 코모토

2 0 %로 하는것이상당한다.

(ㄷ) 이상에의하면, 본건발명3의‘상당하는대

가’는 하기와같다. 

1 1 5만엔×1 / 3×0 . 2×0 . 4 = 3만6 6 6엔

(ㄹ) 상기제2의1 ( 6 )에인정한사실에따르면, 피

고는본건발명3에관한실적보상금으로서1만엔

및 지연손해금을변제공탁한것이 인정되고, 이

것에는외국특허에관한것도포함된다고생각되

므로, 상기보상금1만엔의반액을상기(ㄷ)의금

액에서 공제하기로한다. 그러면‘상당하는대

가’의 부족액은2만5 6 6 6엔이된다. 

(10) 본건발명2, 3에관한일본국특허에대한‘상

당하는대가’의액수(결론)

가. 이상에의하면, 본건발명2, 3에관한일본국

특허에대한‘상당하는대가’의 부족액은다

음과같다. 

나.1 3만1 7 5 0엔+ 2만5 6 6 6엔= 1 5만7 4 1 6엔

나. 상기인정대로피고규정에의한보상금의액

수와‘상당하는대가’의 액수로인정된금액

에는차이가있으므로, 피고규정에따를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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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또 피고는, 피고규정에근거한급부와특허법

3 5조3항에근거한상당대가청구권은별개의

것이라는취지의주장을하나, 피고규정에근

거한 급부도특허법3 5조3항에근거한‘상당

하는 대가’의 적어도일부의지불이라고할

수있으므로, 양자는별개의것이라고할 수는

없고, 상기인정대로, 그지불을이유로소멸

시효가진행하지않는것으로해석할수있다.

(3) 가령 본건 각 발명의특허 받을 권리의양도

시부터1 0년의 기간이경과함으로써시효가

완성되었다할지라도, 피고는그후 피고규정

에 근거하여실적보상금을지불했고, 그것은

상기와같이 특허법3 5조3항에근거한‘상당

하는대가’의 적어도일부의지불이라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시효원용권을상실한것으

로인정된다.

6. 따라서원고의청구는주문의한도에서이유가

있다. 그리고원고는연 6푼의 비율에의한지

연손해금을청구하나, 특허법3 5조3항에근거

한 상당대가청구권은동규정에의해발생하는

법정채권으로서, 상행위에의해 발생한것(상

법5 1 4조)이라할 수는없으므로, 연5푼의한도

에서인용(認容)한다.

토쿄지방법원민사부제4 7부

재판장재판관모리요시유키[森義之]

재판관나이토히로유키[內藤裕之]

재판관우에다히로유키[上田洋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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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고원고는히타치막셀에의한본건 발명

2, 3에 관한미국특허의실시에대해 1 9 9 1년

이후피고규정에근거한실적보상이이루어

지지않은것, 히타치막셀은1 9 9 4년및 1 9 9 5년

에 미니디스크용광디스크에서본건발명2, 3

을 실시했음에도불구하고피고규정에근거

한 실적보상이이루어지지않은것 및 타이요

유덴이C D - R용 광디스크에서실시한데 대

한 피고규정에근거한실적보상이이루어지

지 않은것을주장하나(쟁점( 2 )나), 상기제2

의 1 ( 6 )에 인정한대로, 본건발명2, 3에대해

서는피고규정에근거하여실적보상이이루

어졌고, 그이외에실적보상되어야할것이있

다고는인정되지않는다. 

5. 쟁점( 4 )에 대하여

(1) 상기 제2의1 ( 3 )에 인정한바대로, 피고에는

본건 각 발명에관한 특허출원시에, ‘발명,

고안등에관한표창규정’이있었고, 출원, 등

록, 실시로나누어일정한금원을급부하기로

되어있었고, 그후1 9 9 0년 7월1 1일에‘발명고

안 등 취급규칙’및그 중 보상내용을정한

‘발명고안등에관한보상규정’이 정해지고,

1 9 9 1년 6월2 1일에는상기보상규정에규정한

출원보상, 등록보상, 실적보상및 특별한사

정에 의한보상의기준을정한‘발명고안등

에 관한보상기준’이 정해졌으며, 이들피고

규정에따라피고는원고에게본건각발명에

대하여상기 제2의1 ( 6 )에 인정한대로 실적

보상금등을 지불한것이다. 증거(을3 )과 변

론의전취지에따르면, 실적보상에대해서는

매년 1 2월에 지불된것이 인정된다. 그리고

이 중 본건 발명1에대해서는동발명에관한

일본국특허의권리기간내인1 9 9 6년도 지불

분까지는동발명에관한 일본국특허에대한

실적보상금의지불분이포함된것으로인정

되고, 본건발명2, 3에대해서는이들발명에

관한 일본국특허의권리기간내인1 9 9 2년도

지불분까지는이들발명에관한일본국특허

에 대한실적보상금의지불분이포함된것으

로 인정된다. 

나.이상과같이, 피고규정에근거하여실적보상

금이지불된한에서, ‘상당하는대가’의 적어

도 일부가지불되었고, ‘상당하는대가’의 액

수가정해지지않으므로, 원고가특허법3 5조3

항에 근거한상당대가청구권을행사하는것

은 현실적으로기대할수 없는상황이었다고

인정된다. 

나.본소가제기된것은, 본건발명1에대해서는

1 9 9 8년이고, 본건발명2, 3에대해서는2 0 0 0년

이므로, 상기상당대가청구권에대해서는모

두 기산점으로부터1 0년을경과하고있지않

아 소멸시효는완성되지않았다고해야한다. 

(2) 피고는, 실적보상산정방법을정한피고규정

이 제정된것은본건 각 발명의특허받을권

리의양도시부터1 0년의기간이경과한후이

고, 원고에의한상당대가청구권은이미시효

소멸했다고주장하나, 상기인정대로, 본건

각발명에관한특허출원시에‘발명, 고안등

에 관한 표창규정’이 존재했고, 출원, 등록,

실시로나누어일정한금원을급부하기로되

어 있었으므로, 본건각 발명에관한 특허출

원시에실적보상규정이없었다고할수는없

고, 그후 상기인정대로규정이정비된것이

며, 그규정에근거하여실시보상금이지불되

었으므로, 피고의주장은채택할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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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계산기계는2 0세기추부터있었고, 현대의대

형 컴퓨터에앞서초기의전자컴퓨터는1 9 4 1년 나왔

다. 그러나우리의생활방식에커다란혁명을몰고온

탁상컴퓨터는1 9 7 7년에야나타났다. 요즘각 가정마

다 거의없는집이없는개인용컴퓨터의아이디어는

1 9 7 7년 이전부터언급되었으나현실적으로합당하지

않다고여겼다.

그럼에도불구하고개인용컴퓨터는낡은차고에서

태어났다. 

1 9 7 6년 요즘실리콘밸리하고알려진곳에서스키

브 잡스와스티브보지니악은애플I 이라는컴퓨터기

판을손수만들었다. 두사람은잡스의부모님차고에

서 애플I을 제작하여지방의애호가들과전자공학에

심취한사람들에게판매를시작했다. 그들의사업은

눈부시게발전하여잡스와보즈니악은애플컴퓨터사

를설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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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난하고, 굶주린농업국독일에돈키호테가나타났다.

“아니! 저모래땅에서뭘하지?”

“몰라, 감자농사를짓겠다던데.”

“별미친놈다있군. 그렇게할일이없나?”

리비히를향한사람들의비아냥은끝이없었고, 시선은한결같이차가웠다.

그러나리비히는자신의신념에매달려, 사람들의비웃음은아랑곳하지않고오지

목표를향해달렸다.

“식물의주성분인인산, 석회, 칼륨등의광물질을비료로사용하면유기비료를대

신할수있을거야. 분명모래땅에서수확의기쁨을누릴수있고말고”

혼자서중얼거리는리비히의등뒤로사람들은말했다.

“모래땅에다농사를지을수만있다면, 그보다더좋은일은없지! 그렇지만그게

가능한일이냐고.”

하지만신념의결실은놀라웠다. 아무도돌아보지않는모래땅에서맛있는감자를

생산해낸것이다. 근대화가늦었던독일에게모래땅에서쏟아져나오는감자는보석

과도같은존재였다. 누구도예상치못한결과에전세계가놀랐다. 광물질이모래땅

을비옥한땅으로바꾸리라고는누구도생각하지못했던것이다. 이것으로세계는화

학비료의시대를맞게되었다.

한사람의신념이세계의흐름을바꾼것이다.

우리는미리단념하는법에너무도익숙해져있다.

“쓸데없는일하지마!”

“미친짓이라니까!”

자신은물론은연중에남에게까지강조하는말들이다.

그러나세상을쓸데없는일은없다. 좀더적극적이고, 긍정적인사고방식으로신념

을갖는다면세상에부질없는일, 쓸데없는일이란없음을깨닫게된다.

우리는종종상상의나래를펴서, ‘이렇게했으면좋겠다’라고생각했다가도이내

어색한웃음을지으며생각을접어버린다. 불가능을미리예측하고, 현실화해볼생각

도하기전에포기해보리는것이다.

일반적으로사람들이발명가나, 발명품에대해일종의경외심을갖는것은자신이

할수없는일로여겼던일을현실화하는데있다. 불가능이라여겼던일들을가능케

한 데에놀라그들의기술과지식, 경험을떠받들며특별한사람으로구별짓는것이

다.

미래는도전하는자의것이다. 미리단념하는것은금물이다.

아직도기센에남아있는‘리비히의언덕’을다시한번생각해보자.

신념을가지고출발하고, 또매달려보라.

‘울며씨를뿌리러가는자는, 기쁨으로그단을거두리라.’

신념을가지고도전하라신념을가지고도전하라신념을가지고도전하라신념을가지고도전하라신념을가지고도전하라신념을가지고도전하라신념을가지고도전하라신념을가지고도전하라신념을가지고도전하라신념을가지고도전하라신념을가지고도전하라신념을가지고도전하라신념을가지고도전하라신념을가지고도전하라신념을가지고도전하라신념을가지고도전하라신념을가지고도전하라신념을가지고도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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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천막으로만든청바지는백년이넘도록최정상의의복으로자리잡고, 바지

를입은여자는이제당연한것으로되어버렸다. 

발명사에서찾을수있는‘깨어진고정관념’에대한이야기는많은공감을불러일

으키며, 사람들이관심을갖고귀를기울인다. 그러나그뿐, 정작자신은고정관념에

젖어헤어나오려하지않는것이문제다.

“특별한사람들이니까그런기발한생각을해냈지. 난너무펑범해서….”

“나는공부도못했고, 머리도굳어서.”

문제는나이나학력이아니라, 매사에옳다, 그르다라는시고방식에젖어그것에서

스스로빠져나오려는노력을하지않는다는것이바로큰장애이다. 실제로많은사

람들이고정관념을알게모르게깨고있고, 깰능력을갖고있다. 

송곳이아닌볼펜으로종이에구멍을뚫었거나, 가로로줄이쳐진공책을세워서써

보고, 도장에인주대신빨간잉크나루즈를발라사용하는예들이그것을증명한다. 

무의식적으로도이렇게많은일들이벌어지는데스스로노력을한다면어떤결과

를가져오겠는가.

망설이지말고, 과감히고정관념을버려라. 고정관념은우리를자꾸주저앉게하고

뒤에서웃도리를잡아당길것이다.

무거운짐을벗고, 가볍게빠져나가창조의세계로다가서자.

우는오랜세월, 애매한것에접근하지않도록배워왔기때문에고정관념에젖어

있다.

애매한태도나, 말들은용납되지않았고, 오로지“흑이냐, 백이냐. 분명히해라.”하

고독촉을받으며, 답안지에도확실한답하나만을골라넣도록훈련을받아왔다. 그

래서자신이빠져있는고정의틀에테두리를그어놓고, 약간만벗어나면큰일나는줄

알고살아왔다.

그러나고정관념에서조금만벗어난다면애매한전제나, 답이확실한논리를바탕

으로태어난다는것을알수있다.

예를들어‘바닷물은가장깨끗하면서또한가장더럽다.’라고전제했을때어떤사

람은눈살을찌푸리며이렇게빈정거릴것이다. 

“깨끗하면서더럽다니? 그런애매한답이어디있어. 깨끗한지, 더러운지확실하게

결론을내.”

그런데이런논리는어떨까?

“바닷물은물고기가마실수있어서생명의원천이되지만, 사람은마실수없기때

문에파괴적인것일뿐이다.”

바닷물은당연히깨끗함과더러움을동시에갖는양면적인것이되는것이다.

이것은인간의입장에서보는바닷물에대한고정관념을깸으로서가능한생각일

것이다.

고정관념을깨면시야는단연코넒어진다.

일차세계대전직전까지, 여자가바지를입는것은상상도못할일이었다. 또한마차

의천막덮개와같이무겁고투박한천으로는옷을만들수없다는것이하나의고정관

념이었고, 이런상식들이깨지리라고예측한사람도없었다. 

여자는영원히치마를입는존재이며, 천막천은오로지천막을만드는데사용되는

것으로생각했었을것이다. 
발특2003/12

한국발명진흥회 총무부장
왕연중 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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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피 인형의그림을상표로서사용해왔던

운송회사가, 마요네즈대기업「큐피」의청

구로운송회사의상표등록을무효로한특허청의

심결취소를구한소송에대한판결이1 0월 2 9일

도쿄고등법원에서있었다．재판부는「양사의상

표는용이하게식별가능하고업무분야도달라서

혼동의염려는없다」라고해서심결을취소했다.

운송회사는「큐피이사센터」이름으로이사업무

를행하고있는東京都調布市의「아라마키(荒牧)

운수」이다. 판결에의하면동회사는1 9 7 8년무렵

으로부터큐피인형이양손에수하물을갖고타이

어 위를걷고있는그림을상표로서사용하고，

1 9 9 7년에상표등록을했다．

재판부는(1) 큐피인형은원래미국화가가잡

지에그렸던그림이모델이고，1 9 3 0년대중반부

터일본에서도셀룰로이드제완구등으로폭넓게

친숙해져왔고, (2) 다른여러기업도동인형을모

티브로한상표를등록하고있다등을근거로「큐

피인형이큐피로만인식되는것으로일반적으로

폭넓게알려져있다고는도저히말할수없다」고

지적했다．

출처닛케이신문 인터넷판

청색발광다이오드( L E D )」를 발명했는데회

사측으로부터정당한대가가지불되고있

지않다고하여나카무라슈우지미국캘리포니아

대학교수가니치아화학공업에대해2 0 0억엔을요

구한소송에대한심리가2 4일동경지방법원에서

종료되었다. 

특허권그자체는동사에귀속한다는중간판결

이이미나와있어내년1월3 0일의판결에서는정

당한대가액에한하여판단하게된다.

쌍방은이 날까지다른대형감사법인에의한

특허평가액에대한감정서를제출했다. 이특허가

어느정도의이익을창출한지를감정한것이지만,

나카무라교수측이2 , 6 5 2억엔이라고한 것에대

해, 니치아측은「2 0 0 1년말시점에서약 2 3 0억엔

의이익을주었지만개발비등을공제하면약 1 5

억엔의손실」이라고정반대로평가하였다.

특허법에의하면사원이발명한특허의실시권

은 회사에있지만, 이권리를행사하는경우는사

원에게「상당한대가」를 지불해야한다. 그러나

나카무라교수는2만엔정도의보장금밖에받지

않았다고여겨진다. 

출처아사히신문 인터넷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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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피인형’상표소송, 큐피만의 것이 아니다

청색LED발명 대가소송, 판결은 내년 1월 30일에

분쟁·판례

라이코스사는야후사의

Overture Service 사업

부문에대한 소송을제기하면

서 , 웹 서 치 페 이 지 에 서

O v e r t u r e의텍스트광고사용을

중단하였다. 

메사츄세츠법원에제기된소

송 에 서 , 라 이 코 스 사 는

“O v e r t u r e사가만약양사의관

계에 대한 통제가라이코스의

경쟁자에게양도될경우라이코

스의동의를얻어야만하는서

비스계약”을 위반하였다고주

장하였다. 즉, 야후가O v e r t u r e

를 매입하였을때 O v e r t u r e는

라이코스와의계약을지속할것

인지에대한 동의를구하지도

얻지도않았다는것이다.

“ 야 후 가 라 이 코 스 와

O v e r t u r e의이러한관계를간과

함으로써라이코스가필수적인

서비스를주요경쟁자에게의존

할 수밖에없는상황에놓이게

되었다. Overture는필연적으로

야후에게라이코스의기밀 및

영업비밀정보를공개하게될

것이며, 그리고입수한정보에

의하면O v e r t u r e가이미그렇게

하고있다.”고라이코스측은주

장하였다. 

라이코스는 손해배상과

8 0 0 , 0 0 0달러의f e e를지불할것

을요구하고있다. 

O v e r t u r e의대변인은동소송

에 대해서응대하지않고있으

며, 상대방의주장에대해서도

완전히인지하지못하고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라이코스가자

사의텍스트광고사용을중단

할 권리는없다고보고있으며,

현재이에대한대응방안을검

토하고있다고하였다.

한편, Overture사가증권거래

원회에제출한서류에의하면

O v e r t u r e는6월분기동안라이

코스사와광고배포계약을갱신

하였다고한다. 그리고7월에야

후는 O v e r t u r e의 매입 의사를

밝혔고, 이는1 0월초에마무리

되었다. 

이러한인수뉴스는투자가와

산업계에서O v e r t u r e가마이크

로소프트의MSN 온라인부문

과 라이코스와같은포털서비

스에있어서야후와경쟁을하

고 있는기업들과관계를유지

할 수 있는가에대한논쟁을불

러일으켰다.

출처The Associated Press

라이코스, Overture 상대로

Web 광고관련 소송 제기

<참고> 좌; 마요네즈대기업상표, 우; 운송회사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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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확대경

라코스테사(프랑스)와 크로코다일사(홍콩)의

악어모양 상표분쟁 화해성립

휴대전화등에넓게사용되고있는기억소자

인플래쉬메모리의일부특허를가지는미

츠비시전기를상대로前사원이「발명의대가가

정당하게지불되고있지않았다」라고하여약2억

엔의지불을요구하는소송을那覇지방법원에제

기하였다.

소장에의하면前사원은동사에서반도체메모

리제품의설계개발에종사하였고플래쉬메모리

를실현하기위한새로운구조와기능을단독으로

발명했다고하고있다. 플래쉬메모리를위시한5

건의발명에대한특허를받을권리를동사에양

도하고동사가특허를취득했다.

동사로부터약5 0 0만엔의대가가지불되었지만

前사원은제품의매상등을고려하면약5 8억엔의

대가가있다고주장하고특허법에의거, 이중일

부에해당하는2억엔의지불을요구하였다. 前사

원은0 1년에퇴직하였고그 후대가의지불을둘

러싸고동사와교섭을계속하고있었다.

플래쉬메모리는전원을꺼도내용(기억)이사

라지지않는것이특징으로P C나 복사기, 디지털

카메라등에사용되고있다. 입출력이빠르고, 소

비전력도적어9 0년대에개발경쟁이격화. 휴대전

화에이용되면서수요가비약적으로성장했다.

미츠비시전기홍보부는「소장을보고있지않

아코멘트할수없다」고말하고있다.

출처아사히신문인터넷판

플래쉬메모리 발명의 대가에 대한 소송제기

악어마크로유명한프랑스의의류품회사인

라코스테1 )가유사한상표를사용하고있다

고하여홍콩의크로코다일사를상대로한상표권

침해소송(중국북경)에서크로코다일사가2 0 0 6

년3월말까지현재의상표를폐지하고, 새로운마

크(구부러져있던악어의꼬리가활짝펴짐)로변

경하는것으로하는화해가성립되었다. 

라코스테는1 9 8 0년에중국에서상표등록을하

였고, 크로코다일사와의합의로홍콩이외의지역

에서라코스테와혼동하기쉬운마크를등록하지

않는다는합의가있었지만, 이후크로코다일사가

중국에진출함으로써1 9 9 8년에소송이제기된것

이었다. 크로코다일사는1 9 5 2년 창업하였고, 악

어의마크는라코스테사와방향이반대로중국대

륙에서는1 9 9 0년대에의류품판매망을넓혔다．

출처 아시히신문

분쟁·판례

InterTrust사와 MS사의 특허분쟁의 새 국면 :

Macrovision사의 주장

In
t e r T r u s t사와M S사간의특허침해소송에

서 불리한 국면에 처해있던 M S사는

M a c r o v s i o n사와I n t e r T r u s t사의특허저촉심사절

차(Interference Proceeding)의결과에따라그

걱정을덜수있을전망이다.

I n t e r T r u s t사는현재M S사의거의모든주요소

프웨어-Windows OS부터Media Player와게임

기 X b o x까지약1 4 4개의건-가자신들의특허를

침해하였다는소송을제기하여진행하고있으며

지난7월의Preliminary Hearing2 )에서연방판사

로부터유리한결정을얻어내바 있는데이러한

양사의특허소송이M a c r o v i s i o n사의등장으로새

로운국면을맞이하게된것이다. InterTrust사와

M a c r o v i s i o n사가 진행하고있는 I n t e r f e r e n c e

P r o c e e d i n g에서미국특허청은양사의특허가실

제로동일한것인지와한 회사만이권리를가질

것인지에대하여절차를진행하고있다. 

M a c r o v i s i o n사의주장은다음과같다.

“M a c r o v i s i o n사의특허는F i l e이디지털적으로

보호되어지도록준비하는기술을포함하는관련

디지털지재권의핵심이어서M a c r o v i s i o n의특허

를침해함이없이I n t e r T r u s t사의기술을실행할

수없을것이다. 만약양사의해당특허가동일한

것으로 판단이 되더라도 M a c r o v i s i o n사는

I n t e r T r u s t사특허권의상당한부분을양수받을

수있을것이다”

한편M a c r o v i s i o n사의Brian Dunn 부사장은

“이경우M a c r o v i s i o n과우호적인관계를유지하

고 있는M S와의법적분쟁을원하지않으며시장

을발전시키기위해서특허실시권합의를모든당

사자와이루는것이목적이다”라고밝혔다.

I n t e r T r u s t사의주장은다음과같다.

“M a c r o v i s i o n사의 특허는 지금은 없어진

M e d i a D N A사로부터양수받은것인데I n t e r T r u s t

사에게도제안이있었으나거절한것으로서문제

가 된특허는I n t e r t r u s t사의핵심지재권이아주

작은부분(a tiny fraction)과관련되는것일뿐이

다. 따라서I n t e r T r u s t사가지더라도I n t e r T r u s t사

의기본적인특허권은영향을받지않을것이다”

전문 변리사들에따르면 이번 특허청의

Interference Proceeding의결과는단시일내에

나올것이라고기대할수 없으며수년도걸릴수

있고그결정은연방관리들에달려있다고논평하

고있다.

출처 CNET News.com

라코스테사의 마크 크로코다일사의 마크

舊마크(左)

新마크(右)

2 ) 재판에서의용의의정리와관련특허의보호범위를정하는사전절차로서, 지난7월3일당해사건에서Saundra Brown Armstrong 연방판사는I n t e r T r u s t사

에게유리한결정을내린바있다.

1 )‘라코스테’는 1 9 2 0년대‘윔블던’‘프렌치오픈’‘U S오픈’등에서연속우승한프랑스인테니스선수‘르네라코스테’가 1 9 3 3년에창시한브랜드이다.

발명으로 앞선기술 기업튼튼 미래튼튼



중국의대기업컬러텔레비전제조사인厦門

華僑電子企業有限公司(厦華)가同四川長

虹電器股分有限公司(長虹)에대해상표권을침해

했다고해서소송을제기한건에대해國家工商總

局은전국의工商局에「長虹사는디지탈고화질

텔레비젼의상표를침해하고있지않다」라는결

정을내려보냈다. 

이 분쟁은厦華가디지탈고화질텔레비젼

「CHDTV(China High Digital Television)」의상

표권을합법적으로소유하고있다고주장해, 長虹

을제소한것이다. 그러나많은전문가는「H D T V

는단지고화질텔레비젼의이니셜의나열에지나

지않고」, 널리「보통명칭」으로사용되고있다고

지적하고있었다. 또, 國家工商總局의최종판단

은「長虹은「長虹」「C H A N G H O N G」등의등록상

표를명기하고있어, 해당상품이디지탈고화질

텔레비젼이라고하는것을표시하고있는것만으

로소비자의오해를낳는다고는할수없다」라고

해상표법실시조례제4 9조에기한정당한사용이

라고인정했다. 현재國家工商總局의결정서는벌

써상하이, 복건등1 8개의성·직할시에정식으

로 보내졌다. 長虹의대변인劉海中에의하면「厦

華의소송은상표권의이름을빌어괴롭히는것으

로벌써막대한손해를입고있다」라고하고, 厦華

를상대로反訴를제기하기위해서준비를진행하

고있다고발표해, 厦華와전면대결할자세를보

이고있다. 

출처biztech

특허확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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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빔프린터( L B P )등에서이용되고있는

정밀한화상을기록하는기술에대한「발

명의정당한대가를받지못하고있다」고하여캐

논의전사원이동사를상대로대가의일부로서1 0

억엔의지불을구하는소를동경지방법원에제기

하였다. 사원의직무발명을둘러싸고서는기업쪽

의보수에납득할수 없는사원이퇴직후소송을

제기하는경우가잇따르고있다.

소장에의하면전종업원은1 9 6 8년에캐논에입

사·동사가L B P의소형화를개발하는가운데상

품가치를떨어뜨리는화질의저하가발생하였지

만그는이것을해결하는기술을고안하였다고한

다. 동사는이발명을이용한LBP 등으로세계6할

이상의마켓쉐어를가지고있고, 동업타사와라

이센스계약을체결하는등의이익을거두었고그

를사내에서표창하는등대가로서8 5만엔을지불

하였다. 

전 사원쪽은회사가획득한특허의대가를약

4 5 8억엔으로산정하였는데「문제의발명은업무

명령이아니라스스로해석, 개인적으로소유한

탁상계산기에의해해결된것으로회사의공헌도

는인정할수없다」고하여전액을청구하는권리

를주장하고그일부를청구한것이다.

출처일본경제신문 인터넷판

北京必勝客比薩 公司(피자헛)의새점포명

칭을둘러싸고, 배상금1元을요구하는상

표권소송이제기되었다. 원고인택배회사·北京

宅急送快運公司는피자헛의배달전문새 점포

「必勝宅急送」에원고상표인「宅急送」의문자가

사용되어있는것외에「必勝宅急送」이라고하는

명칭은명예훼손에해당한다고하여피자헛을제

소했다. 원고는피자헛이원고의허가없이「宅急

送」의 상표를사용하고, 「必勝宅急送」이라고하

는 캐치카피로대규모광고선전을해, 소비자에

게피자헛과宅急送이관계가있는것같은인상을

주어부정한이익을얻었다고주장하였다. 또「必

勝宅急送」이라는명칭에는「피자헛의택배서비

스」의의미외에반드시「宅急送」을패배시킨다라

는의미가포함되기때문에宅急送의신용을떨어

뜨리게되어합법적이익이침범되었다고주장하

고있다. 원고는이러한행위에대해상표권침해

행위중지와손해배상1元의지불을요구하며법

원에제소했다.

출처인민망

특허확대경

8 4_월간 발명특허

캐논의 前사원이 발명의 대가로

10억엔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

長虹의 HDTV상표권침해소송, 

國歌工商總局이 厦華의 소를 물리치다

상표권 침해로 피자헛을 제소, 

배상 청구액은 1元

발특2003/12

전염병은많은 사람들의생명을위협하거나빼

앗아간다. 이치명적인전염병들에대한원인규명

과 치료약의발명으로예방과치료법에혁신을가

져온 사람이있다. 독일의로베르트코흐다. 그는

결핵균이나탄저병균, 콜레라균과같은 병원균을

발견하여각종전염병의원인이미생물에의한것

임을증명했다.

1 8 6 6년 독일에서의과대학을졸업한코흐는시

골에서병원을개업, 환자들을치료하고있었다. 그

는 전염병의원인이미생물이라는파스퇴르의발표

에 큰 흥미를느꼈다. 그리고아내에게생일선물로

받은현미경을이용하여죽은양의피를관찰하였

다. 또소의눈물, 탄저병에결려죽은쥐 등으로실

험하여병원체를발견하고, 1882년염료를사용해

결핵균을밝혀냈다. 결핵이병균에의한전염병인

것을확인한코흐는결국투베르쿨린이란결핵진

단약을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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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는하이얏트호텔리젠시룸에서

「쎄라토」를 공개하고본격시판에들어

갔다.

「쎄라토」는 세계시장을목표로제품의기획단

계에서부터치밀한사전준비와개발, 생산그리고

마케팅에이르기까지기아의역량을집결시켜4 0

개월의개발기간과2 , 6 0 0억원을투자해탄생한

동급최고의준중형차종이다.

윤국진기아자동차사장은이날 인사말에서

“「쎄라토」는 세계적으로주류를이루고있는유

러피안스타일의세단으로서동급최상의안전성

및편의성을바탕으로준중형대표차종을목표로

개발되었다”며“최상의상품경쟁력을바탕으로

국내외시장에서경쟁하게될기아차의전략차종

이다”라고말했다.

「쎄라토」는그리스어로‘뿔’이라는뜻이며, 밖

으로튀어나온형1/6 상으로‘모든면에서필적

할만한상대가없이우뚝선존재, 성공, 성취, 자

신감’라는상징적의미를지닌다. 

기아차는자기개성과주장이강하고합리적인

소비를추구하는준중형구매층을대상으로차별

화된가치를제공하기위해ABS, TCS, 열선시트

등선호사양들을주력모델에기본화하였다. 

또한최상의품질확보를위해국내최초로개

발단계에서연구소내생산라인을설치, 생산공장

직원들이제작및실험에참여하는파이롯트공장

시스템을운영하여완벽한품질이실현되도록하

였다. 

이밖에기아차는「쎄라토」의 출시와함께‘체

험마케팅’의일환으로대대적인고객시승행사를

마련, 「쎄라토」의 정숙성, 주행안정성등을고객

들이직접느낄수있도록하고승용브랜드이미

지를더욱강화시킬예정이다.

혁신적인스타일, NCAP 테스트(신

차충돌실험) 기준으로별다섯(★★★

★★) 수준을확보하는등 최상의안

전성을갖추고최첨단신기술및편의

장비를대거적용한「쎄라토」는연간

국내6만대, 수출1 9만대등총2 5만대

의판매목표를세워놓고있다. 

출처기아자동차 홈페이지

내수부진돌파위해4 0개월간2 , 6 0 0억투자한전략차종

중형차이상의편의성, 스포츠카이상의감각으로무장

최대격전장준중형시장서내수6만, 수출1 9만대로대표차종목표

JUST FEEL GOOD! -「쎄라토」탄생 !!!

현대자동차(대표: 鄭夢九회장)는캘리포니

아코스타메사(COSTA MESA)에서미국

현지 할부금융회사인HMFC(Hyundai Motor

Finance Company)와 공동주간사인미국뱅크

원증권(Bank One Capital Markets), 씨티그룹

( C i t i g r o u p )이미화7억5천3백만불의자산유동화

증권(ABS : Asset Backed Security) 발행계약을

체결했다고밝혔다. 이번ABS 발행은에이비엔

암로(ABN AMRO) 증권, 에스지 코웬( S G

Cowen) 증권, 도이치뱅크(Deutsche Bank)증권

이공동간사로참여했다.

H M F C는 지난3년간미국금융시장에서사모

로A B S를발행한바있으나, 이번A B S발행은미

국증권관리위원회(SEC) 등록을통한공모발행으

로국내기업이미국에서발행한A B S로는최초이

자최대규모의공모A B S발행이다. 이번A B S는발

행사상 최저 수준의 스프레드인Libor -5bp

( 1 . 1 1 % )에발행되는등전체평균금리2 . 7 1 % (고정

금리, 평균만기1 . 5년)에불과한저금리로미국시

장에서현대차의우수한신용도를입증하였고, 그

동안꾸준한품질향상과브랜드이미지개선을위

한 노력의결실을맺고있음을보여준것으로평

가되고있다. 이A B S는평균만기3개월의단기채

권부터평균만기3 8개월의장기채권까지총일곱

가지만기의채권으로구성되어있으며, 이번증

권발행금액의3배가넘는2 3억불의청약이몰리

는 등투자가들의큰 호응속에성공적으로발행

되었다. 또한이번A B S는 금융기관의원리금지

급보증없이도세계3대신용평가기관인스탠다

드 푸어스(Standard & Poors), 무디스( M o o d y’s )

및 핏치( F i t c h )로 부터 각기 최고 신용 등급인

A A A를받았다.

현대차는이번ABS 계약체결로조달한자금을

미국시장에서판매활동지원과차입금상환등에

사용할예정이며미국수출증대및 연결부채비

율을개선시키는데큰효과를볼수있게되었다.

한편, 1989년에설립된H M F C는미국시장에서

현대차딜러에대한도매금융은물론고객에대한

할부금융, 리스금융등종합적인금융서비스를제

공하여현대차의미국수출증대에크게기여하고

있다. 

출처현대자동차 홈페이지

국내기업이미국에서발행한최초, 최대공모A B S

세계3대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최고신용등급AAA 획득

발행금리는2.71% 수준(고정금리, 평균만기1 . 5년)

현대차, 미국할부금융회사(HMFC) 미화7 . 5억달러 ABS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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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가호주의BHP 빌리톤( B i l - l i t o n )사와

합작개발한철광석광산준공식이지난

1 0월 3 0일 호주 필바라(Pilbara) 지역에있는

Mining Area C 부지에서열렸다. 

이날준공식에는포스코의강창오사장, BHP

빌리톤의돈아르고스(Don Argus) 회장, 제프갤

럽(Geoff Gallop) 서호주수상등관련인사1 0 0여

명이참석했다. 

포스코는이번광산준공에따라철광석연간

구매량4 2 0 0만톤중7 %에해당하는3 0 0만톤을

2 5년동안(누계7 5 0 0만톤) 안정적으로공급받을

수있게됐으며, 철광석구매비도10% 이상절감

할수있을것으로기대하고있다. 

원료에서쇳물을뽑아내최종제품까지만들어

내는일관제철소는조업특성상철광석과유연탄

등원료의안정적확보가매우중요하다. 

이에따라포스코는1 9 8 1년부터유연탄은호

주, 캐나다등에서해외합작개발을통해조달해

왔으나, 철광석은그간적절한투자사업기회를

찾지못해장기구매계약으로원료를확보해왔

다. 그러나최근중국의연간철강생산량이2억

톤 이상을상회하는등 철광석수요가급증함에

따라전 세계적으로철광석확보경쟁이더욱치

열해질것으로예상되고있다. 

이에대처하기위해포스코는지난해4월국내

최초로호주BHP 빌리톤사와합작투자를통해

M A C광산의철광석개발에나서게됐으며, 합작

계약체결후1년4개월만에광산설비와3 8 k m에

이르는철도건설을완료하고본격적인생산체제

에들어가게됐다. 포스코는이번합작개발사업

을위해별도의추가투자없이지분에대한투자

비1 6 3 0만호주달러( 1 3 5억원) 전액을호주현지

법인인POSA (Pohang Steel Australia Pty., Ltd)

의자체수익유보금으로충당함으로써1 9 8 0년대

초반부터추진해온포스코의해외원료직접개

발 사업이안정화단계에이르게된 것으로평가

하고있다. 

포스맥(POSMAC : POSCO-Mining Area C) 프

로젝트로명명된이사업은호주BHP 빌리톤사가

고품위적철광의매장량이점차소진됨에따라대

체광종인마라맘바(Marra Mamba)광을포스코

와합작개발하는사업으로, 이광산의매장량은8

억9 0 0 0만톤에이를것으로추정된다. 

포스코는마라맘바광이기존의적철광보다품

위는다소떨어지나저품위철광석을사용할수

있는자체기술

력을 확보하고

있어, 초기자본

투자가적고용

이한이번광산

개발사업을적

극추진해왔다. 

BHP 빌리톤과합작개발…철광석연3 0 0만톤2 5년간
안정확보

호주에철광석광산준공

▲ 채굴한철광석원석을파쇄, 스크린하여괴광과분광으로선별
하여최종생산품을만드는설비 모습.

▲ 포스맥준공식에참석한제프갤럽
서호주수상과포스코강창오사장,
BHP 빌리톤의돈 아르고스회장(왼쪽
에서둘째번부터)이기념촬영을하고
있다.

대우종합기계가해외전시회에참가하여사

상최대규모의공작기계를수주하였다. 

대우종합기계는1 0 / 2 1일부터1 0 / 2 8일까지이

탈리아밀라노( M i l a n o )에서열린『EMO 2003 국

제공작기계전시회』에참가하여활발한수주활동

을벌인결과전시회기간중6 , 0 0 0만달러상당의

상담을하였으며이중4 , 5 0 0만달러를확정수주

하였다고밝혔다.

EMO 2003 전시회는미국의 IMTS, 일본의

J I M T O F와더불어세계3대국제공작기계전시회

의하나로전세계1 , 6 0 0여개업체가참여하였다. 

이번전시회에해외유수의공작기계업체들은

고속·고정밀가공중심의다축·복합가공장비

와Linear Drive 등을탑재한고성능제품및레이

저, 방전가공기, 초음파가공기등환경친화적장

비들을다량출품하여관람객들의관심을끌었다. 

대우종합기계는유럽시장을겨냥하여개발한

신모델인복합가공터닝센터(PUMA TT2000SY),

편리한조작성이가미된다축·복합가공터닝센

터(PUMA MX2500ST), 고속·고정밀머시닝센

터(ACE HP5000) 및 고정밀금형가공기( A C E

V M 5 1 0 )를 비롯하여총 1 3품목을선보여호평을

받았다.

또한대우종합기계는이번전시회에서세계유

수의항공기제작업체인British Aerospace로부

터항공기부품가공라인및스웨덴볼보자동차로

부터크랭크샤프트가공라인을포함하여약 3 0 0

만달러상당의자동화시스템을수주함으로써유

럽시장에서기술력과신뢰성을다시한번인정받

는성과를거두었다. 

특히미국경제회복지연등의영향으로세계공

작기계시장규모가약25% 감소하는불황에도불

구하고대우종합기계는올해초부터유럽시장용

공작기계투입등적극적인시장확대전략을전개

한결과이번전시회에서대량의공작기계를수주

할수있었던것으로분석하고있다.

이와관련대우종합기계김웅범공기자동화사

업본부장은“지난9월제3회대우국제공작기계전

시회( D I M F 2 0 0 3 )의 성공적개최와이번 E M O

2003 전시회에서의대량수주로올해공작기계수

출액은전년대비3 0 %이상증가한2억3 , 0 0 0만달

러에달할것으로예상된다”고밝혔다. 

출처 대우종합기계

EMO 2003 전시회, 전세계1 , 6 0 0여개업체참여

E M O전시회에서공작기계4 , 5 0 0만달러수주

▲ EMO 2003 전시회장의대우종합기계전시관전경

출처포스코홈페이지

발특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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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9월2 9일한국인의성인및 중, 고등학

교 흡연율이일제히발표되었다. 성인과

청소년모두일제히흡연율이감소되었다는반가

운소식이었다. 그러나메스컴에서는흡연율감소

소식을예년에비해크게다루지않은것같다. 

흡연율감소는흡연율증가보다는뉴스가치가

적은듯한느낌이었다. 그렇지만이번에발표된

흡연율감소는그의미가상당히크다. 우선적으

로우리나라성인흡연율이5 0 %에정식으로진입

을하였다는것이다. 1980년에우리나라성인남

자2 0세이상흡연율이7 9 %이었던것이5 0 %대에

진입하는데2 0년이상이걸렸다. 더구나2 0 0 1년

에비해2 0 0 2년에는9 . 4 %가감소하였으며, 2003

년에는3 . 8 %가감소하였다. 즉, 2001년이래2년

만에무려1 3 . 1 %가감소하였다. 이것은선진국의

경우매년1에서1.5% 감소하는것과비교하여보

면그감소폭이대단히큰것이다. 

부동층 2 0 ~ 3 0대에서큰폭감소, 금연운동
확산증거

연령별로는2 0대의흡연율이2 0 0 2년7 1 . 1 %에

서 2 0 0 3년에6 6 . 2 %로4 . 9 %가 감소하였고, 30대

와4 0대의흡연율도지난해에비해금년에흡연율

이5 . 1 %나낮아졌다. 특히, 2년전까지만하여도

꿈쩍하지않던2 0 - 3 0대의흡연율이감소한다는

것은금연운동의효과가크게확산되고있다는증

거이다. 

<표 1> 연도별 성인 남성의 흡연율

(단위: %)

<표 2> 연도별 성인 여성의 흡연율

(단위: %)

금년추정 흡연인구 1천2 6만명, 연간
금연인구6 9만명

금년에추정된우리나라2 0세이상흡연인구는

1천2 6만 명으로, 2002년1천9 5만명에비해흡

연인구가약6 9만명줄어든것으로나타났다.

또한2 0 0 0년 흡연인구약 1 , 3 0 0만명에비하면

약2 7 4만명이줄어든수치이다. 

실제로이번갤럽조사에서담배를끊은지6개

월이되었다는응답이4 0 . 2 %이었고, 금연한지1

년이되었다는응답이2 9 . 2 %로무려6 9 . 4 %가1년

이내에금연을한것으로나타나최근의무르익은

금연분위기를분명하게보여주고있다. 

금연이유“건강이나빠져서”57.3% 
가장 높아

금연시도이유가예전과마찬가지로‘건강이

나빠져서’5 7 . 3 %로가장많았다. 

반면에금연에실패한이유는스트레스가쌓여

서 40.2%, 인내및의지력부족이22.4%, 주변에

피우는사람이많아서 11.6%, 습관성때문에

11.0% 순으로많아서여전히흡연을부추기는사

회적요인들이많은것으로나타났다. 

중, 고등학생의흡연율은 1 9 9 7년 이래꾸준한
감소보여

금년에발표된전국중, 고등학교학생흡연실

태 조사에의하면우리나라중, 고등학생흡연율

이점차로감소되고있다. 

예년과마찬가지로지난7월전국에서무작위

로추출된1 1 9개학교의학생4 2 9 2명(남자1 9 8 5

명, 여자2 3 0 7명) (98.3%의수거율)을대상, 무기

명자기기입식설문조사로실시되었다. 남학생은

고등학교1학년을제외한모든학년에서흡연율

이감소하였다. 

2 0 0 3년 고등학교전체흡연율22.1%, 2002년

에비해1.5% 감소하였다. 실제로고등학교흡연

율은1 9 9 7년 이후3 5 . 3 %로최고치를보인후매

년계속감소추이를보이고있다. 

이번 조사에서 중학생의 흡연율은 남자

2 . 8 % (전년도대비-0.7%p), 여자2 . 3 % (전년대비

+ 1 . 4 % p )이었고, 고등학생의흡연율은남자

22.1% (전년대비-1.5%p) , 여자6.8% (-0.5%p)

이었다. 그러나, 남자실업계고등학생의흡연율

은 3 2 . 6 %로 인문계학생의1 3 . 0 %에 비해2 . 5배

높았다. 남자고등학생의경우도시지역( 1 6 . 4 % )

보다는농촌지역( 2 9 . 6 % )에서높았다. 

특히, 농촌지역의경우남자고등학생흡연율이

2 0 0 1년23.9%, 2002년28.0%, 2003년 2 9 . 6 %로

계속증가하고있어문제점으로지적된다.

7년 전 대비 남.여. 공히감소추세
이번조사결과를지난7년전( 1 9 9 7년)에실시

한조사결과와비교할경우, 중, 고등학생의흡연

율은남녀공히감소하였다. 즉, 남자고등학생은

1 9 9 7년에 3 5 . 3 %로 가장 높았다가2 0 0 3년에

2 2 . 1 %로1 3 . 2 %가감소하였다.

<표 3> 중, 고등학생의흡연율

(단위: %)

가족 중 흡연유무가학생 흡연에 영향
남자고등학생흡연율은가족중흡연자가없는

경우1 6 . 2 %인데비해가족중흡연자가있는경우

건강하게삽시다! ||| 흡연

지 선 하 | 연세대학교보건대학원교수

2 0 0 3년한국인흡연율통계가주는의미2 0 0 3년한국인흡연율통계가주는의미2 0 0 3년한국인흡연율통계가주는의미2 0 0 3년한국인흡연율통계가주는의미2 0 0 3년한국인흡연율통계가주는의미2 0 0 3년한국인흡연율통계가주는의미2 0 0 3년한국인흡연율통계가주는의미2 0 0 3년한국인흡연율통계가주는의미2 0 0 3년한국인흡연율통계가주는의미2 0 0 3년한국인흡연율통계가주는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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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6 . 3 %로 가족중흡연자유

무가남고생의흡연과관련

이높은것으로밝혀졌다. 

흡연동기는“호기심”

3 9 . 9 %로 가장 많았고, 

“친구들따라서”27.6%, 

“멋있게보여서”2.6% 순

이었다.

흡연에대한 태도는
나빠져- “흡연은
개인적인일”두배 증가

한편, 지난1 9 8 8년이후학생들의흡연에대한

지식은꾸준히증가하여9 5 %이상학생이“흡연

은건강에나쁜영향을미친다”고응답한반면에,

흡연에 대한 태도는더욱 나빠진것으로나타

났다. 

즉, 여자고등학생의경우, “흡연이건강에나쁜

영향을미친다”고생각하는비율은1 9 9 1년 8 4 %

에서2 0 0 2년9 5 %로증가하였다. 

그러나흡연에대한태도의경우, “흡연이개인

적인일이다”라고응답한경우가여고생의경우

1 9 9 1년6 . 2에서2 0 0 2년1 2 . 3 %로2배증가하였다.

결 론
한국인의흡연율은이제감소추세로돌아섰다.

그동안정부와민간의적극적인금연운동의효과

가 나타나기시작한것이다. 그러나아직도우리

나라성인남자의흡연율은선진국의25% 수준에

비하면두배이상높은수준이다. 

성인흡연율이5 0 %대로진입하는데2 0년이걸

렸다. 이것이다시선진국수준인2 0 %대로진입

하는기간을앞당기기위해서는지속적인금연정

책과국민들의적극적인협조가절실히요구된다.

출처건강길라잡이
h t t p : / / h e a l t h g u i d e . o r . k r

건강하게삽시다! ||| 흡연

한국인흡연율 감소추세……

정부와민간의 적극적금연운동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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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민간의 적극적금연운동효과

한국인흡연율 감소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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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발명

생명공학검색시스템

특허청내에구축된유전자및단백질등서열D / B를검색할수

있도록개발된시스템으로서열의상동성검색뿐만아니라발

명의명칭, 출원번호등서지적사항의검색이가능하며검색된

특허에포함된전체서열정보, 초록등도검색할수 있다. 특허

청에서 심사관들에의하여 활용되고 있으며, 2000. 3. 2부터

K I P R I S (특허기술정보센터, www.kipris.or.kr)를통해일반인

에게도무료로공개되고있다.

생명공학

생명과학에관한기술로생물혹은생물학적방법을사용해서

물질을생산하거나의료등 각종서비스를하는기술. 종래행

해져온 전통적인육종, 발효기술, 미생물이생산하는물질(예,

항생물질 페니실린)의 이용, 동식물의교배에 의한 품종개량

등의구생명공학과생물공정기술, 세포융합기술, 핵이식기술,

단백질공학기술, 유전자재조합기술등을포함하는신생명공학

으로구분된다. 선진국의경우1 9 7 0년대중반부터유전자조작,

세포융합등을통해신물질을만들어내는생명공학연구에착

수, 1990년대들어와상업화하고있다. 1873년미국에서루이

파스퇴르에게맥주의발효공정에대해서특허를준것이생명공

학분야특허의효시가되고있다. 1988년미국은최초의동물

(하버드마우스)특허를부여하였다.

BACON(Back file CONversion) 계획에의해입력된특허관

련 모든 전산자료를활용하기위한 전자도서관개발계획으로

EPOQUE 시스템, CAESAR 시스템등과연계하여활용가능. 2

천만건의문헌에대한전문복사및 Fax 전송서비스제공이가

능하다.

선의로

biological invention

BIOPASS(biotechnology patent

sequence search system)

bio-technology

BNS(BACON Numerical Service)

bona fide/in good faith

지식재산권용어해설



Q & A
신규성과신규성의재출원에대하여

Q

A

[질문] 
[질문] 저는대학교수로서특허사무소를통하여이미출원된국내특허가있습니다. 이

내용과관련된논문출판및발표가가능한지알고싶으며, 나중에국제특허출원하는데문

제는없지가궁금합니다. 또한, 논문발표후에도특허출원할수있는지궁금합니다.

[답변] 
특허출원된상태에서논문발표하는것은아무문제가없으나그반대인경우에는신규

성상실로거절사유에해당합니다. 다만, 논문발표하고6개월내에신규성의제주장을한

경우에는신규성을상실하지않는다는규정은있습니다. 

국내출원이논문보다빠른경우에는, 출원일로부터1년내에국제출원하면서우선권

만주장하면, 국제특허출원은아무문제가없습니다. 즉, 일단국내출원이되면, 그이후의

어떠한공지행위(간행물발표, 판매, 세미나발표등)가있더라도, 그공지행위때문에거절

되는경우는없다고보면됩니다. 

그반대의경우(공지행위후의특허출원)에는그공지행위때문에특허출원이거절되지

만, 이경우도예외는있습니다. 즉, 신규성의제로발명을시험, 간행물발표, 학술단체서면

발표, 의사에반하여타인에의한공지, 박람회출품에의한공지의경우에는6개월내에신

규성의제주장하면서출원하면신규성이상실되지않는다고판단합니다. 

다만, 신규성의제를주장하여국제출원하는경우에는주의를요하는데, 국내출원후에

1년의우선권을가지고국제출원을할수있는데, 신규성의제출원의경우에는신규성의

제기간이6개월이므로실제로국제출원할수있는기간이6개월( 1년이아니라)로단축되

는결과를가져옵니다. 그리고, 신규성의제를주장하면서국제출원을하는나라는모든나

라가해당되는것은아니므로, 논문이나세미나발표전에특허출원을완료하는것이유리

합니다. 

상담: 변리사김진원

제공: 진성특허법률사무소(☎5 8 5 - 2 8 1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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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ZZLE | 즐거운 퍼즐

즐거운퍼즐정답은다음호에게재하며,

정답자중3명을추첨하여

월간<발명특허>지1년정기구독권을

드립니다. 많은참여바랍니다.

독자카드에정답을적어

매월 2 0일까지보내주십시오.

1. 재산권의하나. 한특정인이다른특정인에게대해급부를

청구할수 있는권리

3. 중세카톨릭교회에서금전·재물을바친자에게그 죄를

면한다는뜻으로교황이발행하던증서

4. 산업에이용할수 있도록물건의모양·구조또는결합에

새로운고안을베푸는일

6. 연지와입술연지의총칭. 립스틱

9. 재물이자꾸생겨암만써도줄지않음의일컬음

11. 기회를잃고후회해도아무소용이없음

12. 걸음걸음. 걸음마다

14. 특권적인관료가권력을쥐고있는지배구조

15. 무기산의하나. 무색무취의끈끈한유상액체로서, 저온에

서는결정함. 공업상용도가넓음

2, 알아듣도록타일러힘쓰게함

4. 친부모

5. 온도나습도의관계로대기의밀도가층층이서로달라진

때 광선의굴절로인하여엉뚱한곳에물상이나타나는

현상

7. 바쁘고어수선하여되는대로홱홱지나쳐봄의비유

8. 시를곁들인그림

10. 행실을닦고집안을바로잡음

12. 보급품을맡아관리하는장교

13. 법령·고시등 일반에게널리알릴사항을인쇄·발표

하는문서. 관공서에서발송하는공용전보

15. 제국군주의존칭

가로열쇠 세로열쇠

함께 풀어봅시다

❶ ❷ ❹ ❺

❸

❽ ❻ ❼

❾ ❿

1 1월호 즐거운퍼즐 정답

상 표 기 호 지 세

적 토 마 능

발 전 권 운

효 자 도 판 동

린 사 막 잔

사 고 무 친 발 상

비 회 교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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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대 표 자 우편번호 주 소 전 화 팩 스

강&강국제특허법률사무소 강 일 우 변리사 135-010 서울 강남구 논현동 9-21번지(지유Patent House) 512-4272 512-4275

김&장특허법률사무소 장 수 길 변리사 110-350 서울 종로구 운니동 114-31번지(서울BD) 764-8855 741-0328

김.신.유합동특허법률사무소 송재련 외8명 140-140 서울 용산구 서계동 209 번지(농심BD 5F) 3273-5822 722-0951

김능균특허법률사무소 김 능 균 변리사 135-080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2-5 (대건빌딩 602호) 508-5141 508-5144

김영화특허법률사무소 김 영 화 변리사 135-080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4-29 (화인빌딩 101호) 562-4774/6 563-1188

김용인특허법률사무소 김 용 인 변리사 135-080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8-23번지(여삼빌딩 15층) 3453-6701 557-3404

김용호특허법률사무소 김 용 호 변리사 137-040 서울 서초구 반포동 49-2 유화빌딩 2층 3482-1052, 0498 3481-1059

남상선국제특허법률사무소 남 상 선 변리사 100-728 서울 중구 필동1가 30번지 매경미디어센터 9층 753-5477 753-7315

뉴코리아국제특허법률사무소 홍 재 일 변리사 135-080 서울 강남구 역삼동 637-23 장연빌딩3층 566-8300 557-5558

뉴텍특허법률사무소 연 규 철 변리사 135-080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5-33 (테헤란빌딩10층) 556-2131 555-2276

동원특허법률사무소 정 태 련 변리사 137-070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89-7번지(현대전원오피스텔 12층) 521-4111/567-2255 525-8585

김성기 특허법률사무소 이 광 현 변리사 100-705 서울 중구 충무로3가 60-1 극동빌딩 14층 2279-3631 2273-4605

명신특허법률사무소 김 명 신 변리사 121-040 서울 마포구 도화동 37번지(진도빌딩 12층) 714-9922 714-9933

문화국제특허법률사무소 문 창 화 변리사 135-080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2-5 대건빌딩 2층 552-0033/6 555-0009

미로텍특허법률사무소 노완구 변리사 135-080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3-6번지(경원BD 3층) 554-7691/3 563-5821

박병창특허법률사무소 박 병 창 변리사 137-070 서울 서초구 서초동 1445-2(우진빌딩301호) 558-1721/3 558-2006

박장원특허법률사무소 박 장 원 변리사 135-010 서울 강남구 논현동 200번지 (제우빌딩 4층) 549-6934 518-6427

백홍기특허법률사무소 백 홍 기 변리사 700-442 대구 중구 남산2동 543번지 053)422-3737 053)253-2464

범한국제특허법률사무소 정 우 훈 변리사 135-080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8-23번지(대흥빌딩 801호) 567-1403 553-6793

법무법인 새길 이 용 철 변리사 463-824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68-2이랜드플라자3층 032)707-5005 032)707-5205

법무법인 서면 배 철 세 사장 614-030 부산 진구 부전동 259-13 하성빌딩5층~6층 051)243-0067 051)245-8816

법무법인중앙 이 병 호 변리사 110-733 서울 종로구 수송동 80번지(대한재보험빌딩 5층) 735-5621 733-5206/7

법무법인케이씨엘 김세권, 김학세 변리사110-727 서울 종로구 수송동 80-6번지(석탄회관빌딩 10층) 725-4774 722-0747

새천년국제특허법률사무소 최영규 변리사 137-070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75-12 모인터빌딩 8층 562-5303 556-8288

서대석특허법률사무소 서 대 석 변리사 135-080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4-20번지(상경BD 603호) 553-0071 553-2959

성암국제특허법률사무소 서 만 규 변리사 135-080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7-64번지(정안BD 3층) 557-4343 557-8471~2

세기국제특허법률사무소 박 희 진 변리사 135-080 서울 강남구 역삼동 607-10번지 (밀레하우스 401호) 539-7082/4 539-7085

세한국제특허법률사무소 김 윤 배 변리사 110-300 서울 종로구 관훈동 151-8번지(동덕빌딩 8층) 733-9991/5 733-6351/2

손은진특허법률사무소 손 은 진 변리사 135-080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4-17번지 역삼P빌딩 1층 558-4466 554-2670

신관호특허법률사무소 신 관 호 변리사 135-080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8-15(신원빌딩 1층) 3473-5730 3473-5790

특허법인 신성 박 해 천 변리사 135-080 서울 강남 역삼동 741-40번지(해천빌딩 2층) 555-7503 553-1450

신원국제특허법률사무소 허 성 원 변리사 135-08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3-14 신원빌딩 5층 3453-0509 3453-4289

신한합동특허법률사무소 조 치 훈 변리사 135-080 서울 강남구 역삼동 736-18번지(이화빌딩 5층) 552-9265/6 552-9267

씨앤에스합동특허법률사무소손원 변리사 135-270 서울 강남구 도곡동 467-6 대림아크로텔 2306호 2187-7151-9 512-0668

서초국제특허법률사무소 안 영 길 변리사 137-070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2-10 (서한빌딩 3층) 588-3161 588-3166

알파국제특허법률사무소 박 길 님 변리사 135-080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8-8번지(뉴서울빌딩 603호) 555-1008 555-0221

영남법무법인 손재희 소장 706-013 대구시 수성구 범어3동 33-2 범어빌딩 2층 053)753-4411 053)753-4415

회 사 명 대 표 자 우편번호 주 소 전 화 팩 스

영인국제특허법률사무소 이 화 익 변리사 135-080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8-23번지(대흥빌딩 402호) 553-1986 556-2620

옥특허법률사무소 김 영 옥 변리사 611-085 부산시 연재구 연산5동 1242-7 조흥은행 2층 051)862-6622 051)862-6676

유니스특허법률사무소 윤 의 섭 변리사 135-080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3-24번지(남도빌딩 3층) 564-7734 564-7735

유니테크특허법률사무소 김 병 진 변리사 135-080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8번지(화진빌딩 201호) 553-7031/2 555-6069

유리안합동특허법률사무소 유 명 현 변리사 135-270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943-2 서한빌딩202호 568-6687/8 565-1119

유미특허법률사무소 김원호·송만호변리사 135-080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5-33번지(테헤란BD 7층) 553-5990 553-5254

윤동열특허법률사무소 윤 동 열 변리사 135-080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8-23번지(대흥BD 802호) 567-1107 558-1150

이건주특허법률사무소 이 건 주 변리사 110-524 서울 종로구 명륜동4가 110-2번지(미화빌딩) 744-0305 743-5248

이수웅특허법률사무소 이 수 웅 변리사 135-080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3-48번지(세원BD 2층) 552-0534/552-2658 556-1098

이승초.김석윤합동특허법률사무소 이승초·김석윤변리사 135-080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4-29번지(화인빌딩 202호) 568-2301 556-2962

리&목 특허법률사무소 이 영 필 변리사 137-070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1-18번지(청화BD 3층) 588-8585 588-8547

이인주특허법률사무소 이 인 주 변리사 614-030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156-47번지 051)803-7574 051)803-7575

이재화특허법률사무소 이 재 화 변리사 135-081 서울 강남구 역삼1동 718-10 (덕천빌딩 4층) 564-7733 564-7743

이지국제특허법률사무소 이경란 변리사 135-081 서울시 강남구 역삼1동 648-1 BYC빌딩 502호 565-6727 565-6726

전경환특허법률사무소 전 경 환 변리사 137-070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03-34(백암빌딩 501호) 3481-1436 3481-1439

제일국제특허법률사무소 김 창 세 변리사 137-130 서울 서초구 양재동 275-7번지(KEC빌딩 17층) 589-0001 589-0002

지우국제특허법률사무소 조현석 변리사 135-08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28-13(윤성빌딩 3층) 3452-1747 525-1747

차윤근특허법률사무소 차 윤 근 변리사 137-888 서울 서초구 양재1동 16-3번지 윤화빌딩 4층 3463-8001 3463-8011

최경수특허법률사무소 최 경 수 변리사 700-440 대구 중구 남산동 333-7번지 053)627-9797 053)257-2692

최재철.김기종특허법률사무소최 재 철 변리사 137-070 서울 서초구 반포동 49-2호 유화빌딩 3481-2001/2 3481-0390

태평양특허법률사무소 이 정 훈 변리사 135-723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7-15번지(한국타이어빌딩 8층) 3404-0840 3404-0004

씨앤엘 국제특허법률사무소 이명택 변리사 137-866 서울 서초구 서초동 1445-3 국제전자센터1415호 3465-2114 3465-2115

테크빌국제특허법률사무소 박 원 용 사장 135-08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3-14 신원빌딩 5층 566-6333 566-6220

특허법인 엘엔케이 이 상 호 변리사 135-090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2-5번지(대건BD 701호) 568-9808 553-9218

특허법인 코리아나 박 해 선 변리사 135-080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4-19번지(동경빌딩 11층) 554-7561 555-9121

특허법인원전 임 석 재 변리사 135-080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3-1번지(풍림빌딩) 553-1246/50 553-0990

피닉스특허법률사무소 김 학 제 변리사 135-080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4-22번지(우남빌딩3층) 568-3724 555-1377

하합동특허법률사무소 하 영 욱 변리사 137-040 서울 서초구 반포동 742-20번지(영화빌딩 3층) 548-1609 548-9555

국제특허법률사무소 인벤티브 신동준 변리사 135-934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4-22 우남빌딩 10층 563-2321 563-2320

한라국제특허법률사무소 허 상 훈 변리사 135-080 서울 강남구 역삼동826-20  우리종합금융빌딩 16층 567-0131/2 563-8289/557-1290

한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 최 규 팔 변리사 135-080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4-11번지(한라클레식빌딩4층) 555-6888 555-9888

한양특허법인 김 연 수 변리사 135-987 서울 강남구 역삼동706-1 (데이콤빌딩 10층) 555-2098 557-2079

한울국제특허법률사무소 윤 의 상 변리사 361-802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1508-1

043)271-8181 043)276-9242
(충북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2층)

힘있는특허(박승민특허) 박 승 민 변리사 135-792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7-8 동보빌딩 3층 3452-8757 3452-8758

지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 김성규 변리사 135-080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7-3 장안빌딩 4층 597-7500 564-5784

장한특허법률사무소 장원식, 한창옥 425-020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15-2 우석빌딩 301호 031)482-8844 031)482-1881

본회회원변리사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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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발명의평가기관(국·공립연구기관과정부공

인 전문평가기관등)에의한발명의기술성및

사업성평가체계구축.

•평가에소요되는평가수수료의일부를국고에

서보조하여우수특허기술의조기사업화촉진.

2. 관련법률근거

가. 발명진흥법제21조(발명의평가기관지정등)

산업재산권으로등록된발명의조속한사업화를

위하여국ㆍ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소, 민간기

업연구소또는기술성·사업성평가를전문적으로

수행하는기관을발명의평가기관으로지정하고, 발

명을사업화하고자하는자는지정된발명의평가기

관에발명의기술성과사업성에관한평가를요청할

수 있다.

나. 발명진흥법제2 3조 (금융기관등의우선자금

지원)

평가결과가우수하다고인정된발명(고안)에대

하여는금융기관에사업화자금우선지원요청규정

다. 발명진흥법제25조(시작품제작지원)

평가에의해기술성과사업성이우수하다고인정

된발명의시작품을제작하는데필요한자금지원등

의 방안강구

신청인(발명가)

한국발명진흥회

심사위원회

②평가신청및
평가수수료납부

①평가업무협약체결
③평가결과회신

④평가수수료
보조금지원신청

⑥지원대상자
심의선별

⑤지원대상자
심의상정

⑦평가수수료
보조금지원

발명의평가기관

3. 평가처리및 평가수수료보조금 지원절차

특허기술평가지원사업안내 4. 평가신청및 평가수수료보조금수혜자격

발명의평가신청자는내국인으로신청일현재특

허법, 실용신안법의심사청구에의해등록또는 실

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받은 권리자, 그승계인및

전용실시권자로서개인및 중소기업자와기술이전

촉진법제2조제5호에서정한공공연구기관으로한

다. (단, 1997. 7. 1 이후실용신안으로출원된기술은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받은기술에한함)

5. 평가수수료보조금지원조건및 한도

(1) 특허청은평가수행을위해 평가전문기관을

발명의평가기관으로지정, 운영함.

(2) 평가신청인은발명의평가기관에직접 평가

를 의뢰하고평가수수료를납부함. (평가금액

및 기간은평가기관의규정에따름)

(3) 발명의평가기관에의해평가가완료되면발

명의평가기관은신청인(발명가)에게평가결

과를회보함.

(4) 평가완료후평가신청인은구비서류를갖추어

한국발명진흥회에평가수수료보조금지원신

청을 하며, 한국발명진흥회에서는당해연도

에 평가완료된발명에한해(단, 진흥회회장

이 필요하다고인정한경우 전년도에평가완

료된 발명에대해서도평가수수료를보조할

수 있음.) 예산의범위내에서분기별로평가

수수료보조금을지원함.

(5) 보조금신청인1인에대한평가수수료지원은

연간 4건까지로하며, 총평가수수료의8 0 %

범위내에서지원할수 있음. 다만, 신청인1인

에 대한 연간 지원총액은3천만원을넘지 못

함.

(6) 동일권리로기술성평가와사업성평가를함께

받은 경우는2건의평가를받은 것으로간주

하며, 동일권리로기술성평가나사업성평가

를 2개 이상의기관또는같은기관에서중복

하여평가를받은경우는권리자의신청에따

라1개기관의평가수수료만지원함.

(7) 한국발명진흥회는분기별로평가수수료지원

대상자를선정하기위해심의위원회를구성,

개최하고다음 사항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

적정지원대상자를선정함.

(가) 평가과제의적정성, 구체성, 및실용성

(나) 평가결과활용계획의명확성

(다) 국가산업발전의기여도

(8) 심의결과동일점수또는 동일순위로경합이

될 경우에는영세발명자, 개인발명자, 중소기

업자의발명·고안순으로평가수수료보조금

지원대상자를선정함.

6. 평가결과의활용

(1) 발명의사업화전단계로서본인이발명한발

명품이과연기술성과사업성이우수한지확

인해볼 수있음.

(2)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의실시알선시(권리

양도, 실시권허여, 합작투자등) 객관적자료

로활용할수있음.

(3) 중소기업자로서평가결과우수한발명(고안)

에 대해서는기술신용보증기금의기술우대보

증지원을받을수있음.

(4) 평가결과우수하다고인정된발명(고안)에대

해서는발명진흥법제2 5조(시작품제작지원)

에 의해우수발명시작품제작지원을위한선

정심의시가점부여를받을수 있음.

(5) 평가결과우수하다고인정된발명(고안)에대

해서는우수발명품우선구매추천시가점을부

여받을수있음.

※ 상기항목중( 2 )번의경우는특허기술사업화알

선센터에비치된실시알선신청서를작성제출

하면 되고 ( 3 )번의 경우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규정에 따라 발명의 기술성과사업성평가를

모두받아야함. (4)~(5)번의경우는단위사업

수행시신청자에한하여가점부여를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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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회지회안내

지 회 지회장 사무국장 주 소 연 락 처
부산지회 이상천 김주병 부산시남구문현3동2 4 3번지문현회관1층 0 5 1 - 6 4 5 - 9 6 8 3

광주지회 박흥석 김일일
광주광역시광산구도천동6 2 1 - 1 5번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2층2 0 5호
0 6 2 - 9 5 4 - 3 8 4 1

대전지회 이상복 박병영
대전시유성구장동23-14 

중소기업지원센터7 층7 0 3호
0 4 2 - 8 6 4 - 4 3 0 7

강원지회 최의열
최동호 강원도춘천시후평1동1 9 8 - 4 9번지

(직원) 하이테크벤처타운생물동
0 3 3 - 2 5 8 - 6 5 8 0

우리회 회지인 월간「발명특허」誌는 각 회원사 및 국내외 유관기관, 기업, 도서관, 학교, 발명가, 주부및 학생

등에 광범위하게 제공되고 있는 발명진흥사업의활성화를 비롯한 국내외 산업재산권제도 및 정보자료의 대변

지입니다. 다음과같이본지에귀사의 홍보를위한광고안내를하오니많은참여바랍니다.

광고가격( 1개월기준)

월간「발명특허」광고게재 안내

광고게재면 규 격 가 격 비 고

표지4 칼라전면 9 0 0 , 0 0 0 부가세 별도

표지3 〃 7 0 0 , 0 0 0

표지2 〃 7 0 0 , 0 0 0

내지화보 〃 5 0 0 , 0 0 0

내지흑백 흑백전면 3 0 0 , 0 0 0

월간「발명특허」誌는 국내·외 지식재산권에 대한 분야별 전문적 의견과 논문, 그리고 정책· 기획·

출원 동향 등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널리 확산 보급함으로써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발전에 기여함을 목

적으로 발간되는 전문지입니다. 본「발명특허」誌가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의 선도 및 기술·정

책 전문지로서의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별 전문가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투고를 부탁

드립니다. 게재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 모집분야: 지식재산권관련논단, 발명칼럼, 판례등

● 원고제목: 관련분야별로자유로이선택

● 원고분량: 제한없음

● 모집시기: 수시

● 보내실곳: E - mail : eldaah7@hanmail.net

광고및원고모집문의: 한국발명진흥회홍보실TEL (02)3459-2740

원고모집안내





특허청과한국발명진흥회는과학기술발전및기술입국을위해우수특허기술개발에기

여한자를포상하고,우수발명품의전시·홍보및 특허기술의사업화촉진을지원하

여 범 국민적인발명인식제고에기여코자, 2003 대한민국특허기술대전을개최합니다.

1. 행사개요

◦전시기간: 2003. 12. 19(금)~12. 23(화) (5일간)

◦장소 : COEX 태평양홀1실 (서울강남구삼성동소재)

◦주요행사

- 개관식: 2003. 12. 19 (금) COEX 태평양홀1실, 10:30

- 시상식: 2003. 12. 19 (금) COEX 그랜드컨퍼런스룸(4층), 11:00

◦시행기관

- 주최: 특허청

- 주관: 한국발명진흥회

- 후원: 산업자원부,경제4단체,대한변리사회,한국여성발명협회

2. 출품물모집(신청) 대상

◦일반전시코너: 특허·실용신안·의장으로출원또는등록권자와그 승계인의발명

품

◦특별전시코너: 2 0 0 3년도국고보조지원시작품·국제발명품전시회·직무발명경진

대회수상품,특허기술상수상품(’02. 4/4분기~ ’03. 3/4분기)등

3. 시상계획

대통령상,국무총리상,특별상(WIPO 사무총장상), 금상(산업자원부장관상), 

은상(특허청장상), 동상(한국발명진흥회회장상등 후원기관단체장상)

4. 전시회참가비

◦출품료: 50만원(※부스설치비는무료임)

- 납부시기: 심사후 선정된자에한해지정계좌로납부(추후공지)

5. 부스제공: 전시대상으로선정시1부스(3m×3m×2.5m) 무료제공

※문의: 발명진흥부

Tel. 02) 3459-2792~4    Fax. (02) 3459-2799

「2003대한민국특허기술대전」출품안내


